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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부동산투기열풍의특징을요약

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상습적이라고할 정도로일정기간마

다 반복되는주기성이고, 둘째는부동산투

기가사회문제로논란이일 때 내세우는투

기억제책은이미투기계층이대박의투기이

익을 챙기고 난 후의 뒷북치는 사후약방문

격(死後藥方文格)이고, 셋째는투기가한번일면국가가

어떤통제수단을동원하여도먹혀들지 않는 고질적 내

성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이처럼일정한 주기를두고반복적으로일고 있으며

새삼스러울것도 없는 주기적 상황임에도불구하고 정

책당국은마치갑자기당한것처럼혼돈속에서쓸수있

는 극약처방을총동원한다. 그러다보니 경제의흐름은

왜곡되고, 조세체계는더욱복잡하여지고, 특히투기와

관련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까지난데없는 중과세의 포

화를 맞는 혼돈이 일어난다. 어찌어찌하여투기열풍이

잠잠해진다고하더라도그것은투기열품의뇌관이제거

된 것이아니기때문에불씨만댕겨지면언제든지폭발

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다.

이와같은악성적인투기열풍의근본원인을찾는다면

무엇보다도실지거래가액을무시하고정부가미리 정해

놓은 기준시가에의하여부동산과세를하는 과세체계의

잘못에서찾을수 있다. 실제거래가액을무시하고미리

그어놓은기준시가에의하여과세를하기때문에지가상

승기에는대박이터지는투기이익이확실하

게 보장되는해괴한결과가된다. 이러한과

세방식에서는투기는언제든지재발될수있

고 이러한투기이익이이웃과친척또는복

덕방을통하여급속히확산되면너도나도할

것 없이 안방이나금융기관에조용히 있던

자금이한꺼번에투기대열에가담하여투기

홍수로확대되는것이다. 불과며칠몇달사이에몇억을

벌었다는데누가이대박투기대열에둔감할수있겠는가.

그러나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한다면누구든지실제

거래가액의확인과정에서발생하는 세무조사로부터중

압감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투기대열에끼어들기어렵

게 된다. 실제투기이익을얻었다고하더라도높은세율

로 과세하면 투기이익의 상당금액이 세금으로 빼앗기

고, 이과정에서심리적으로많은중압감을받기때문에

적어도 뭉텅이 현금을 가진 아마추어들은 투기대열에

낄엄두를내지못한다. 

선진외국에서는모든 부동산 과세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엄격하게 실질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한다. 그

래서 설령 투기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흡수하기때문에모험을하면서투기대열에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엄격한세무조사를받아야한다는심리

적 압박감은 투기억제를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거되어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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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의억제방법은시가과세에있다

李 愚 澤 /한양대학교교수

권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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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에서는조세저항이나, 과세에따른납세자와

과세자간의 분쟁과비리등의이유를들어시가과세로

의 전환을주저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시가과세에

따른 부정적 또는 역작용 요인들은 종국적으로극복을

해야하는것이지그것 때문에잘못된기준시가에주저

앉을수는 없는것이다. 지금과같이조세정책당국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 우리나라 세제는 선진화의

길은요원할수밖에없고부동산투기열풍으로인한 사

회적·경제적폐해는반복될수밖에없다. 

한정된 국내적 관점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부동산에

대한과세체계에대하여좀더시야를넓히고우리나라의

부동산과세문제를논의해야한다. 특히미국, 영국, 독

일, 프랑스, 일본등대부분의선진국에서시가과세를하

고있는데유독부동산투기열풍이극심한우리나라에서

만이투기억제효과가없는기준시가제도를고집하는것

은어떠한경우에도수긍할수없는일이다. 

외국에서는시가과세제도를발전시키면서이에 필수

적인부동산의평가기관, 평가기술, 평가절차등 정확한

시가평가를위한 체계의정비에많은 관심과투자를쏟

고 있다. 조세선진국에서는정확하고공정한부동산시

가를평가하기위하여전문적인평가자와평가기구를양

성하면서꾸준히재산평기기술을발전시켜나가고있는

것이다. 그럼에도지금우리나라에서재산평가의중요성

에 대한 논의는거의외면당하고있어 시가과세를위한

인프라는후진국상태에있다.

현재와같이 부동산가액평가기관이건교부, 행자부,

국세청등3개부처에서따로이루어지는한세제로부동

산투기를잡는것은더욱 어려운상황이다. 세제란항시

부동산거래가발생하면정확한소득을산정해서과세해

야 하기때문에전국의모든토지에대하여시가에관한

정보를총집중하면서그것들의적정성여부를수시로점

검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건교부나행자부의통상적

인 업무중에서과세업무는거의무시해도될 정도로상

대적으로한정된업무에불과하다. 그러한부서에서평가

하는부동산가액을모든거래관계를관장하여과세해야

하는국세청의기준으로삼으니이빨빠진호랑이처럼무

기력할 수밖에없다. 그래서투기붐이일더라도강력히

조세수단으로 대응해야 할 국세청이 사후약방문격으로

복덕방일제검색이나자금출처조사를한다고엄포를놓

을 뿐이니이미숱하게겪은바있는투기꾼들은뻔히다

예상하고있는일들이어서코웃음칠뿐이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부동산뿐아니라 기계장치, 구축물, 기업

가치, 주식가치, 무형자산, 영업권등공정하게평가하지

않으면안되는자산또한무수히많다. 이들도어떤조치

가서지않으면안되는데도원시상태에서방치되어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한정된 시각으로만접근할 것이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시행하고있는부동산과세체계와재산평가에

대한제도를좀더폭넓게섭렵할필요가있다. 외국에서

는 재산의평가는다양하게이루어지더라도종국적으로

는 국세청에서통제하는방안을채택하고있다. 즉재산

평가에 관하여 전문별로 해당분야에대한 자격을 가진

평가자와평가기구가공정하게평가하도록제반여건을

제공하고그것들의공정성여부에대하여는국세청이총

괄하고있는것이다. 각부처에서평가를하더라도그것

의 종국적인수요자는대량적이고반복적인행정업무를

수행하는국세청이가장적합하기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시가평가와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정책당국의새로운정책변화를촉구한다. 그리고정부에

서는부동산투기열풍의원인이시가과세가아닌기준시

가과세에있다는점을인식하고시가과세에필요한인프

라 구축에관심과투자를시급히확대하지않으면안될

것이다.

부동산투기의억제방법은시가과세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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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도입의 필요성

조세범을처벌하는조세범처벌법등 관련법이제정된이후사회·경제적여건에부응하기

위하여여러차례개정된바 있지만조세범칙조사및 조세범고발실적이최근조금씩증가

하고 있어서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표 1> 및<표2> 참조). 그주된이유를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조세범처벌관련법이지

조세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

韓 相 國 연구위원( s k h a n @ k i p f . r e . k r )

<표1> 연도별조세범칙조사실적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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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에대한과징금부과방안▶▶

나친엄벌주의를취하고있어서, 과세관청이조세범처벌법등을엄격히적용하는경우기업

의 도산, 전과자의양산등이우려되어엄격한적용을기피하고있다. 둘째, 납세자의조세회

피기술의발달로실무상조세회피행위와조세범칙행위의구분이모호함에따라조세범추적

곤란등의문제가발생하여과세관청은납세자의반발이적은가산세부과를선호하고있다.

셋째, 조세범처벌법이지나치게엄벌주의를채택하고있고, 범죄구성요건이명확하지않은

규정이많아이의적용을제약하는면이있다.

과징금이란통상일정한경제법상의의무이행을강제하기위한목적으로당해행정청이그

의무위반자에대하여부과하는금전제재를말한다. 벌금과과료는형법에서정한종류의형벌

에 해당해서범법자는전과자가되지만, 과징금은행정질서벌이므로전과자의양산우려가없

다는점에서최근새로운행정제재수단으로주목을많이받고있다. 1980년에제정된「독점규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처음과징금제도가도입된이래점차일반화되어가고있다.

새로운 유형의 행정 제재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과징금제도를 조세제도에 도입한다면,

과세당국은사법부의판단없이신속하게조세범에대하여 행정질서벌인금전적 제재를과

할 수 있어서, 각종조세관련범죄에 신속히대처할 수 있고나아가서는사회적공정(공평)

을 확보할수 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초보적인범위내에서조세범중에서위

반의경중이비교적가볍고반사회성이미약한위해범과포탈범중 일부에게과징금을부과

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조세범을처벌하는조세범처벌법등 관련법이제정된이후사회·경제적여건에부응하기위하여

여러차례개정된 바 있지만조세범칙조사및 조세범 고발실적이 최근조금씩 증가하고있어서

조세범에대한처벌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는보기어려운상황이다.

<표2> 연도별조세범 고발실적

(단위: 건)

2 7 5

2 0

2 5 5

합계

조세포탈자

자료상

4 0 6

2 8

3 7 8

7 3 1

7 1

6 6 0

8 8 7

9 8

7 8 9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7 2 9

9 2

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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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징금제도의 법리와 운용 실태

1. 도입배경

전통적인 행정강제수단의한계및 효과적인 강제집행수단의결여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형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이발달하였는데, 각종경제적 부담, 의무위반사실의공표, 공공

서비스의공급거부, 인허가의취소및 정지, 과징금제도등이그것이다. 즉과징금제도는새

로운유형의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발달하였다.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는 1 9 8 0년 1 2월에 제정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행정법상의의무를위반한 자의위반행위로인한불법적인경제적이

익을박탈하기위해서였다. 즉동법제6조에서밝히고있는바와같이경제기획원장관이가

격인하명령에불응한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해인상차액으로인한경제적이득을과징금

으로부과해서부당이득을환수하기위해서 마련되었다. 이후기업의 경제활동과관련되는

금융·건설·유통·운송·정보통신·보건·환경·전기·가스·석유및 광업 등 광범위한

기업의영업활동영역에서운용되고있다.

현재 과징금제도를운용하고 있는행정법규를보면, 대부분이 사업정지나 영업정지로인

한 국민불편을 줄이면서행정의무의이행을 확보하기 위한수단, 즉 최초의 도입취지에서

벗어난변형된과징금의형태로활용되고있다. 공익과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려는취지에

서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금전적제재수단이라는긍정적측면으로인해서앞으

로는더욱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

2. 개념

과징금(Money Penalty)은원래법령상의 용어로 우리나라와일본에서만 운영되고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현재실정법상의용어가 통일되어있지 않아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존재한다. 그러나실정법상도입되어있는개념을중심으로정리하면, 과징금이란일

정한경제법상의의무위반으로인해발생하는불법적인경제적이익을박탈하기위하여의

무위반자에게그 이익액에따라가하는금전적제재로서행정제재금의일종이라고할 수 있

다. 비록과징금은행정청이의무위반에대하여 금전적불이익을부과하는제도이지만, 행

정형벌인벌금및 과료, 행정질서벌인과태료, 그리고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인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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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당이득세, 부과금, 강제금등과는다르다.

3. 법적성격

경제법상의의무위반행위로 얻은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전통적 성격의 과징

금보다는허가취소·영업정지등에갈음하여금전부담을부과하는변형된과징금으로더 많

이 이용됨에따라그 법적성격을정확히파악하기가어렵다. 따라서본고에서는일반론적인

관점에서법적성격을규명하고자한다.

첫째, 과징금은부당이득세및 행정제재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 경제법상의의무위반

행위자체로얻은불법적인경제적이익을환수하는것이전통적의미의과징금이라는측면

에서보면, 과징금제도는경제법상의의무위반행위로얻은불법적인경제적이익을과세대

상으로하는부당이득세와성격이 매우유사하다. 특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정된과징금은행정기관의가격인하명령을전제로이에불응한사업자에대하여인상차액

에 따른이득을 과징금으로부과하므로부당이득의환수를 위한부당이득세적성격을 가진

다고하겠다. 한편정책적인측면에서볼 때, 부당이득세는부당한거래행위에의한이득을

조세로흡수하여물가의 안정을기하고 공정한 상거래를촉진하여국민생활의안정에 기여

하도록하는제도이고, 현행「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과징금제도는궁극

적으로볼 때 경제적합리성또는사회적공평을도모하려는일종의경제정책적인목표를지

닌제도이므로부당이득세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고할수 있다.

우리와 유사한과징금제도를시행하고있는일본에서도과징금이부당이득세적인성격을

가지는가에관하여논란이있었지만, 사회적공정을확보하기위하여위반행위에의해얻어

진 이득을행위자에게남기지않고, 즉부당이득을환수한다는것을과징금제도의성격으로

규정한바있다.

둘째, 과징금은속죄금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 변형된과징금의측면, 즉일정한행

정법규를위반한자가사업정지처분의대상이될 때 이에갈음하여행정기관이그 불이익처

과징금이란일정한 경제법상의의무 위반으로인해 발생하는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그 이익액에 따라가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제재금의일종이라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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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면제하는대신일정금액의납부를명한다는측면에서본다면과징금은일종의속죄금

으로서의성격을가진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과징금제도는유형이어떠하든입법취지면에

서 볼 때 행정상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수단또는실효성 담보수단으로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일종의제재적인성격을가지고 있다. 따라서엄밀하게보면, 이는변형된 과징금제

도의운용과정에서수반되는면제적측면을강조한것이며, 과징금제도그 자체의입법취지

와는거리가있다고하겠다.

셋째, 과징금은재원확보금으로서의성격을 가지고있다. 과징금은벌금과는달리국고에

귀속되지아니하며, 그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직접쓰여지고있다는점에서수

입 증대또는특정사업의경비를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이러한점에서과

징금제도를규정하는법률이다수증가하고있음은부인하기가어려운사실이다. 그러나과

징금제도의입법취지가의무위반행위자체로얻은불법적인경제적이익의 환수를 통해서

경제적합리성또는사회적공평을도모하기위한것이므로, 비록현행실정법에규정된과

징금제도가운용과정에있어서 수입의 증대, 특정사업의 경비 확보등을위하여 변질되고

있다고하더라도그자체의성격이행정상의편익을도모하려는것은아니라고하겠다.

4. 유형

1 9 8 0년 1 2월에도입되어1 9 8 1년부터시행된과징금제도는관계법령에서계속도입되어

서 2 0 0 2년 4월말 현재7 5개의법률에서운용중이다. 그러나현재도입·운용되고있는과

징금제도는개별법마다그 형식이나내용등에서일정하지아니하며, 그성격면에서도상이

하다. 비록일정한기준에따라유형을분류하기가어렵지만관계법령의취지, 목적및 성격

등에착안하여유형을구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경제법상의의무위반행위로얻은부당이득을환수하는전통적 성격의과징금이다.

대표적 법률로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및「대외무역법」등 1 0여 개가있다. 공정거래법상과징금은최

초 도입시에는부당이득 환수목적이 강했으나, 제5차개정( 1 9 9 6 . 1 2 )을 통해이런 성격은

없어지고, 현재는행정제재적성격만남아있다.

둘째, 허가취소·영업정지등에 갈음하여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이다. 변형

된 과징금제도는공익사업적성격을 갖는사업이 정지됨으로써사업이용자에게심한불편

을 주거나공익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 허가취소·영업정지사유가발생한경우부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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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하는유형이다. 대표적법률로는「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사업기본법」, 「국민건강

보험법」등 6 0여 개가있다. 특히최근들어과징금제도를도입하는대부분의법령은변형된

과징금제도를규정하고있으며앞으로도계속도입될것으로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과징금이라는용어를 사용하지는않지만, 도입목적이나 운용 형태면에서

비슷한성격을가진제3의유형도있으며, 주로환경관련법상의부과금이이러한종류로분

류된다.

5. 운용실태

2 0 0 2년 4월말현재과징금제도를도입하고있는7 5개 법률을정부부처별로나누어보면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및복지부순으로과징금제도 도입법령수가많다( <표3> 참조) .

과징금제도가이처럼 여러분야로 확대된 표면적인이유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수단으로서의효과가크기때문이다. 비록금전적제재수단으로형벌인벌금이있지만,

최고한도가상대적으로낮아경제적 제재효과가약하고, 사적손해배상도피해자가인과관

계나손해액등을입증하기가쉽지않아효과가적기때문에과징금제도가활용되는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과징금징수액을징수주체가특정용도로사용할수 있다는점에서주무

부처가이를선호하는데에도그 원인이있다고보여진다. 과징금징수액의사용용도를특별

회계나특정기금또는특정사업으로제한하고있는법령이2 0여 개에달한다는점이이를

간접적으로말해주고있다. 이로인해과징금제도가본래취지를벗어나주무부처의특정사

업용재원마련수단으로운영될여지도큰 실정이다.

과징금부과금액의전체적인추이를볼 수 있는자료는구하기어렵지만일부자료를통해

서 보면, 도입법령의확대와함께과징금부과금액이크게증가하고있음을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상의행정의무위

반자에대해과징금을부과하고있는데, 동과징금의징수액이1 9 9 8년 5천만원, 1999년3

억원을거쳐서2 0 0 0년에는7 6억원으로크게증가하고있음을볼수 있다( <표4> 참조) .

금전적제재수단으로형벌인벌금이있지만, 최고한도가상대적으로낮아경제적제재효과가약

하고, 사적손해배상도피해자가인과관계나손해액등을입증하기가쉽지않아효과가적기때문

에과징금제도가활용되는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과징금징수액을징수주체가특정용도로사

용할수있다는점에서주무부처가이를선호하는데에도그원인이있다고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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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유사제도

1. 일본의과징금제도

일본에서과징금이라는용어는재정법제3조에서처음사용되었다. 동법에서사용되고있

는 과징금이란국가가사법권에의거하여징수하는벌금, 과료, 과태료, 재판비용그리고행

정권에의거하여징수하는인·허가시의수수료 등을포함하는넓은의미의 금전적 부담인

일반개념으로이해되었다.

일본에서도 과징금제도의 법적 성격 및 목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 우선

1 9 7 7년「사적독점의금지및 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과징금제도가도

입되었는데, 동제도의도입을둘러싸고과징금의성격·목적을어떻게파악할것인가가가

장 기본적인쟁점이었다. 시안에서는과징금은위반행위에대한일종의 제재조치로서의성

격이강하고, 형사벌과의관계에서는실효성을담보한다는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독자

적인조치라는점을강조하였다. 입법과정을거치면서정부당국의최종보고서에서는과징

금제도는위법카르텔이다발하고누범도증가하는상황에비추어금지규정의실효성을확

자료: 국회정무위원회, 2000년결산분석자료

<표4> 금융감독위원회의과징금부과및 징수규모추이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징수결정액 납부액 비고

1 9 9 8 여신전문금융법위반 5 0 , 0 0 0 5 0 , 0 0 0 자기계열사에대한여신한도위반

1 9 9 9 여신전문금융법위반 3 0 0 , 0 0 0 3 0 0 , 0 0 0 자기계열사에대한여신한도위반

여신전문금융법위반 5 0 0 , 0 0 0 5 0 0 , 0 0 0 자기계열사에대한여신한도위반

2 0 0 0 증권거래법위반 7 , 1 9 7 , 1 9 0 6 , 5 5 5 , 2 2 0 유가증권신고서제출의무위반

합계 7 , 6 9 7 , 1 9 0 7 , 0 5 5 , 2 2 0

<표3> 부처별과징금제도도입법령수

(단위: 개)

법령 1 3 5 1 5 7 8 1 4 4 4 4 1 0 7 5

건교부 공정위 과기부 농림부 문화부 복지부 산자부 재경부 정통부 해양부 환경부 합계

자료: 자체조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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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행정상의조치로서위법카르텔에의하여 얻은경제적이득에 관하여 그 납부

를 명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며, 제재적인 효과를 지니지만

형벌이아니라 행정관청인공정거래위원회가대가에영향이있는위법카르텔이행해진때

에 일정기준에따라그 액을산정하여행정절차에의하여 그 납부를 명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후1 9 9 1년 2월 2 6일 일본정부가미·일구조문제를둘러싸고미국측과의마찰을해소

하기위하여독점금지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기로방침을정하면서독점금지법상의과징

금제도의법적성격을둘러싸고활발한논의가제기되었다. 이문제에관해과징금간담회보

고서는과징금제도를기본적으로국가가부당이득을박탈하는행정상의조치라고파악하고

있으며, 과징금제도의성격·목적이사회적공정의확보뿐아니라, 위반행위의억제에도있

다고서술하고있다. 억제효과를충분히확보하기위해서는부당이득의박탈을초과하여제

재의영역에들어가는것도필요하나보고서에서말하는억제효과는어디까지나부당이득의

박탈의범위내에서확보되는것에그치고있다.

이처럼공정거래위원회는종래제도의기본적성격을변경하지않고과징금은“위법한카

르텔에의하여취득한경제적이득을국고에납부시키는행정조치”임을강조하였던것이다.

결국과징금은경제적불이익을주는데 주안점이있는것이아니라부당한이득에대응하여

과징금금액을정하는것이라는점을보고서에서도명확히하고있다. 그러나실제의이득에

비하여과징금의액수가많은경우도있으므로, 경우에따라서는제재적효과가있음도부정

할수 없다는견해가지배적이다.

현재일본의 실정법상과징금을규정하고있는법제로서는「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

확보에관한법률」과「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의 2개 법률이 있다. 두 법률에 의하면, 과징

금은첫째, 위법행위의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나 몰수·추징이아니고 둘째,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도다르며 셋째, 법령에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기위한집행벌과도다르다는특색이있다. 따라서이 제도는사업자가본래가질수

없는이득의전부또는일부를국고에흡수해서이득행위를무의미하게함으로써그 행위의

일본의「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과「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의하면, 과

징금은 위법행위의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나 몰수·추징이 아니고, 민사상의손해배상과도

다르며, 법령에규정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그의무의 이행을촉구하기위한집행벌과도

다르다는특색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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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약화시켜, 독점금지법제도·표준가격제도를유지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라고

설명되는것이일반적이다.

2. 미국의민사금전벌제도

미국법상의 민사금전벌(민사제재금: civil money penalties)이란행정법상의 의무 이행

확보수단으로서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민사절차(civil procedure)에의하여 위반행위자 등

에게부과하는일종의금전벌칙(monetary penalties)을말한다. 

미국법에서 민사금전벌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종래에는의무위반행위에대하여 부과하는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법원이 부과하

는 형벌(특히벌금), 행정기관이취하는허가의취소(revocation) 및정지( s u s p e n s i o n )처분

등이주로사용되었지만, 행정의무위반에대한제재로서형사벌의부과는원칙적으로악의

적·고의적인위반행위자에대해서만가능한것이어서본질적인한계가있었다. 즉, 행정법

령 위반행위의대부분은과실에의한위반행위이거나도덕적·윤리적으로비난받을만한행

위가아님에도불구하고형사벌을부과하는것은많은사람들을필요없이전과자로만드는

부작용만을초래하는등 본질적인한계가있어서큰 제약없이의무이행을확보할수 있는

새로운제재수단을필요로하게되었다. 

그리하여전통적으로는관세·출입국관리·내국세입법등의분야에서만활용되었던민사

금전벌제도가각종법률에서행정법령을준수시키는수단이라는측면에서형사벌보다효율

적인집행규제수단으로인식되어의무이행의확보수단으로도입되었고, 점차이 제도를도

입하는 법률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1 9 7 2년 1 2월 미합중국행정회의( A d m i n i s t r a t i v 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에서민사금전벌제도를적극적으로도입하자는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는민사금전벌을도입하는법률이급증하게되었다. 특히동 제도를도

입한대표적인영역은 안전과 건강및 환경법의영역이다. 기타농업법·해운법·연방탄광

위생안정법·전국차량안전법·내국세입법·관세법·항공법·어업보존관리법등 많은법률

에서민사금전벌이제재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며, 최근에는내부자거래규제등에도이용되

고있다. 내국세입법에서의활용을보면, 조세관련필수사항의누락또는 금지사항의실행

(Sec.5761a), 납세불이행(Sec.5761b), 외국회사또는외국조합에관련된과세관련신고서

제출 등의 불이행(Sec.6679a(1)), 외국세의재결정 공지불이행(Sec.6689a) 등의경우에

규정된처벌에더하여민사금전벌이일정액또는일정비율로부과된다. 이처럼미국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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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서는 인·허가의 취소, 정지 또는 형사벌(criminal sanction)을대체하거나 그것을

보완하기위하여민사금전벌을많이활용하고있다.

민사금전벌의목적은위반자의처벌에있는것이아니라위반의억제, 위반행위로인하여

획득한이익의회수에의한공평성의확보그리고보다신속한문제해결에있다. 즉준수에

대한인센티브(incentive), 위반에대한디스인센티브( d i s i n c e n t i v e )를 가져다주는것이이

제도의특징이라고할 수 있다. 그러나민사금전벌제도는각 개별법의영역에서다양하게규

정되어있기때문에그 부과절차및 용어가통일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그러나법률상의

용어로민사금전벌이사용되지않더라도해당패널티가금전이고, 그성질이민사적인것인

한일반적으로‘민사금전벌’로 통용되고있다.

민사금전벌은‘민사적’으로금전을징수한다는특징도가지고있다. 즉법원의형사절차에

의하여부과·징수되는것이아니고민사절차에의하여부과·징수된다. 벌금과민사금전벌

은 똑같이금전벌이지만전자는형사소송에의하여부과되는것이며, 후자는민사소송에의

하여부과된다.

마지막으로민사금전벌은그 제재의 취지가 처벌적인것이 아니라, 예방적·구제적효과

에 있다는특징을갖고있다. 이것은민사금전벌이‘형사적’목적을위한것이아니라, ‘민사

적’으로금전을징수한다는것의취지와같은의미라고할 수 있다. 민사금전벌의‘벌’이 의

미하듯이형사적벌금(criminal fine)과유사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형사적제재로오해할

수 있으나, 이에대해판례및 일련의학설은 민사금전벌의예방적·구제적효과를적극옹

호하고있다.

Ⅳ. 세법에의 도입 방안

1. 세법에의도입 논리

조세범처벌관련법의정책목적은국가과세권의보존및 조세행정의실효성보장에있다.

미국법상의민사금전벌이란행정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행정기관또는법원이민사절

차에의하여위반행위자등에게 부과하는일종의금전벌칙을말한다. 민사금전벌의목적은 위반

자의처벌에있는것이아니라위반의억제, 위반행위로인하여획득한이익의회수에의한공평

성의확보그리고보다신속한문제해결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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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제도를조세범 처벌관련법에도입한다면, 과세당국은이와같은정책목적의달성뿐

만 아니라사법부의판단없이신속하게조세범에대하여행정질서벌인금전적제재를과할

수 있어서 각종조세관련범죄에신속히대처할수 있고, 나아가서는위반행위로인하여획

득한불법적이익의회수에의한사회적공정을확보할수있을 것이므로과징금을도입하는

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현행조세범처벌관련법에의하면, 조세범은국가의과세권을직접적으로침해하여조세

수입의감손을 도모하는탈세범과세법상의각종의무규정의위반을통해서 과세권의적정

행사를저해하는위해범으로구분된다. 과세권자의입장에서볼 때, 양자는모두직·간접적

으로과세권을침해하여조세수입의감손을도모하는것이고, 납세자의입장에서보면직·

간적인조세회피를통해서불법적인경제적이익의획득을도모하는것이다. 그러나현행조

세범처벌관련법은엄벌주의입장을취하고있고, 납세자의조세회피기술은나날이발달하

는 상황속에서 세법상의전통적인강제수단으로는빈번하게발생하는조세회피행위에 적

극적으로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조세회피행위를통해서얻은불법적인경제적

이익의박탈을위해서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과징금이란경제

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본래목적이고,

의무위반행위를통해서 얻은부당이득에과세되는부당이득세적인성격을 이미가지고 있

으므로조세회피행위를통해서얻은불법적인경제적 이익의 획득을도모하는조세범 처벌

에도과징금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조세의 부과·징수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행한 자를조세범이라고하고, 조세범에대한

제재로써 과해지는 벌을 조세벌이라고 하며, 조세범및 조세벌은 행정범과 행정벌의 범주

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것이일반적이다. 전통적의미의 과징금은행정벌의일종인 행정제

재금의일종이라고보는것이일반적이므로행정벌인조세벌을과징금으로대체할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제도를전통적인의무이행확보수단과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은장점이있는데,

이러한장점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조세법위반행위억제, 사회적공정의확보를도모할

수 있고또한집행의효율성과신속성을확보할수 있으므로조세벌을과징금으로대체함이

필요하다고판단된다. 첫째, 형사가아닌민사적인방법에따라제재를하므로형사피고인에

게 가해지는사회적인불명예즉, 전과자라는낙인을지우지않고위반행위의억제효과를거

둘 수있다. 특히부주의로인한신고의무위반자등 경미한위반이나사회적·도덕적으로는

비난가능성이크지않은경제범죄나위반행위를한 자 등을필요이상으로전과자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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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을막을수있다.

둘째, 전통적인 형사범죄와는다른 현대형의 경제범죄에 대한 억제수단으로서적합하다.

현대형의경제범죄는대부분이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과정에서야기되는법규위반행위인

바, 그 제재수단으로는위반의 동기를 직접적으로제거할 수 있는금전적인 제재가 적합하

다. 또한과징금은그 집행에있어전통적인형사처벌과는달리절차, 인권보장문제등이야

기되지않는다는장점이있고, 부당이득의박탈에있어형사처벌과는달리위반행위에대한

주관적인위반의사즉, 행위의목적을입증할필요없이객관적인사실만으로제재의부과가

가능하므로 집행이 쉽고 효율성이 높아 현대형의 경제범죄 내지는 경제법관련 위반행위에

대한억제수단으로적합하다.

셋째, 과징금제도는행정기관이나전문규제기관에의해또는실제의업무집행기관의주도

하에운영되므로집행의신속성과효율성을확보할수 있다. 현재우리나라의행정제재수단

을 보면, 실제의집행기관이나실무책임자가아닌명목상의책임기관인최상위 행정기관이

나 규제감독기관의장이행정제재를부과하도록되어있고그 운용절차에도융통성이결여

되어있다. 이로인해정상적인행정처분절차등을거쳐행정제재를부과하여집행하는경우

가 상대적으로적은편이며, 특히과태료처분이나소액벌금처분의경우부과절차가복잡한

데 비하여효과는미미하여실효성에의문이있는실정이다. 또한검찰이기소독점주의에따

라 전통적인형사범죄뿐만아니라 모든법규위반에대해사법적인처벌을효과적으로하지

못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의경우전문적인독립행정기관이발달되어있어특정의전문분

야에대해서는전문규제기관이포괄적인규제권한을행사하고있고, 당해분야의 위법행위

자에대해서도민사금전벌부과등을통하여실질적인규제활동을하고있으므로새로운유

형의위법행위에대해서도유연하고도신속한대처를하고있다.

2. 부과대상및 범위

현행법에 의하면, 조세범의유형에는 국가의 과세권을 직접침해하여 조세수입의감손을

과징금제도를조세범 처벌관련법에도입한다면, 과세당국은이와같은정책목적의달성뿐만아

니라사법부의판단없이신속하게조세범에대하여행정질서벌인금전적제재를과할수 있어서

각종조세관련범죄에신속히대처할수있고, 나아가서는위반행위로인하여획득한불법적이익

의회수에의한사회적공정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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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거나이를기도하는내용의행위를한 자인포탈범과직접조세수입의감손을초래하

는 행위는아니지만, 조세질서의확보를위해설정한세법상의각종의무규정에위반함으로

써 과세권의적정행사를저해할위험이있는행위를한 자인위해범이있다. 구체적인유형

은[그림 1 ]과 같다.

조세범칙행위의유형과 내용및 유형별 과징금 부과가능성을현행법에의해서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 포탈범(처벌법제9조) :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써조세를포탈하거나세액을환급또

는 공제받음으로써可罰的이 되는행위유형이다. 특별소비세및 주세포탈, 인지세포

탈 및 기타의국세포탈의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 조세포탈은위계나부정한방법

을 사용하는것으로형법상사기죄또는횡령죄와비슷한점이있어서죄질이나쁜범칙

행위에속하므로과징금부과대상이되기에는부적절하다.

[그림 1] 조세범의유형

조세범

포탈범

실질범

형식범

형식범위해범

포탈범

간접탈세범

불납부범

체납처분면탈범

결손금과대계상범

세금계산서불교부범

재화등공급없는세금계산서수수·알선·중개범

확장적탈세범

납세증인지위조·변조범

장부불기장범

장부소각·파기·은닉범

명령사항위반범

협력의무위반범

질문검사거부범

기타의무위반범



재정포럼 1 9

조세범에대한과징금부과방안▶▶

○ 간접탈세범(처벌법제8조①) : 무면허주류등을제조·판매하는경우가여기에해당

된다⇒ 무면허주류제조·판매행위는주세법제5조(주류의규격등), 제8조(주류판매

업면허)의규정에위반되는행위임과동시에주세포탈의위험성이있는행위이므로과

징금부과대상이되기에는부적절하다.

○ 불납부법(처벌법제1 0조, 제11조) : 납세자가정당한사유없이1회계연도에3회이상

체납하는 행위와 원천징수불이행및 불납부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 조세체납은민

사상채무불이행과같은성격의행위이다. 민사상채무불이행의경우정당한이유유무

에 상관없이처벌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세체납을처벌하는것은민사채권

보다 조세채권이 우월하다는 국고주의 사고에 입각하여 있는 것이므로과징금 부과로

전환함이바람직할것이다. 한편원천징수불이행범은형법상의배임죄 내지업무상배

임죄와 유사한측면이있고, 원천징수불납부법은형법상의횡령죄또는업무상횡령죄

와 유사한성격이있으므로, 양자는과징금부과대상이되기에는부적절하다.

○ 체납처분면탈범(처벌법제1 2조) : 조세면탈목적으로재산을 장닉하거나보관압류물

건을장닉하는등의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 형법상의강제집행면탈죄(형량: 3년 이

하)와유사한성격의범죄이므로과징금부과대상이되기에는부적절하다.

○ 결손금 과대계상범(처벌법제1 2조의3 ③) : 법인의결손금을과대계상하는행위이다

⇒ 법인의 결손금액 과대계상행위는그 자체가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가 되는경우에

는 조세포탈죄로처벌하면된다. 그러나조세포탈죄의실행행위는되지않고예비행위

가 될 수있는 경우도있을수 있으므로, 이는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 있을것이다.

○ 세금계산서불교부범(처벌법제11조의2 ①,②) : 부가가치세법의규정에의한세금계

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행위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 이는 모두

조세포탈죄의예비행위의성격을가지고있는행위이므로조세포탈죄보다는가볍게처

벌함이타당하므로, 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 있다.

○ 재화등 공급없는세금계산서수수·알선·중개범(처벌법제11조의2 ④, ⑤) : 부가

가치세법의규정에의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함이없이세금계산서를교부하거나교

과징금제도는민사적인방법에따라제재를하므로형사피고인에게가해지는사회적인불명예를

지우지않고위반행위의억제가가능하고, 현대형의경제범죄에대한억제수단으로적합하며, 행

정기관이나전문규제기관또는실제업무집행기관의주도하에운영되므로집행의신속성과효율

성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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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받는행위가여기에해당된다⇒ 제4항의재화등 공급없는세금계산서수수및 제5

항의 무자료세금계산서의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는 모두 조세포탈죄의 예비행위

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위이지만, 이 행위가 영업적·반복적·대규모적으로이루어

지는경우가많을것이므로과징금부과대상이되기에는부적절하다.

○ 확장적 탈세범(처벌법제11조의 2 ③, 제1 4조) : 세금계산서를폭행·협박등에의해

서 미교부하거나수취를 방해하는것이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않게하거나 허위신

고하도록선동·교사하는행위, 과세표준신고자에대한폭행·협박행위등이여기에

해당된다⇒이와같은행위들은형법제3 2 4조의강요죄(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

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 자는5년 이하의징역에 처한다)에해당

한다. 즉이러한행위는조세위해범의성격이전에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침해하는

성격을지니는중대한범죄이므로과징금부과대상이되기에는부적절하다.

○ 납세증 인지위조·변조범(처벌법제1 2조의2) : 법에의한납세증명표지를불법사용

하는행위등이 여기에해당된다⇒ 이는 형법 제2 1 8조의인지위조죄(행사할목적으로

대한민국또는외국의인지, 우표기타우편요금을표시하는증표를위조또는변조한자

는 1 0년 이하의징역에처한다)와같은성격의범죄이므로, 과징금부과대상이되기에는

부적절하다.

○ 장부불기장범(처벌법제1 2조의3 ①) : 장부를비치하지않거나 기장을하지않는행

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조세에 관한 법률이 신고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에

의한과세자료관리의신뢰성확보가중요하다. 비록제1항의장부의비치, 기장의무위

반행위는 조세 포탈의 추상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정도의

추상적위험성만으로바로형벌을과하는것은형법의보충성의원칙에맞지않으므로,

과징금을부과함이타당할것이다.

○ 장부소각·파기·은닉범(처벌법제1 2조의3 ②) : 조세포탈을위한증거인멸의목적

으로각 세법에서비치를요하는장부등을소각·파기·은닉하는행위등이여기에해

당된다⇒ 이는조세포탈사건에대한증거확보를곤란하게하는행위로서과징금부과

대상이되기에는부적절하다.

○ 명령사항위반범(처벌법제1 3조) : 정부명령등 행정질서를위반하는행위등이여기에

해당된다⇒이와같은행위유형은모두그자체가반사회적성격을가진행위라기보다

는조세행정의원활화를위해서규정한행위이므로, 과징금을부과함이타당할것이다.

○ 협력의무위반범(처벌법제1 3조) : 납세의무자등이신고의무, 지급조서제출의무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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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의무등 협력의무를위반하는행위등이여기에해당된다⇒ 이와같은행위유

형은모두그 자체가반사회적성격을 가진행위라기보다는조세행정의원활화를위해

서 규정한행위이므로, 과징금을부과함이타당할것이다.

○ 질문검사거부범(처벌법제1 3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거부또는기피하는행위등이여기에해당된다⇒ 이와같은행위유형

은 모두그 자체가반사회적성격을가진행위라기보다는조세행정의원활화를위해서

규정한행위이므로, 과징금을부과함이타당할것이다.

○ 기타의무위반범: 재산에관하여虛無人名義를사용한납세의무자또는그 내용을알고

이에협력하는행위등이여기에해당된다.

원래과징금이란경제법상의의무위반행위로얻은불법적인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제

도이므로, 사회적으로본다면제재적인성격을지닌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제재로서의균

형 유지가적절히이루어져야만과징금은효과적인제재수단이될 것이다. 그러므로조세범

칙행위의가벌성정도에따라서현행조세범처벌관련법의관련규정을과징금으로전환해

서부과하는방안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좀더구체적으로보면, 조세범중에서위반의 경중이 비교적가볍고, 반사회성이약한대

부분의위해범과포탈범중 일부를대상으로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을고려할수 있다. 포

탈은 그 보호법익의직접적인 침해를 통하여 과세권의 적정 행사를 저해하여 세수의 감손

을 기도하는것이고, 위해는조세행정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것이므로, 분명히

다르게 적용해야겠지만 일부는 위반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과징금을 부과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과징금이란경제법상의의무위반행위로얻은불법적인경제적이익을박탈하는제도이므로, 제재

적인성격을지닌다. 따라서제재로서의균형유지가적절히이루어져야만과징금은효과적인제

재수단이될 것이다. 그러므로조세범칙행위의가벌성정도에따라서현행조세범처벌관련법의

관련규정을과징금으로전환해서부과하는방안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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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표의 유형과 적용

朴 寄 白 연구위원( k b p a r k @ k i p f . r e . k r )

1. 서론

지표( i n d i c a t o r )의 사전적의미는방향이나목적, 기준따위를나타내는표지이다. 특히수

치로표현된지표는 지수라고불리는데간단한수치로 상황을 요약적으로설명하는기능을

가지고있어일상생활에서흔히사용된다. 종합주가지수, 물가지수, 소비자신뢰지수, 기업실

사지수 등이대표적인예이다. 지수라는표현이사용되지는않지만성장률, 실업률등도경

제 상황이나취업사정을나타내는지표가될 수있다. 

정부재정도 규모가크고, 구성이복잡하므로재정의 상황(position), 기조(stance), 영향

(impact) 등을포괄적으로나타내는지표가 종종필요하다. Blanchard(1990)는재정지수

가 가져야할 특성을다음과같다고하고있다
1 )

. 

첫째로재정지수는경기변동에따른재정수지의변화를제외한재량적인재정정책에의한

재정수지의변화를알려주어야한다. 경기변동은재정수지에일시적인영향을주는반면정

책의변화는재정수지에항구적인영향을주기때문이다. 둘째로는현재재정정책의유지가

능성을 알려주는재정지수가필요하다. 그렇지않을경우조세또는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때문이다. 셋째로는재정정책이상대가격을변동시킴으로써경제활동에미치는영

1) Blanchard, “Suggestions for a New Set of Fiscal Indicators,”Working Paper No. 79., OECD Economics and Statistics

Department, 1990.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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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알려주는지수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재정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는지

수가요구된다. 

재정지수가현실에서활발히사용되기위해갖춰야할 조건들도있다. 우선의사결정자가

올바른의사결정을할 수있도록 지수가의미하는바가분명하여야한다. 즉, 이론적또는개

념적으로오해의소지가없어야한다. 또한적시에의사결정을하려면지수를손쉽게계산할

수 있어야한다. 즉, 복잡한거시경제모형이요구되지않고, 계산에많은자료가필요하지않

아야한다. 이상적으로말하면 정부활동을포괄적으로포함하고예산자료나기타통계자료

를 바탕으로쉽게계산할수 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지수를계산하는사람에따라다른수

치가나오지않도록지수의계산에있어서주관적판단이가능한한 배제되어야한다. 

가장대표적인재정지수로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가있다. 이 밖에통합

재정수지, 경상재정수지등 다수의수치들도재정지수의역할을하고있다. 반면재정지수의

본래의개념과는달리다른의미로사용되는경우가많다. 대표적인예가재정충격지수를재

정이경제에미치는영향으로해석하는경우이다
2 )

. 

그러나 B l a n c h a r d ( 1 9 9 0 )는 재정충격지수는재정정책이경제가 아닌재정수지에미치는

영향을나타내는지표라고하고있으며, Schinasi and Lutz(1991)는재정충격지수와재정

정책승수(fiscal policy multiplier)를구별해야한다고 하고있다
3 )

. 즉, 정책적변화로 인한

재정수지의변화에는재정충격지수가, 재정정책이경제및 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에는재

정정책승수가사용되어야한다고하고있다. 따라서여기서는다수의재정지수의특성및한

계점을살펴본다음해당재정지수를활용하여우리나라의재정상황이나기조, 정책을알아

본다. 

가장흔히사용되는재정수지지표는통합재정수지로총수입에서지출과순융자등 총지출을차

감하여계산한다. 정부예산은세입과세출이균형을이루어재정의상황을파악하기어렵지만통

합재정수지는재정적자의보전을제외하므로재정의상황을파악할수있게해준다.

2) 박종구, 『재정정책의경기조정기능』, 한국조세연구원, 1995. 7; 박성준·이정욱, 「재정의경기조절기능강화방안」, 『조사통계

월보』, 한국은행, 1996. 3.

3) Schinasi, Garry J. and Mark S. Lutz (1991), “Fiscal Impulse,”IMF WP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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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수지지표

가. 통합재정수지

가장흔히사용되는지표는 통합재정수지로총수입에서지출과 순융자 등 총지출을 차감

하여계산한다. 정부예산은세입과세출이균형을이루어재정의상황을파악하기어렵지만

통합재정수지는재정적자의보전을제외하므로재정의상황을파악할수 있게해준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의적자는세입부문의총수요에대한부정적효과가세출분야의긍정적효과

보다크다는것을의미하므로재정기조가팽창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통합재정수지자료를통해1 9 8 0년대중반까지우리나라재정기조는팽창적이었으며재정

이 안정되어있지않았음을알 수 있다. 외환위기가있었던1 9 9 8년도의재정이팽창적이었

음도알 수 있다. 최근에는재정기조가긴축적이었던것으로보이나국민연금을제외하면재

정수지가적자로나타나재정상황이그리좋지않은 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

.

통합재정수지는재정기조및 상황을 알 수 있게해주지만경제성장, 금융정책, 재정의유

지 가능성등 다른정책적관점에대한재정의영향을나타내는지표로는부족하므로유의하

4) 국민연금수지는순조성액의변화를기준으로계산한다. 2001년의순조성액은기금현황수치를사용하였다.

[그림1] 통합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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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석하여야한다. 특히, 재정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는경우가문제가된다. 

우선 통합재정수지는재정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나 다른 거시변수의

변동 가능성이 제외된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경제의 공급(생산) 측면에서보면 총수요에

주안점을두어재정기조를측정하는단순한지표의유의성이떨어지게된다. 예를들어, 재

정수지는동일하지만세출및 세입이다른경우를 생각할수 있다. 세입및 세출수준이높

은 경우고세율이비효율적인자원배분을 초래하고근로및 저축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쳐

산출을 낮추게 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이 민간의 지출보다 비생산적이어서산출이 낮아지

게 된다. 

재정적자의보전 방식에 따라서도 거시경제적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가한국은행

등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하여재정적자를보전하면통화량이증가하고이에따라물가

상승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비은행권에서차입하면 민간의 지출감축을 수반하기

때문에총수요에제한적인영향을미친다. 

나. 경상재정수지

경상재정수지는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차이로 정의된다. 경상재정수지가 흑자이면 정

부가수입으로소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경상수입과경상지출의차이는 결

국 정부자산의변화로 나타나므로경상재정수지흑자는 정부부문이저축하는것을의미하

게 된다
5 )

. 

우리나라자료를보면경상재정수지는1 9 9 0년대들어 그 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

인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도입이후공공부문의저축이크게증가하고있음을잘보여준다. 

그러나경상재정수지를기준으로재정의장기적건전성이나성장에대한기여도를논의하

통합재정수지는재정기조및 상황을알 수 있게해주지만경제성장, 금융정책, 재정의유지가능

성 등 다른정책적관점에대한재정의영향을나타내는지표로는부족하므로유의하여해석하여

야 한다. 특히, 재정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를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된다. 

5) 정부저축의 경우경상수입에서상속세와자산재평가세는제외된다. 또한경상지출에는국방부 소관고정자본형성비가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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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문제가있다. 모든경상지출은성장에대한기여가없는소비이며, 투자로분류되는

모든지출은성장에기여한다는논리가반드시성립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많은비생산

적 자본지출은경제의 자본스톡을증대시키지않는다. 반대로연구개발, 건강이나교육, 인

프라의유지보수에사용되는경상지출은기술을발달시키거나, 인적자본의형성에기여하거

나, 자본의감가상각을늦춘다.  

다. 기초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는이자지급을제외한재정수지를말한다. 이자지급은전년도부채의규모에

따라결정되므로기초재정수지는재정수지개선을위한정부의 노력에대한지표로여겨진

다. 특히, GDP 대비정부부채가큰나라의 경우기초수지의흑자를달성하는것이중요하게

여겨지며GDP 대비정부부채를감축하기위한필요조건이된다. 

우리나라의기초재정수지를보면최근에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공적자금과

관련한지급보증채의이자가순융자형태이지만사실상이자지급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기

초재정수지는더 개선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GDP 대비정부부채를감축하기위한필요

조건은충족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그림 2] 경상재정수지

주: 공공부문(중앙정부및공기업) 수지이며, 중앙정부와공기업의내부거래를차감한 수치임. 단, 1978년이전에는 내부거래

가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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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보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1980년대 후반을 제외하면

2 0 0 0년도까지기초재정수지가안정된적이없는것으로나타나GDP 대비정부부채의안정

을 위한전제조건이충족되지못했던 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2 0 0 0년 이후에는기초

재정수지가균형으로나타나고있으며순융자형태의이자지급을고려한다면국민연금을포

함하여도재정안정을위한전제조건은충족되고있다고할수 있다.  

라. 기타수지

국내 재정수지는 국내경제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재정수지만을계상한다. 국내재정

수지는 석유수출국에서특히 유용한데 정부의 석유수출 수입이 국내 총수요를 감소시키지

않기때문이다. 

운영수지(operational balance)는물가상승이심한경우정부가지급하는높은이자율이

부채원금의실질가치하락을수반한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물가상승이심할경우G D P

이자지급은전년도부채의규모에따라결정되므로기초재정수지는재정수지개선을위한정부의

노력에대한지표로여겨진다. 특히, GDP 대비정부부채가큰나라의경우기초수지의흑자를달

성하는것이중요하게여겨지며GDP 대비정부부채를감축하기위한필요조건이된다. 

[그림 3] 기초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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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이자지급및 재정적자의비율이높아지게되어물가상승이 높지않을때에비해재정

상황의악화정도를과장하게된다. 따라서운영수지는물가상승을보상하기위해지급되는

이자를 제외한다. 해당이자는 부채의 실질가치를유지하기 위한부채상환으로 보는것이

다. 운영수지개념은물가상승으로인한이자지급을조정함으로써재정정책의기조를분석

하는데 도움이된다.

마. 유의사항

현재의 재정수지는정부 재정운영의유지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우

선 민영화 수입이나다른자산매각이수입으로계상되는문제가있다. 만약매각대금이시

장가격과같다면민영화수입은정부의순자산의변동을야기하지않는다. 또한정부의자산

매각대금을이전처럼수익을 창출하는자산에재투자하지않는다면향후수입이매각전 자

산으로부터의수입만큼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민영화가경제적 성과를 제고시

킨다면세입기반을확충하는역할을할 수도있다. 현재의재정수지는사회보장처럼향후지

출 의무를수반하는수입과지출을포함한다. 정부의지급보증도현재는아무런비용을야기

하지는않지만향후대규모지출을야기할수도있다. 이에따라연간재정수지를정부의순

자산변화형태로전환하려는연구가다수있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순자산을기준으로한

유용한지수를도출하기어려워기존재정수지의문제점을조정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예

를 들어, 민영화수입이클 경우해당수입을세입에서제외하고재정기조를측정한다. 따라

서 2 0 0 2년 상반기의경우6 . 7조원에달하는민영화수입, 3.8조원에달하는한국은행잉여

금 전입등 예외적인수입은제외하고재정상황을살펴보는것이합리적이다. 또한우발채

무의크기, 가능성, 시점을분석하기도한다. 따라서대규모 우발채무인공적자금의손실을

고려하여재정상황을판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부또는공공부문의범위에 따라수지가 영향을크게받을수도있다. 우리나라의경우

통합재정의범위에 지방정부, 의료보험, 정부부문으로분류되어야할 각종공단및 공사등

이제외되어있다. 따라서통합재정의범위에대한조정도필요하다.   

연간재정수지는현재의 재정정책이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장기분석으로 보강

되어야한다. 특히, 노령화가진행되는사회에서PAYGO 방식으로연금을운영하는경우연

금을지급하기위해사회보장세( p a y r o l l - t a x )를 높여야하고예산으로부터이전도많아져야

한다. 우리나라처럼국민연금이적립식인경우에도초기에는재정수지가단기적으로흑자로

나타나지만실제적인유지가능성은오히려반대가된다. 

현
안
분
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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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기조에대한지표

실제재정수지는해당수지의변화가경제활동의원인인지또는결과인지가불분명하기때

문에재정정책의변화를나타내는지표로부적합하다. 재정정책의변화는경기변동처럼재정

수지에일시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장기간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또한재정적자

가 커지는현상이재정기조가느슨해지는것을의미하지는않고단순히경제 상황이나빠진

것을의미할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실제재정수지에서경기변동적인요소와구조적인

요소를구분하는일이필요하다. 경기순환에따라수입과지출이변동하는것을고려한지표

로는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와구조적수지(structural balance)가있다. 

가. 재정충격지수

I M F의 재정충격지수는 독일의 재정전문가위원회(German Council of Economic

E x p e r t s )가 개발한지표에서유래한다. 경기조정수지의변동분이라고할 수 있는재정충격

지수는 재정정책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재정충격지수는재정수지에 대한

재정정책의전체적인효과를요약적으로보여주는지표기능을하고, 계산하기편리하여재

정지표로폭 넓게사용되고있다. 

재정충격지수를 계산할 때는 실제 재정수지에서 경기순환에 따른 재정수지를 차감한다.

I M F에서는경기순환에따른지출은잠재산출(potential output)에비례하고, 수입은G D P

의 일정비율로가정한다. 다시말하면조세의소득탄력성을1로보고있다. 따라서재정충

격지수에자동안정의효과가일정수준포함된다. 

순융자를 포함한 재정충격지수를 보면 1 9 9 7년은 재정기조가 팽창적이었고, 1998년과

1 9 9 9년은재정기조의변동이 거의없었던 반면 2 0 0 0년은매우긴축적이었던것으로 나타

나고있다. 반면순융자를제외하고살펴보면1 9 9 7년은재정기조의변화가없었으며, 1998

년은긴축적이었고, 1999년은팽창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재정충격지수의본래

의미가재정정책이재정에 미치는 영향을보는것이므로순융자를제외하는것은적합하지

실제재정수지는해당수지의 변화가 경제활동의원인인지 또는결과인지가 불분명하기때문에

재정정책의변화를나타내는지표로부적합하다. 따라서실제재정수지에서경기변동적인요소와

구조적인요소를구분하는일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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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것으로보인다. 

나. 구조적재정수지

최근에는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에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개념적

으로는경제가호황도불황도 아닌‘추세’(normal trend)를따르고 있을때의재정수지를

말한다. 따라서 기준 연도의 조세 및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재정충격지수와차이

가 있다. 또한 구조적 재정수지의 경우 재정충격지수와는달리수입과 지출의 탄력성을 1

로 고정시키지 않고 수입과 지출 탄력성을 추정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자동안정화 효과가

이론적으로는모두 제거되지만 자료의 한계, 수입의시차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탄력성의

계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상수입과 경상지출만을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정

정책의 영향을 많이받는자본지출과자본수입및 순융자가제외된다. 따라서구조적 재정

수지는 재정정책의 영향을 나타내는지표로는 부적합하다. 재정충격지수가재정정책이재

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구조적 재정수지는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할 수 있다. 

[그림4] 재정충격지수

주: 1. 1993년이기준연도임. 

2. 재정충격지수1은순융자가포함된수치

재정충격지수2는순융자가제외된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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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재정충격지수나구조적재정수지를계산하기위해서는실제성장이아닌잠재성장또는추

세성장에있을 때의지출과 수입을 계산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러나잠재또는 추세성장을

알기 어렵고, 동 지표가 잠재성장률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일관된

(consistent) 잠재산출을구하기위한여러가지방법이제시되고있지만여전히지표로사

용하기에는계산이복잡하고, 추정된성장률의정확성등이문제가되고있다. 

또한실업급여나물가상승을조정할 필요성도있다. 실업급여의경우경기변동적인현상

으로보고있지만정상실업률(normal unemployment rate)이기준연도와다를수있고실

업급여의실질가치가변할수도있다. 물가상승도경상으로확정되어있는기존부채에대

한 실질이자지급액및상환액을감소시키는반면정부의신규부채에대한명목이자율을높

인다. 예를들어, 물가가상승한경우신규부채에대한이자율증가는이자지급증가, 재정

수지악화로즉시나타나므로이자지급에대한물가상승을조정하지않을경우정부지출에

서 이자지급규모를과대평가하는반면부채상환을과소평가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물

가 상승은정부금융자산의가치나이자수입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따라서물가상승률이

큰경우물가 상승효과를조정한지표를보조지표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회계 방식의 선택에 따라 재정지수의 값이 크게 변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회계는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국민소득은 발생주의에 의한 국민계정을 따르고 있다. 현금

주의의 경우 정부자산의 매각이 수입으로 계상되지만 국민계정방식에서는 정부자산의 매

각이경제활동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으므로수입으로계상되지않는다. 현금주의에서정

부융자는 자본이전처럼 지출로 처리되지만 국민계정방식에서는정부융자가 총 수요의 직

접적변화를 야기하지않으므로지출로계상하지않는다6 ). 융자는정부가 단순히금융중개

잠재또는추세성장을알기어렵고, 재정충격지수나구조적재정수지가잠재성장률에매우민감

하다는점이문제다. 따라서일관된잠재산출을구하기위한여러가지방법이제시되고있지만

여전히지표로사용하기에는계산이복잡하고, 추정된성장률의정확성등이문제가되고있다.

6) 국민계정에서는융자의결과가나타난다. 예를들어, 정부가주택융자를하는경우융자로인한주택건설이발생하면민간의

투자로나타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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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지출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포함되는 경우에도 이자율 차이에

해당하는만큼만정부지출로계상하여야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점( t i m i n g )의 차이도 있다. 국민계정은수입과 지출을 발생주의 기준으로

하는반면현금주의는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한다. 만약재정압박이심하여재정운

영의주안점이재정정책으로인한재정수지의변화, 특히정부차입규모에두어진다면현금

주의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나거시경제변수에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국민계정방식이바람직하다. 다만국민계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융자정책의 영향을

살펴볼수 없는문제도발생한다. 또한현재국민계정에따른자료의작성에 시간이소요되

어현실적으로국민계정을사용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4. Blanchard의지표

가. 기존지표에대한비판

재정정책의지표또는재정기조를측정하는데사용되는기본개념은경기조정수지( c y c l i c a l l y

adjusted budget balance: CAB)이다
7 )

. 원래 경기조정수지는 완전고용상태에서 재정적

자의 규모를 알기 위한 것이었고, 그 연장선상으로 재정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

이었다.

그러나 경기조정수지가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지표로 사용되기도한다. 경기조

정수지는생산부문에는안정적인추세선이존재하고, 해당추세선을기준으로주기적인등

락이있다는가정에입각해있다. 그러나경제가안정적인수준을기준으로등락한다는가정

이 적절하지않다. 외부적성장추세가변할수도있고, 인구구성의변화가있을수도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추세선이존재하는경우에도 경기조정수지에포함되지않은물가상승

이나이자율의변동이있을수 있고, 유전이나민영화수입등이없어지거나, 인프라의보수

에대한 투자가적을경우향후인프라에대한투자증가를의미할수도있다. 

경기조정수지는재정정책이경제에 미치는영향으로사용되어경기조정수지의적자가 확

대되면 팽창적으로, 축소되면긴축적으로 여겨졌다. 경기조정수지는기본적으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총수요에미치는 영향은 소득, 이자율, 환율등이고정

되어있는 부분균형하의재정정책의 효과와 해당 변수가 변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균

7) 그러나이러한개념에대한불만이고조됨에따라C A B의수준대신 C A B의변화를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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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하의 재정정책효과분석이 있다. 정부지출이산출의 변화없이이자율에영향을 주거나

이자율에영향을주지않고산출에만영향을주는가는완전고용여부, 금융정책, 고정또는

변동환율제도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궁극적 효과는 거시모형을통하여 알 수가 있다.

간단한 IS 모형의 논리를 따른다 하여도 소비는 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의함

수가 되고, 한계소비성향이1보다 작으므로 조세는 지출보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또한소비는 현재소득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자산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기대에도영

향을받는다. 따라서재정충격지수나구조적재정수지를경기조절과연관시켜해석하는것

은 문제가있다. 

경기조정수지는규범적 지표로도 사용된다. 즉, 경기조정수지를균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목표로 여겨진다. 이에따르면 정부의 저축은 없는 것이되므로 민간에서 결정된

저축률이최적이라고하는것과같다. 그러나이에대한아무런근거가없다. 따라서경기조

정수지를규범적지표로삼는것은곤란하다.  

나. 재정기조지표

B l a n c h a r d는 재량적재정정책의지표로이전연도의고용수준에서측정한당년도의G D P

대비 기초재정수지에서이전연도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하였

다. 고용, 이자율, 물가상승이재정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이므로우선이자율의영향을

받는이자지급분을 제외하고, GDP 대비비율을 사용함으로써물가상승의 영향을 축소하

고, 고용수준을일정하게함으로써산출의영향을제거하자는것이다. 

그러나고용수준이일정한상태에서G D P를 계산하는것이어렵고관련자료가유용하지

도 않다. 따라서여기서는고용수준과관계없이기초재정수지의변화를 바탕으로우리나라

의 재정기조를살펴본다. 외환위기이후의재정기조를평가해보면1 9 9 7년의재정기조는팽

창적이었고, 1998년의재정기조는더 팽창적이었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1 9 9 9년과

2 0 0 0년은 재정이 긴축기조이었던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의경우는 재정기조의변

화가거의없었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B l a n c h a r d는 재량적 재정정책의 지표로 이전연도의고용수준에서 측정한 당년도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에서이전연도의GDP 대비기초재정수지를차감하는방식을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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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안정성지표

B l a n c h a r d는 재정의유지가능성에대해서는세 가지를제안하였다. 설명을위하여정부

부채의움직임을수식으로표현해보자. 

여기서 는 정부부채,    는이자지급을제외한지출,    는세입,    는기초재정수지적자

를 의미하여GDP 대비비율이다. 그리고 은실질이자율,    는실질성장률을나타낸다. 

따라서재정의유지가능성을나타내는가장간단한재정지표는 가 된

다. 즉, GDP 대비기초재정수지적자에서GDP 대비부채에실질이자율과성장률의차이를

곱한수치를더한것이된다. 해당지표가양수이면재정의유지가능성이낮아지는것이며,

반대로음수이면유지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된다. 

자료를보면재정안정성이위협받았던시점은1 9 8 0년대초반과외환위기시점으로나타

나고있다. 특히, 1998년은성장률이낮고이자율은높아기초재정수지적자보다기존부채

에 대한이자지급이문제가되어재정의불안정성이가중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0년

부터재정의안정성은회복되었으나국민연금을제외한다면여전히재정의안정성이위협받

고 있다고할 수있다. 

[그림 5] 재정기조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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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유지가능성을나타낼 수 있는다른지표를생각해보자. 앞의식에서 재정이유지

가능하면다음수식이충족된다. 

다시말하면기초재정수지의흑자를 로 할인하면초기의정부부채와같아야한

다. 위식을유지가능한세입에대해풀면다음과같다. 

따라서유지가능한세입과실제세입과의차이 로 유지가능성을계산할수도있

다. 유지가능한세입으로는n년간의이자지급을제외한지출의평균과현재의부채비율에

이자율과성장률의차이를곱한것을사용한다.                                      Blanchard는단

재정의유지가능성을나타내는가장간단한재정지표는GDP 대비기초재정수지적자에서G D P

대비부채에실질이자율과성장률의차이를곱한수치를더한것이된다. 유지가능한세입과실

제세입과의차이로유지가능성을계산할수도있다. 

[그림 6] 안정성지표1

주: 경상성장률과경상이자율을적용, 이자율은3년만기회사채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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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는3년, 장기적으로는5 0년을사용할것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자료에적용하기위하여3년을기준으로계산하였다. 또한2 0 0 1년 이후의이

자지급을제외한지출의GDP 대비비율은고정된것으로가정하였다. 1996년부터1 9 9 9년

까지는재정안정성이문제가되었지만2 0 0 0년부터는재정안정성이회복된것으로나타나

고 있는등 앞의재정안정성지표와유사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국민연금을제외

한 수치를보면2 0 0 1년도수치가음수로나타나재정안정성이완전히회복되었다고할 수

가없다. 

라. 경기조절지표

B l a n c h a r d는 재정정책에의한경기조절과자동안정화에의한경기조절을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 가지 지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표는

GDP 대비비율로표시한통합재정수지이다. 둘째지표에서는세입이일정하다는가정대신

에세입이 조정된다는것을감안하였다. 당년도를포함한3년간의세입평균을사용한‘조정

재정적자’를 재정이경제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하였다. 수식으로표현하면

로 표시할수 있다. 장기적인수식에대해서는별도의지표를제시하지는않

았다.   

조정재정적자를기준으로재정이경기에미친영향을보면외환위기이후인1997, 1998,

[그림 7] 안정성지표2

주: 안정성지표2 - 국민연금제외는국민연금수지를세입에서차감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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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9년은재정이경기를부양하는역할을하였고, 2001년은재정이경기를위축시키는역

할을담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민연금을포함한통합재정수지도유사한결과를제시

하고있다. 

5. 결어

재정지표에대한논의는 재정상황, 재정기조, 재정의영향에대한다수의 지표가 존재할

수 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각각의지표가내포하고있는한계점도있다는것을알

수있다.   

국민연금등 사회보장성연금이별도로관리된다는점을감안하면국민연금을제외한 통합

재정수지가현재의재정상황을잘 표현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일시적인수입이나지출이

사용하기간편한 통합재정수지가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지표로 적합한것으로

판단된다. 다만국민연금등 사회보장성기금의수지와일반적인재정수지의변화가 총수요에미

치는영향은다를수있다는것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그림 8] 조정재정적자

주: 실질이자율변환시소비자물가성장률이용, 이자율은3년만기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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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을왜곡할수있으므로이를제외한수치로재정상황을살펴보는것도필요하다. 

재정정책의변화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나타내는지표로는재정충격지수와기초재정수

지를차분한지표가있다. 재정충격지수가잠재성장률에너무민감하고, 계산이복잡하다는

점을감안하면기초재정수지를차분한지표가더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재정안정성 또는유지가능성의지표로는기초재정수지, 구조적재정수지, Blanchard의

안정성지표두 가지가있다. 모든지표가비슷한 결과를보여주고있으므로경제이론에기

초하고있으며, 쉽게계산할수 있는B l a n c h a r d의 첫 번째지표(안정성지표1 )가 적합한것

으로보인다. 또한국민연금의흑자가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으므로이를 제외한

지표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재정이 총수요에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지표로는일반적인통합재정수지, 순융자를제

외 또는조정한재정충격지수, 조정재정적자가사용될수 있다. 경기조절이목적이라면재

정정책과 자동안정에 의한 총수요 변화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재정충격지수를사용할필요가없는것으로 보인다. 또한통합재정수지와조정재정적자가

거의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용하기 간편한 통합재정수지가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

금의수지와일반적인재정수지의변화가 총수요에미치는영향은다를수 있다는것을염

두에둘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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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과재정수지의관계로본
우리나라재정정책

朴 炯 秀 전문연구위원( h s p a r k @ k i p f . r e . k r )

Ⅰ. 서론

정부의 재정운영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이외에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

세·재정정책은통화정책과더불어경기조절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으로활용되어오고있

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경제의대외의존도가높고국내경제와해외경제간의연계성이높

은 소규모개방국가에서는해외여건의급변동이국내경제의움직임을불안정하게하여경기

의변동폭을확대시키게되므로재정의경기안정화역할에대한기대가더욱높아진다.

재정이경기안정화에기여하는방법에는크게두 가지가있다. 첫번째방법은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경제를안정화시키기위해조세·재정정책적수단을동원하는것이고, 두번째

방법은조세·재정제도자체에경제를안정화시키는기능이내재되어있어정부가의도적으

로정책을실시하지않더라도재정이어느정도경기안정화역할을할수 있다는것이다.

따라서사후적으로실현된재정수지통계에는정부의의도적인조세·재정정책뿐만아니

라 재정의 자동안정기능의영향이 모두반영되기때문에 이러한재정수지통계만을가지고

서는조세·재정제도자체에 내재된 자동안정화기능이 어느정도 발휘되고있는지, 또조

세·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인 정책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방향과 강도로 집행되고

있는지에대한평가가 불가능하다. 실현된재정수지를경기상황에따라자동적으로변동하

는 부분(이하‘경기적재정수지’라 함)과그렇지않은부분(이하‘구조적재정수지’라 함)으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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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구분하여야만앞에서언급한재정이경기안정화에기여하는두 가지경로각각에대한평

가가가능해진다. 

작년초, OECD 미션단이우리나라를방문하여“2 0 0 0회계연도예산은당초1 8 . 9조원통

합재정수지적자로편성되었는데결산상으로는6 . 5조원재정흑자가난 것은당시경기가악

화되고있었던점을감안할때 재정정책이오히려경기의진폭을크게만든것이아닌지”에

대한의문을제기한바 있었다. 이에대해정부는“2 0 0 0년중재정수지가당초예산보다크게

개선된 것은 1 9 9 9년 및 2 0 0 0년 상반기 중에경기가 호조를 보여조세수입이늘어나는 등

주로경기적인요인에의한것으로보이며정부의의도적인재정긴축정책에의한것은아니

다”라고해명하였다. 그러나당시정부는 이러한 판단에 대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는못하였다.

이러한일화에서보듯이재정정책의기조를평가할때 보다과학적인방법에근거하여재

정수지를경기변동에의한부분과 그렇지않은부분으로나누어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금

년 초, IMF 연례협의단이우리나라의재정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재정수지에서경기

변동에의해자동적으로변동하는부분을차감한재정수지, 즉구조적재정수지를추정·공

표할것을권고한바 있어, 우리나라의구조적재정수지를국제적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방법에따라추정할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높다고하겠다. 

이에본고에서는서로다른재정여건을가지고있는여러회원국들에대해오랜기간에걸

쳐 구조적재정수지를추정·발표해오고 있는O E C D에서 현재사용하고있는방법에따라

우리나라재정수지를구조적재정수지와경기적재정수지로분해하여보았다. 또한이러한재

정수지의분해결과를이용하여그간의우리나라재정정책에대한평가도시도해보았다.

Ⅱ. 경기변동과재정수지

1. 이론적배경

조세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등 정부의 재정상황은 직·간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

치게되고, 재정상황또한경기변동에의해영향을받기마련이다. 우선경제가불황이면정

부는세율인하, 조세감면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세법개정을추진하거나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확대등을위한추경예산을편성하는등 확장적인조세·재정정책을통해경기를부양

하려고한다. 물론경기가지나치게과열되었다고판단될경우에는긴축적인재정정책을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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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한다. 이러한정책당국의의도적인정책을‘재량적(discretionary) 조세·재정정책’이

라한다. 

한편 이렇게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세·재정 측면에서 정책을

실시하지않더라도조세·재정제도자체에 경기를 안정화시키는기능이 내재되어있다. 경

기불황기에는근로소득, 법인소득, 상품및 서비스매출액등 세원(tax base)이줄어들거나

누진적인세율구조로인해조세수입은감소하는반면, 실업급여의지급등으로 재정지출은

늘어나 재정수지가 악화된다. 반대로 경기호황기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된다. 이를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라고부른다. 

이러한재정의재량적정책및 자동안정화장치는모두민간의가처분소득, 국민경제의총

수요등의변동을초래하여직·간접적으로경제를안정시키는역할을한다. 동시에재량적

정책및 자동안정화장치는모두조세수입및 재정지출의변동을통해재정수지에영향을미

친다. 

재정수지통계만을가지고서는조세·재정제도자체에내재된자동안정화기능이어느정도발휘

되고있는지, 또조세·재정정책당국의재량적인정책은적절한시기에적절한정책방향과강도

로집행되고있는지에대한평가가불가능하다.

[그림1] 경기변동과조세·재정정책

(경기불황시)

세수감소

세출증대

자동안정화장치

세수감소

세출증대

재량적정책

경기부양

재정수지악화+ =

(경기호황시)

세수증대

세출감소

자동안정화장치

세수증대

세출감소

재량적정책

경기과열방지

재정수지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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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부에서 발표하는재정통계상의재정수지에는이들두 요인의 영향이 모두반영

되기때문에 전반적인조세·재정운용상황을경기에 대응시켜볼수는있겠으나, 조세·재

정제도자체에 내재된자동안정화기능이 어느정도발휘되고있는지 또는조세·재정정책

당국의재량적인정책은 적절한시기에 적절한 정책방향과강도로집행되고있는지에대한

물음에는아무런답을줄수 없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현된 재정수지에서 자동안정화 장치에 의한 부분과

재량적 정책에 의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념적으로는 실제G D P가 잠재

GDP(potential GDP)1 )로부터벗어나는현상이경기변동이고실제재정수지가실제G D P에

대응하는재정수지이므로국민경제가잠재GDP 수준에있다고가정하여재정수지를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추정되는구조적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에는경기변동에따른재

정수지변동분이포함되어있지않아조세·재정당국의재량적정책기조를판단하거나재정

운영의건전성을판단하는재정지표로활용할수있다. 

예를들면, 구조적재정수지가흑자를보일때에는재정이총수요를억제하기위해재량적

재정정책을긴축기조로하고있다고판단할수 있으며, 반대로구조적재정수지가적자를보

1) 잠재G D P는한나라경제의지속가능한(sustainable) 생산수준또는인플레이션압력을가속화시키지않고달성가능한생산

수준으로정의되는데, 대체로실제G D P의 장기추세치( t r e n d )와 비슷하다. 실제G D P는 경기상황에따라이러한잠재G D P를

중심으로등락하게되는데실제G D P와잠재G D P의차이를 G D P갭이라한다. 잠재GDP 및G D P갭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

박형수(2002) 참조.

[그림 2] 경기변동과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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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확장기조를 견지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경기불황으로재정수지가일시적으로

적자를보이고있다하더라도구조적재정수지가흑자를유지하고있다면, 시간이경과하여

경기가회복되기만하면재정수지는개선될것이므로중장기적인관점에서재정건전성에큰

문제가있는것은아니라고판단할수있겠다. 

또한 실제재정수지에서구조적 재정수지를 차감하여경기변동에따른 재정수지 변동분,

즉 경기적재정수지(cyclical balance)를추정하여재정의자동안정화기능을평가하는지표

로이용할수도있다.

2. 기존연구

그러나 이렇게개념적으로는명확하더라도실제로재정수지를구조적 재정수지와경기적

재정수지로분해하고자할 때에는많은기술적어려움에봉착하게된다. 구조적재정수지의

계산에 필요한 잠재G D P는 현실경제에서직접관측이 불가능한관념적인변수이기때문에

그수준을추정해야되는데추정방법에따라추정결과에적지않은차이가발생하게된다
2) 

.

또한잠재G D P를 정확하게추정한다하더라도재정수입및 재정지출이GDP 변동에대해

1 : 1의 대응관계에의해변동하지는않기때문에즉, 재정수입및 재정지출의G D P탄력성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GDP 수준에서의재정수입및 재정지출규모를 추정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데이터를이용하여각종재정수입및 재정지출의G D P탄력성을각각추정해야만

한다.

재정의재량적정책및 자동안정화장치는모두민간의가처분소득, 국민경제의총수요등의변동

을 초래하여직·간접적으로경제를안정시키는역할을한다. 동시에재량적정책및 자동안정화

장치는모두조세수입및재정지출의변동을통해재정수지에영향을미친다. 

2) 우리나라에서도한국은행, KDI를비롯한여러연구기관에서잠재G D P를추정하여이용하고있으나추정기법이나추정기간에

따라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는실정이다. 최근일본에서는Sato 교수(2001a 및2 0 0 1 b )가일본경제기획청(현재는내각

부소속)이『Keizai Hakusho(경제연감)』을통해 발표하고있는일본의잠재GDP 및 G D P갭이잘못계산되고있다고주장하

면서자신의추정결과에따르면1 9 9 8년중G D P갭은정부에서발표한 - 4 %가아니라 - 9 %이며자신의수치가일본경제현실

에보다부합한다는논문을발표한바있다.



4 4 2 0 0 2 년 1 0 월호

현
안
분
석
( 3 )

이러한기술적인어려움에도불구하고앞에서도언급한여러가지유용성때문에미국, 영

국 등 선진국의정책당국에서는재정수지를구조적재정수지와경기적재정수지로분해하여

재정동향분석및경제정책수립에적극활용하고있다
3 )

. 

O E C D에서도주기적으로3 0개 회원국중 2 0개 국가들에대해구조적재정수지를추정하

여발표하고있는데
4 )

, OECD 회원국인우리나라에대해서는자본스톡통계및 잠재GDP 추

정의어려움등을이유로추정하고있지못하다가최근에야추정작업이이루어진바 있다
5 )

. 

또한우리나라의경우에는정책당국에서공식적으로재정수지를구조적 재정수지와경

기적재정수지로분해하여발표하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 학계에서도몇 차례에걸쳐우

리나라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추정해 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문형표(1991), 박형수

(2001), 고영선(2001) 등참조). 그러나기존 연구들은 모두구조적 재정수지의 개념에는

부합되는방식으로우리나라의구조적 재정수지를추정하고는있으나, 추정방법에있어서

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적 재정수지의 계산시 이용하는 잠재

G D P를 어떤방식으로추정하느냐, 재정수입및 재정지출의G D P탄력성을어떻게추정하느

냐 등에서서로달랐다. 또기존방법들은현재O E C D에서사용하고있는추정방법과상이

하여구조적재정수지추정결과를다른나라들의추정결과와비교·분석할수도없었다. 더

군다나구조적재정수지를추정하면구할수 있는경기적재정수지의분석을통한재정의자

동안정화기능에대한분석은전무한실정이다. 

Ⅲ. 재정수지의분해

1. OECD의방법론

O E C D에서는다음과같이실제GDP 대비잠재G D P의 비율 , 재정수입및 재정지출

의G D P탄력성(    및 )을이용하여재정수지( B )를 구조적재정수지( B * )와경기적 재정수

지( B * * )로분해하고있다
6 )

. 

3) 미국에서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high-employment budget balance 또는standardized budget balance라부르고 있으며

CBO, FRB 등에서활용하고있다(CBO(2002), Cohen and Follette(2000) 등참조). 한편, 영국에서는재정수지를G D P갭

에회귀분석하여구조적재정수지를추정하고있다(HM Treasury(1998) 등참조) .

4) OECD Economic Outlook(various issues), Giorno et al.(1995), van den Noord(2000) 등참조.

5) Jones et al.(2002) 참조.

6) Giorno et al.(1995), van den Noord(2000), Jones et al.(2002)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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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ECD의잠재GDP 추정방법및이에의한우리나라잠재GDP 추정결과에대해서는박형수(2002) 참조.

여기서T * (구조적 재정수입), G*(구조적재정지출), T(실제재정수입), G(실제재정지출)

O E C D는 구조적재정수지계산에필요한잠재G D P를 총생산함수를이용하여추정하고
7 )

,

재정수입및 재정지출의G D P탄력성은<표1 >과 같이재정수입및 재정지출항목을구분하

실제로재정수지를구조적재정수지와경기적재정수지로분해하고자할 때에는잠재GDP, 재정

수입및재정지출의G D P탄력성을추정해야하는등많은기술적어려움에봉착하게된다. 

<표1> 재정수입및 재정지출의구분

중앙정부총수입

경상수입

- 조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사회보장기여금

- 세외수입

자본수입

비금융공기업재정수입

중앙정부총지출및순융자

총지출

- 경상지출

·비이자경상지출

·이자지급

- 자본지출

순융자

비금융공기업재정지출

재정수입 재정지출

주: 소득세항목에는소득세이외에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포함, 간접세항목에는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관

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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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록 1 >에서소개한방법에따라추정하고있다.

2. 우리나라재정수지의 분해

O E C D에서는국민경제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포함된세입·세출

데이터를이용하여회원국들의구조적 재정수지를추정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재정

당국을비롯하여학계, 재정전문가들이재정수지및 재정정책을논의할때 I M F의 국제적인

공통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합재정수지(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데이터를

주로이용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본고에서는통합재정수지를기준으로한 세입·세출데

이터를이용하여재정수지를분해하였다.

구조적재정수지를구하기위해필요한잠재G D P는 O E C D의 잠재GDP 추정방법에따라

추정한 결과(박형수(2002) 및<표2> 참조)를 이용하였는데, [그림3 ]에서 보듯이 O E C D

<표2> OECD 방식에의한우리나라의잠재GDP 추정결과

1 9 8 5 1 6 7 5 0 1 . 9 1 7 1 7 7 9 . 5 1.026 - 2 . 4 9

1 9 8 6 1 8 5 8 6 9 . 0 1 8 6 2 6 4 . 3 1.002 - 0 . 2 1

1 9 8 7 2 0 6 2 8 7 . 2 1 9 9 8 4 0 . 1 0.969 3 . 2 3

1 9 8 8 2 2 7 8 6 3 . 9 2 1 7 1 6 5 . 0 0.953 4 . 9 3

1 9 8 9 2 4 1 7 2 5 . 5 2 3 6 7 4 9 . 2 0.979 2 . 1 0

1 9 9 0 2 6 3 4 3 0 . 4 2 5 7 4 5 1 . 2 0.977 2 . 3 2

1 9 9 1 2 8 7 7 3 7 . 9 2 7 9 6 5 5 . 7 0.972 2 . 8 9

1 9 9 2 3 0 3 3 8 3 . 9 3 0 1 6 8 2 . 9 0.994 0 . 5 6

1 9 9 3 3 2 0 0 4 4 . 2 3 2 0 5 4 4 . 9 1.002 - 0 . 1 6

1 9 9 4 3 4 6 4 4 8 . 1 3 3 8 7 5 9 . 3 0.978 2 . 2 7

1 9 9 5 3 7 7 3 4 9 . 8 3 5 8 4 5 7 . 9 0.950 5 . 2 7

1 9 9 6 4 0 2 8 2 1 . 2 3 8 1 8 9 2 . 1 0.948 5 . 4 8

1 9 9 7 4 2 3 0 0 6 . 7 4 0 7 8 4 1 . 1 0.964 3 . 7 2

1 9 9 8 3 9 4 7 1 0 . 4 4 3 6 1 0 6 . 4 1.105 - 9 . 4 9

1 9 9 9 4 3 7 7 0 9 . 4 4 5 5 2 7 5 . 5 1.040 - 3 . 8 6

2 0 0 0 4 7 8 5 3 2 . 9 4 8 2 5 3 8 . 7 1.008 - 0 . 8 3

실제G D P

(Y, 십억원)

잠재G D P

(Y*, 십억원)
Y * / Y

G D P갭

(잠재GDP 대비, % )

출처: 박형수( 2 0 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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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의한우리나라잠재G D P로 계산한G D P갭(실제G D P와 잠재G D P의 차)이우리나라

경기상황을잘 포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조세수입및 재정지출의G D P탄력성은<부

록 1 >에서소개하고있는현재O E C D에서사용하고있는방법을적용하여추정하였다(추정

결과는<표3> 참조) .

<표3> 재정수입및 재정지출의GDP 탄력성

우리나라 1 . 3 8 1 . 3 6 0 . 8 0 0 . 7 1 - 0 . 2 8 0 . 2 1

G-7 평균 0 . 9 0 1 . 3 1 0 . 8 9 0 . 7 3 - 0 . 1 6 0 . 4 0

미 국 0 . 6 1 . 8 0 . 9 0 . 6 - 0 . 1 0 . 2 8

일 본 0 . 4 2 . 1 0 . 5 0 . 3 - 0 . 1 0 . 2 2

독 일 1 . 3 0 . 8 1 . 0 1 . 0 - 0 . 1 0 . 4 8

프 랑 스 0 . 6 1 . 8 0 . 7 0 . 5 - 0 . 3 0 . 4 1

이탈리아 0 . 8 1 . 4 1 . 3 0 . 6 - 0 . 1 0 . 4 4

영 국 1 . 4 0 . 3 1 . 1 1 . 2 - 0 . 2 0 . 5 2

캐 나 다 1 . 2 1 . 0 0 . 7 0 . 9 - 0 . 2 0 . 4 4

OECD 평균 1 . 0 1 . 3 0 . 9 0 . 8 - 0 . 3 0 . 4 9

재정수입의G D P탄력성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정지출의

G D P탄력성

재정수지의

G D P탄력성
1 )

주: 1) 1985년∼2 0 0 0년평균. 계산공식은본문제Ⅳ장제1절참조.

출처: 우리나라를제외한추정결과는van den Noord(2000)에서인용.

[그림 3] GDP갭과경기변동

출처: 박형수(2002) 및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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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추정된잠재GDP 및G D P탄력성을이용하여우리나라통합재정수지를구조적재

정수지와경기적재정수지로분해한결과를<표4> 및<부록2 >에 요약·정리하였다.

Ⅳ. 우리나라의재정정책

1. 자동안정화기능

우선우리나라조세·재정제도자체에내재되어있는자동안정화기능이어느정도발휘되

고 있는지를분석해보자. 자동안정화장치의경기안정화효과는정부재정이국민경제에서차

지하는비중이클수록( [그림4] 참조), 재정수입및재정지출의G D P탄력성이클수록, 누진도

가높아세수의 G D P탄력성이큰세목이총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을수록커진다.

<표4> 통합재정수지의분해결과

1 9 8 5 - 0 . 7 - 0 . 3 - 0 . 4 - 0 . 8 8 - 0 . 4 1 - 0 . 4 7 - 2 . 4 9 0 . 1 9 -

1 9 8 6 - 0 . 1 0 . 0 - 0 . 1 - 0 . 0 7 0 . 0 1 - 0 . 0 8 - 0 . 2 1 0 . 3 6 0 . 4 2

1 9 8 7 0 . 3 - 0 . 3 0 . 6 0 . 2 3 - 0 . 2 8 0 . 5 1 3 . 2 3 0 . 1 6 - 0 . 2 8

1 9 8 8 1 . 6 0 . 5 1 . 1 1 . 2 4 0 . 4 1 0 . 8 3 4 . 9 3 0 . 1 7 0 . 6 9

1 9 8 9 0 . 0 - 0 . 7 0 . 7 - 0 . 0 1 - 0 . 4 9 0 . 4 8 2 . 1 0 0 . 2 3 - 0 . 9 1

1 9 9 0 - 1 . 6 - 2 . 4 0 . 8 - 0 . 8 8 - 1 . 3 6 0 . 4 8 2 . 3 2 0 . 2 1 - 0 . 8 7

1 9 9 1 - 4 . 0 - 5 . 1 1 . 1 - 1 . 8 6 - 2 . 4 4 0 . 5 8 2 . 8 9 0 . 2 0 - 1 . 0 8

1 9 9 2 - 1 . 7 - 2 . 1 0 . 4 - 0 . 6 9 - 0 . 8 6 0 . 1 6 0 . 5 6 0 . 2 9 1 . 5 9

1 9 9 3 0 . 8 0 . 9 0 . 0 0 . 2 9 0 . 3 1 - 0 . 0 2 - 0 . 1 6 0 . 1 1 1 . 1 7

1 9 9 4 1 . 4 0 . 1 1 . 3 0 . 4 3 0 . 0 3 0 . 4 0 2 . 2 7 0 . 1 7 - 0 . 2 8

1 9 9 5 1 . 2 - 2 . 4 3 . 6 0 . 3 3 - 0 . 6 6 0 . 9 9 5 . 2 7 0 . 1 9 - 0 . 6 9

1 9 9 6 1 . 1 - 3 . 4 4 . 5 0 . 2 6 - 0 . 8 6 1 . 1 3 5 . 4 8 0 . 2 1 - 0 . 2 0

1 9 9 7 - 7 . 0 - 1 0 . 5 3 . 5 - 1 . 5 4 - 2 . 4 0 0 . 8 6 3 . 7 2 0 . 2 3 - 1 . 5 3

1 9 9 8 - 1 8 . 8 - 1 0 . 1 - 8 . 7 - 4 . 2 2 - 2 . 0 5 - 2 . 1 7 - 9 . 4 9 0 . 2 3 0 . 3 5

1 9 9 9 - 1 3 . 1 - 8 . 3 - 4 . 8 - 2 . 7 1 - 1 . 6 6 - 1 . 0 5 - 3 . 8 6 0 . 2 7 0 . 3 9

2 0 0 0 6 . 5 8 . 1 - 1 . 6 1 . 2 5 1 . 5 5 - 0 . 3 0 - 0 . 8 3 0 . 3 6 3 . 2 0

주: 재정수지의G D P탄력성및재정정책기조( F S )에대해서는본문제Ⅳ장참조.

통합

재정수지

( A ,조원)

구조적

재정수지

( B ,조원)

경기적

재정수지

( C ,조원)

D = A÷

명목G D P

( % )

E = B÷

잠재G D P

( % )

F = D - E

( % )

G D P갭

( % )

재정수지

G D P

탄력성

재정정책

기조

( F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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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우리나라재정수입의G D P탄력성( <표 3> 참조)을보면소득세와법인세는탄력성

이 1보다커 탄력적으로나타난반면간접세와사회보장기여금은비탄력적인것으로나타났

다. 또한선진국들의탄력성과비교해보면대부분의조세수입이G-7 국가들과비슷한탄력

성을 보인 것과는 달리 소득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탄력성이 1 . 3 8로 G-7 국가 평균

( 0 . 9 0 )보다훨씬높을뿐만아니라OECD 회원국들중에서그리스(2.2) 다음으로가장높

은 수준이다. 이것은우리나라소득세의누진도가매우높아취업자1인당소득세의임금탄

력성이높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 취업자수의G D P탄력성은낮은반면임금의취업자수탄

력성이높은데도일부기인한다( <표 5 >의 ⓐ 및ⓒ 참조) .

한편 재정지출의 탄력성은 비이자 경상지출의 G D P탄력성이 - 0 . 2 8로 G - 7국가들보다는

높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것은 실업관련 재정지출의

G D P탄력성은다른나라와비슷하지만공공근로사업및 청년실업대책관련지출, 실업급여

및 취업관련 보조금 등 실업관련 재정지출의 비중이 선진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고

OECD 국가평균과는비슷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표6> 참조). 

우리나라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G D P탄력성이 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O E C D회원국들과

비슷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재정수지의G D P탄력성은0 . 2 1로G - 7국가중가장낮은 일본과비

슷한수준이며O E C D회원국중에서도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5> 소득세의G D P탄성치 추정내역

우리나라 2 . 8 3 0 . 3 6 1 . 0 0 1 . 3 8

G - 7 평균 1 . 5 3 0 . 5 4 0 . 4 7 0 . 9 0

OECD 평균 1 . 7 0 . 6 0 . 5 1 . 0

취업자1인당

소득세의임금탄력성

ⓐ

취업자수의

G D P탄력성

ⓑ

임금의취업자수탄력성

ⓒ

소득세의

G D P탄력성

=ⓑ×( 1 +ⓐ×ⓒ)

출처: 우리나라를제외한추정결과는van den Noord(2000)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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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이러한재정수입및재정지출의G D P탄성치, 각항목들의규모등을종합적으로감

안하여다음과같이계산된재정수지의G D P탄력성은0 . 2 1로 G - 7국가중에서가장낮은일

본과비슷한수준이며OECD 회원국중에서도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재정수입및 재정지출의G D P탄력성이소득세를제외하고는다른OECD 회원

국들과비슷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재정수지의G D P탄력성이이처럼매우낮게나타난것

은 <표 7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이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재정수지의G D P탄력성＝

실제재정수지

실제G D P

구조적재정수지

잠재G D P

G D P갭

잠재G D P

-

* 재정수지의G D P탄력성은G D P가변동할때실제재정수지에서구조적재정수지를차감한재정수지즉, 경기

적재정수지가변동하는정도를측정하는일종의준탄력성( s e m i - e l a s t i c i t y )임

<표7> 재정규모및 세목별 조세수입비중

우리나라 1 8 . 1 1 6 . 3 1 9 . 5 1 4 . 5 6 . 1 5 9 . 8

G-7 평균 2 8 . 8 3 2 . 7 3 0 . 9 1 0 . 6 3 1 . 6 2 6 . 9

재정수입

( G D P비중)

재정지출

( G D P비중)

소득세

(총세입비중)

법인세

(총세입비중)

사회보장
기여금

(총세입비중)

간접세

(총세입비중)

주:재정수입및재정지출규모는중앙정부기준이며, 세목별조세수입은<표1 >의분류기준에의한것임. 

출처: IMF의통합재정수지(GFS, 1985년~ 1 9 9 9년) 기준임.

<표6> 재정지출의G D P탄성치 추정내역

우리나라 0 . 3 6 0 . 4 8 3 . 9 % 6 . 4 % - 4 . 4 4 - 0 . 3

G - 7 평균 0 . 5 4 0 . 3 3 7 . 8 % 4 . 6 % - 4 . 2 9 - 0 . 1 6

OECD 평균 0 . 6 0 . 3 8 . 6 % 6 . 5 % - 4 . 3 - 0 . 3

취업자수의

GDP 탄력성

ⓑ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수탄력성

ⓕ

N A I R U

ⓖ

실업관련

재정지출의비중

ⓔ

실업관련재정지출의

G D P탄력성

ⓗ=ⓑ×{ ( 1 -ⓕ) /ⓖ- 1 }

재정지출의

G D P탄력성

= ⓔ×ⓗ

출처: 우리나라를제외한추정결과는van den Noord(2000)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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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재정규모와자동안정화효과의 크기

출처: 우리나라를제외한추정결과는van den Noord(2000)에서인용.

( 2 1개 O E C D국가기준)

〔그림 5〕우리나라재정수지의G D P탄성치 추이

낮은데다G D P탄력성이낮은세목인간접세가총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른나라

에 비해상대적으로높은데 기인한다. 그러나1 9 9 7년 경제위기이후로는재정의경기안정

화 기능이 강화되면서재정수지의G D P탄력성이상승하고있어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이

강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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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적재정정책

이제추정된구조적재정수지를이용하여정책당국이수행했던그간의재량적재정정책이

당시의경기상황에대응하여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를평가해보자.

우선가장 단순하게는경기불황기(⊖G D P갭)에는의도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구조적

재정수지가적자를 보이고, 반대로경기호황기에는구조적 재정수지가흑자를 보여야 재량

적재정정책이적절하다고평가할수 있겠다. 

그러나이렇게G D P갭과구조적재정수지의부호만을단순비교하는방법에는G D P갭과

구조적재정수지의크기에담긴중요한정보를감안하지못한다는문제점이있다. 특정시점

의 구조적재정수지가적자였더라도전년에비해그 적자폭이줄어든것이라면재정정책기

조는‘전년에비해덜 확장적 또는 상대적으로더 긴축적’이었다고 보는것이보다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 E C D에서는 재정정책기조(Fiscal Stance, 이하

‘F S’라 함)를구조적 재정수지의개선여부(금년도구조적 재정수지- 전년도구조적 재정

수지)로측정하고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기상황에대해서도 G D P갭이 ⊖이더라도전년의 ⊖규모보다

그 절대값이작아진것이라면경기가회복되고있는상황이며, ⊕의G D P갭이줄어들고있

다면경기가악화되고있는것이므로‘경기상황의변화’와 F S를 대비시켜보는방법도고려

해볼수 있겠다.

<표8 >에는이러한세 가지판단기준에따라1 9 8 5∼2 0 0 0년중우리나라의재량적재정정

책이경기상황에비추어 적정했었는지를평가한 결과가 요약되어있다. 대체로정책당국이

재량적재정정책을경기호황기보다불황기에 보다적정하게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기상황을G D P갭보다더 잘 대변한다고볼 수 있는통계청에서매월발표하는동행지수순

환변동치를기준으로할 경우에이러한경향은보다명백해진다. 그러나경기불황에대한재

정정책적대응의 경우에도구조적재정수지의부호로만판단하면잘된경우가많았으나정

책의변화까지를감안하여잘된경우는그리많지않았다. 

3. 재정정책에대한 종합평가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재정의자동안정화장치에의해서든, 재량적재정정책에의해서

든 재정수지의변화는모두경기안정화에기여할수 있다. 구조적재정수지를이용하여재량



재정포럼 5 3

경기변동과재정수지의관계로본우리나라재정정책▶▶

적 재정정책을 평가했던 세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재정정책의 기조를 대

비·분석해본결과( <표 9> 참조), 우리나라의재정정책은대체로적절했던것으로평가된다.

특히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기준으로경기상황을판단하는경우경기호황기및 불황기모

두 절반이넘는기간에서재정정책이적정하게운용된것으로나타났다. <표8 >에 의한재량

적 재정정책평가결과와비교해볼 때, 이러한결과는특정연도에재량적재정정책이다소

대체로정책당국이재량적재정정책을경기호황기보다불황기에보다적정하게집행한것으로나

타났으나, 경기불황에대한재정정책적대응의 경우에도정책의변화까지를감안하여잘된 경우

는그리많지않았다. 

<표8> 경기상황과재량적재정정책의대비결과

G D P갭의 부호로 경기

호황·불황만판단

G D P갭의 부호로 경기

호황·불황만판단

구조적재정수지의

부호로만판단

1 0번중2번

(‘8 8 ,‘9 4 )

6번중3번

(‘8 5 ,‘9 8 .‘9 9 )

1 0번중5번

(‘9 0 ,‘9 1 ,‘95,  ‘9 6 ,‘9 7 )

6번중0번

( - )

주: ‘정책방향이 부적절했던 해’는 재정정책의 방향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본연구에서는 예를 들어경기는 G D P갭이

1.0 이상의호황이었는데구조적재정수지는GDP 대비1% 이상적자를보인해)로한정

경기상황
재량적

재정정책

정책방향이적정했던해

경기호황기

정책방향이부적정했던해

경기불황기 경기불황기경기호황기

구조적재정수지의

개선·악화여부판단

1 0번중2번

(‘8 8 ,‘9 2 )

5번중0번

( - )

1 0번중2번

(‘9 1 ,‘9 7 )

5번중0번

( - )

G D P갭의증감으로

경기개선·악화여부판단

소계 8/30 = 27% 5/16 = 31% 7/30 = 23% 1/16 = 6%

구조적재정수지의

개선·악화여부판단

1 0번중4번

(‘8 6 ,‘8 8 ,‘99, ‘0 0 )

5번중2번

(‘8 9 ,‘9 7 )

1 0번중0번

( - )

5번중1번

(‘9 2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 0 0을 넘느냐로 경기

호황·불황만판단

구조적재정수지의

부호로만판단

1 0번중3번

(‘8 8 ,‘9 4 ,‘0 0 )

6번중5번

(‘8 5 ,‘8 9 ,‘9 2 ,

‘9 8 ,‘9 9 )

1 0번중1번

(‘9 7 )

6번중0번

( -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 0 0을 넘느냐로 경기

호황·불황만판단

구조적재정수지의

개선·악화여부판단

1 0번중2번

(‘8 8 ,‘0 0 )

5번중1번

(‘8 9 )

1 0번중1번

(‘9 7 )

5번중1번

(‘9 3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증감으로 경기 개선·

악화여부판단

구조적재정수지의

개선·악화여부판단

1 0번중4번

(‘8 6 ,‘8 8 ,‘99, 

‘0 0 )

5번중2번

(‘8 9 ,‘9 7 )

1 0번중0번

( - )

5번중1번

(‘9 3 )

소계 9/30 = 30% 8/16 = 50% 2/30 = 7% 2/16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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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했다 하더라도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작동하여 전체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올바른

방향으로유지했던사례가있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재정정책의경기안정화기능을재정의자동안정화장치에의한부분과정책당

국의재량적 정책에의한부분으로구분하여보다과학적으로분석해보기위하여O E C D에

서 이용하고있는방식에 따라우리나라통합재정수지를구조적 재정수지와경기적 재정수

지로분해하여보았다.

추정결과에의하면우리나라조세·재정제도자체에내재된자동안정화기능이다소미흡

<표9> 경기상황과재정정책의대비결과

G D P갭의 부호로 경기

호황·불황만판단

G D P갭의 부호로 경기

호황·불황만판단

통합재정수지의

부호로만판단

1 0번중5번

(‘8 7 ,‘8 8 ,‘94, ‘9 5 ,‘9 6 )

6번중3번

(‘8 5 ,‘9 8 ,‘9 9 )

1 0번중2번

(‘9 1 ,‘9 7 )

6번중0번

( - )

주: ‘정책방향이부적절했던해’는재정정책의방향이명백히잘못된경우(본연구에서는예를들어경기는 G D P갭이1.0 이상

의호황이었는데통합재정수지는GDP 대비1% 이상적자를보인해)로한정

경기상황 재정정책
정책방향이적정했던해

경기호황기

정책방향이부적정했던해

경기불황기 경기불황기경기호황기

통합재정수지의

개선·악화여부판단

1 0번중4번

(‘8 7 ,‘8 8 ,‘92, ‘9 4 )

5번중1번

(‘9 8 )

1 0번중2번

(‘8 9 ,‘9 7 )

5번중1번

(‘9 9 )

G D P갭의 증감으로 경

기개선·악화여부판단

소계 15/30 = 50% 7/16 = 44% 4/30 = 13% 2/16 = 13%

통합재정수지의 개

선·악화여부판단

1 0번중6번

(‘8 6 ,‘8 7 ,‘88, ‘9 4 ,‘9 9 ,‘0 0 )

5번중3번

(‘8 9 ,‘9 7 ,‘9 8 )

1 0번중0번

( - )

5번중1번

(‘9 2 )

6번중0번

(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1 0 0을 넘느냐로 경기

호황·불황만판단

통합재정수지의 개

선·악화여부판단

1 0번중4번

(‘8 7 ,‘8 8 ,‘94, 

‘0 0 )

5번중2번

(‘8 9 ,‘9 8 )

1 0번중1번

(‘9 7 )

5번중2번

(‘9 3 ,‘9 9 )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증감으로 경기 개선·

악화여부판단

통합재정수지의 개

선·악화여부판단

1 0번중6번

(‘8 6 ,‘8 7 ,‘88, 

‘9 4 ,‘9 9 ,‘0 0 )

5번중3번

(‘8 9 ,‘9 7 ,‘9 8 )

1 0번중0번

( - )

5번중2번

(‘9 2 ,‘9 3 )

소계 16/30 = 53% 11/16 =69% 2/30 = 7% 4/16 = 25%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1 0 0을 넘느냐로 경기

호황·불황만판단

통합재정수지의

부호로만판단

1 0번중6번

(‘8 7 ,‘8 8 ,‘94, 

‘9 5 ,‘9 6 ,‘0 0 )

6번중6번

(‘8 5 ,‘8 6 ,‘89, 

‘9 2 ,‘9 8 ,‘9 9 )

1 0번중1번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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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으나이것은우리나라재정이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 다른나라보

다 낮기때문이며탄성치측면에서는G 7국가나다른O E C D국가들과비슷한수준이었으며

소득세의경우에는오히려 다른나라보다경기에대해보다더 탄력적이었다. 또한1 9 9 7년

경제위기이후재정의자동안정화기능이강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추정된구조적재정수지를이용하여정책당국이수행했던그간의재량적재정정책을

평가해본결과, 대체로경기호황기보다불황기에보다적정하게운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및 경기의변화방향을감안해보면경기불황에대한재정정책적대응이적정했던경우

가 그리많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재정이자동안정화장치와재량적재정정책을

모두반영하는통합재정수지를기준으로보면우리나라의재정정책은경기호황·불황을불

문하고모두절반이상의기간에서경기안정화에기여한것으로나타나는등 대체로적절하

게운영되었던것으로평가할수있다. 

다만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본고에서는재정정책을경기안정화역할에만초점을맞춰분석·평가하였으므로소득

재분배등 재정의다른역할까지도감안하여총괄적으로평가할경우에는본고의 우리나라

재정정책에대한평가결과가달라질수 있겠다. 둘째, 경기안정화기능에대한분석·평가에

서도본고에서는경기상황에대비하여재정정책이적정했느냐를판단할 때 특정기준을정

하여기계적으로판단하고있으나, 분석대상기간의경기상황을야기한주요원인및 이에대

한 예측가능성이나향후경기전망도함께고려되어야하며재정이경제에영향을미치는데

에도어느정도의 시차가있다는점을감안할때 본고의분석결과를토대로하여향후우리

나라재정정책에대한보다구체적인평가작업이필요하다. 셋째, 본고에서는경기적재정수

지를제외한재정수지를모두정부의재량적정책에의한재정수지로간주하고있으나이러

한 구조적재정수지에는조세감면시한종료에의한조세수입변동, 공기업매각과같은일

시적재정수입, 조세행정변화에따른세수변동등 반드시정부가경기에 대응하여재정을

운용한결과로보기에는어려운항목들이일부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본고에서는각종

세목이나재정지출항목들이경제에미치는영향의크기가서로다를수 있다는점을고려할

구조적재정수지를이용하여재량적재정정책을평가했던세 가지판단기준에따라통합재정수지

와 재정정책의기조를대비·분석해본결과, 우리나라의재정정책은대체로적절했던것으로평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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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었기 때문에자동안정화장치및 재량적재정정책이경제에미치는영향이서로다름에

도 불구하고두 요인에의한재정수지를직접적으로비교할수밖에없었다. 특히최근큰 규

모의흑자재정을시현하고있는국민연금이경제에미치는영향은재정의다른부문과는다

를수 있다는점을반영시키지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본고의 분석으로 인해재정정책을평가하는 중요한 재

정지표를손쉽게계산할수 있게되었다는점에서 의의를찾을수 있겠다. 본고에서제시하

는 우리나라의잠재G D P, 재정수입및 재정지출의탄성치추정치를이용할경우재정수지를

구조적재정수지와경기적재정수지로분해하는데 따르는기술적어려움은이제거의없어

졌다. 항목별통합재정수지통계만있으면누구나간단한계산과정을거쳐재정정책의수립

및 평가에필요한중요한재정지표를얻을수 있게되었으므로향후재정당국자및 관련연

구자들이손쉽게활용할수있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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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재정수입및재정지출의G D P탄력성추정방법및추정결과

① 소득세의G D P탄력성

=취업자수의G D P탄력성×[ 1 + 취업자1인당소득세의임금탄력성×

임금의취업자수탄력성] 

=0.36 ×[ 1 + 2.83 ×1.0 ]

= 1 . 3 8

항목별통합재정수지통계만있으면누구나 간단한계산과정을거쳐재정정책의수립및 평가에

필요한중요한재정지표를얻을수 있게되었으므로향후재정당국자및 관련연구자들이손쉽게

활용할수있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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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세의G D P탄력성

=[ 1 - (1 - 영업잉여/GDP )×취업자수의G D P탄력성×(1 + 임금의

취업자수탄력성) ] ×G D P /영업잉여

=[ 1 - (1 - 0.439 ) ×0.36 ×(1 + 1.0) ] ×1 / 0 . 4 3 9

= 1 . 3 6

③ 간접세의G D P탄력성

세율은일정한데 반해세원인민간소비가경기에따라변동한다고보아다음식을추정하

여 구해진민간소비의G D P탄력성( c 2 )을 이용

④ 사회보장기여금의G D P탄력성

=취업자수의G D P탄력성 × [ 1 + 취업자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의

임금탄력성× 임금의취업자수탄력성] 

=0.36 ×[ 1 + 0.96 ×1.0 ]

= 0 .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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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외수입및 자본수입의G D P탄력성= 1.0

⑥ 비이자경상지출의G D P탄력성

비이자 경상지출이실업관련재정지출의변동(이것은실업수당지급률이일정하므로실업

자수에비례함)에비례하여변동하므로다음과같이계산

= - 실업관련재정지출의비중× 취업자수의G D P탄력성 × [ (1 - 경

제활동인구의취업자수탄력성) / 물가안정실업률- 1 ]

=- 0.064 ×0.36 ×[ (1 - 0.48 ) / 3.9% - 1 ]

= - 0.28

⑦ 이자지급, 자본지출, 순융자의G D P탄력성= 1.0

⑧ 비금융공기업재정수입및재정지출의G D P탄력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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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우리나라통합재정수지의분해결과

(단위: 조원)

(실제 재정수지)

1 9 8 5 13.9 13.7 1.9 1.6 8.3 0.2 0.2 14.9 11.5 10.5 1.8 1.5 -0.9 -0.7 

1 9 8 6 15.8 15.7 2.3 1.7 9.6 0.2 0.1 15.9 12.8 11.7 2.1 1.0 -0.1 -0.1 

1 9 8 7 18.7 18.5 3.0 2.4 10.9 0.3 0.1 18.2 14.3 13.2 2.6 1.2 0.5 0.3 

1 9 8 8 22.9 22.6 4.1 3.2 12.3 0.9 0.3 20.9 16.7 15.6 2.7 1.4 2.0 1.6 

1 9 8 9 26.0 25.5 5.2 4.4 11.7 1.1 0.5 25.7 20.0 19.2 3.8 1.9 0.3 0.0 

1 9 9 0 32.1 31.3 6.7 4.7 15.6 1.5 0.8 33.3 24.6 23.4 4.4 4.3 -1.2 -1.6 

1 9 9 1 36.8 35.9 7.2 4.6 18.6 1.8 0.9 40.3 30.0 28.7 5.7 4.7 -3.5 -4.0 

1 9 9 2 43.8 42.9 8.8 5.9 20.6 2.4 0.9 45.0 35.4 33.9 5.3 4.2 -1.2 -1.7 

1 9 9 3 50.8 49.8 10.9 5.9 22.7 4.1 0.9 49.0 39.1 37.9 5.9 4.0 1.7 0.8 

1 9 9 4 61.1 59.7 12.9 7.4 26.9 4.6 1.4 60.1 45.7 43.9 8.2 6.2 1.0 1.4 

1 9 9 5 72.1 70.9 15.3 8.7 32.8 5.4 1.2 71.1 49.9 47.7 12.5 8.7 1.0 1.2 

1 9 9 6 84.3 83.0 16.3 9.4 39.4 7.4 1.3 83.8 56.2 53.9 16.4 11.2 0.4 1.1 

1 9 9 7 92.1 90.9 16.5 9.4 44.0 8.5 1.2 99.1 62.5 60.2 18.0 18.7 -7.0 -7.0 

1 9 9 8 95.5 94.6 18.6 10.8 38.4 10.5 0.8 112.4 69.5 66.1 18.5 24.4 -17.0 -18.8 

1 9 9 9 105.9 104.5 19.1 9.4 47.2 12.0 1.3 118.1 75.0 69.1 23.4 19.7 -12.3 -13.1 

2 0 0 0 134.0 132.7 21.8 17.9 53.3 14.8 1.3 126.8 86.7 79.8 20.2 19.8 7.3 6.5 

(구조적 재정수지)

1 9 8 5 14.2 14.0 2.0 1.7 8.5 0.2 0.2 14.8 11.4 10.5 1.8 1.5 -0.6 -0.3 

1 9 8 6 15.9 15.8 2.3 1.8 9.6 0.2 0.1 15.9 12.8 11.7 2.1 1.0 0.0 0.0 

1 9 8 7 18.2 18.1 2.9 2.4 10.6 0.3 0.1 18.3 14.4 13.3 2.6 1.2 -0.1 -0.3 

1 9 8 8 22.0 21.6 3.8 3.0 11.8 0.8 0.3 21.1 17.0 15.8 2.7 1.4 0.9 0.5 

1 9 8 9 25.4 24.9 5.0 4.1 11.5 1.1 0.5 25.8 20.1 19.3 3.8 1.9 -0.4 -0.7 

1 9 9 0 31.4 30.7 6.5 4.5 15.3 1.4 0.8 33.4 24.8 23.5 4.4 4.3 -2.0 -2.4 

1 9 9 1 35.9 35.1 6.9 4.4 18.2 1.8 0.9 40.5 30.2 29.0 5.7 4.7 -4.6 -5.1 

1 9 9 2 43.5 42.5 8.7 5.8 20.5 2.4 0.9 45.0 35.5 34.0 5.3 4.2 -1.6 -2.1 

1 9 9 3 50.8 49.9 10.9 5.8 22.7 4.2 0.9 49.0 39.0 37.8 5.9 4.0 1.8 0.9 

1 9 9 4 60.1 58.7 12.5 7.3 26.5 4.5 1.4 60.4 46.0 44.1 8.2 6.2 -0.3 0.1 

1 9 9 5 69.2 67.9 14.2 8.3 31.5 5.2 1.2 71.7 50.6 48.4 12.5 8.7 -2.6 -2.4 

1 9 9 6 80.6 79.3 15.1 8.7 37.7 7.1 1.3 84.7 57.0 54.7 16.4 11.2 -4.1 -3.4 

1 9 9 7 89.3 88.0 15.6 8.8 42.8 8.3 1.2 99.8 63.1 60.9 18.0 18.7 -10.5 -10.5 

1 9 9 8 102.4 101.5 21.3 10.9 41.6 11.3 0.8 110.6 67.7 64.3 18.5 24.4 -8.3 -10.1 

1 9 9 9 109.9 108.5 20.2 10.4 48.7 12.3 1.3 117.4 74.2 68.3 23.4 19.7 -7.5 -8.3 

2 0 0 0 135.5 134.1 22.0 18.6 53.6 14.9 1.3 126.6 86.5 79.6 20.2 19.8 8.9 8.1 

(경기적 재정수지)

1 9 8 5 -0.3 -0.3 -0.1 -0.1 -0.2 0.0 0.0 0.1 0.1 0.1 0.0 0.0 -0.4 -0.4 

1 9 8 6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1 9 8 7 0.4 0.4 0.1 0.0 0.3 0.0 0.0 -0.1 -0.1 -0.1 0.0 0.0 0.6 0.6 

1 9 8 8 0.9 0.9 0.3 0.2 0.5 0.0 0.0 -0.2 -0.2 -0.2 0.0 0.0 1.1 1.1 

1 9 8 9 0.6 0.6 0.1 0.2 0.2 0.0 0.0 -0.1 -0.1 -0.1 0.0 0.0 0.7 0.7 

1 9 9 0 0.6 0.6 0.2 0.1 0.3 0.0 0.0 -0.2 -0.2 -0.2 0.0 0.0 0.8 0.8 

1 9 9 1 0.9 0.9 0.3 0.2 0.4 0.0 0.0 -0.2 -0.2 -0.2 0.0 0.0 1.1 1.1 

1 9 9 2 0.3 0.3 0.1 0.2 0.1 0.0 0.0 -0.1 -0.1 -0.1 0.0 0.0 0.4 0.4 

1 9 9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 9 9 4 1.0 1.0 0.4 0.1 0.5 0.1 0.0 -0.3 -0.3 -0.3 0.0 0.0 1.3 1.3 

1 9 9 5 2.9 2.9 1.0 0.4 1.3 0.2 0.0 -0.7 -0.7 -0.7 0.0 0.0 3.6 3.6 

1 9 9 6 3.7 3.7 1.2 0.6 1.6 0.3 0.0 -0.8 -0.8 -0.8 0.0 0.0 4.5 4.5 

1 9 9 7 2.9 2.9 0.8 0.6 1.3 0.2 0.0 -0.6 -0.6 -0.6 0.0 0.0 3.5 3.5 

1 9 9 8 -6.9 -6.9 -2.7 -0.2 -3.2 -0.8 0.0 1.8 1.8 1.8 0.0 0.0 -8.7 -8.7 

1 9 9 9 -4.0 -4.0 -1.1 -1.1 -1.5 -0.3 0.0 0.8 0.8 0.8 0.0 0.0 -4.8 -4.8 

2 0 0 0 -1.4 -1.4 -0.3 -0.7 -0.4 -0.1 0.0 0.2 0.2 0.2 0.0 0.0 -1.6 -1.6 

중앙정부총수입

소계
경상
수입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사회보장
기여금

자본
수입

소계
경상
지출

비이자
자본
지출

순융자

중앙
정부
수지

통합
재정
수지

중앙정부총지출및순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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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난 9월 1 6일 재경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나라당의정의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1 9 9 6∼2 0 0 1년 사이에 근로자가구의실질소득은1 . 7 %밖에증가하지않은반면실질

소득세부담은7.1% 증가하여실질소득세증가율이실질소득증가율의3 . 7배에이르렀다고

하여이목을집중시킨바있다(이상<표1> 참조) .

각종언론매체에서는“정부가그 동안각종소득공제를확대하고신용카드사용활성화등

을 실시해직장인들의세 경감혜택을늘렸다고주장하지만, 물가상승분을감안하면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났으며, 같은기간 실질국내총생산성장률이 2 2 . 5 %로 직장인들의 실질소

득 증가율보다2 0배 가량높았다는점을고려하면, 직장인들이외환위기극복에 따른果實

分配에서 소외된 셈”이라고 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또한“2 0 0 0년에는 근로소득세를무려

5 6 %나 초과징수하였고, 2001년의경우에도당초전망치보다무려3 9 %나 초과해거두어

들였다”고 하여근로소득세를과도하게징수하였음을암시하는주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모두실생활에직결되어있는소득세의실질부담과관련된사항인만큼주목을받고

있다.

그런데이러한논의에있어서는단순히소득에대비한소득세부담비율, 즉실효소득세부

담률의증감에대한논란도중요하지만여러가지요인중 어떠한요인에의해그러한변화

1 9 9 6∼2 0 0 1년의 소득 및 소득세 부담 변화추이:

도시가구를중심으로

成 明 宰 연구위원( s u n g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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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래되었는지를분석하는것이올바른 사실파악과바람직한조세정책방향의제시를 위

해긴요하다.

세부담을결정하는요인은매우다양하다. 가장중요한요소는소득수준과분포및 세법이

며, 부수적으로세무행정과납세자들의납세관행, 성실신고도등도세부담에크게영향을미

친다. 그런데상기의 자료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실질소득세부담의변화를 논함에 있어서

는 소득수준(또는증가율)과소득세부담의상대비, 즉실효세부담률의높고낮음에만초점

을맞추고있는 경우를흔히볼 수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동일하다고하더라도 소득분배상태에 따라세수는 커다란 차이를 보

<표1> 근로자가구의소득과 소득세 부담변화추이의상대비교

(단위: %)

근로자명목소득 1 0 0

명목근로소득세 1 0 0

경상G D P 1 0 0

근로자실질소득 1 0 0

실질근로소득세 1 0 0

실질G D P 1 0 0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주: 1. (   ) 안은증감률

2. 근로자소득은통계청의「도시근로자가구의가계수지동향」의자료를인용한것임.

원자료: 재경부세제실내부자료(결산자료)

자료: 국회정의화의원실

1 0 0 . 6 9 6 . 7 1 0 5 . 5 1 0 9 . 9 1 2 2 . 8

( 0 . 6 ) ( - 3 . 3 ) ( 5 . 5 ) ( 9 . 9 ) ( 2 2 . 8 )

8 9 . 5 8 0 . 8 8 3 . 0 1 0 9 . 6 1 2 9 . 1

( - 1 0 . 5 ) ( - 1 9 . 2 ) ( - 1 7 . 0 ) ( 9 . 6 ) ( 2 9 . 1 )

1 0 8 . 1 1 0 6 . 2 1 1 5 . 4 1 2 4 . 7 1 3 0 . 2

9 6 . 4 8 6 . 1 9 3 . 2 9 5 . 0 1 0 1 . 9

( - 3 . 6 ) ( - 1 3 . 9 ) ( - 6 . 8 ) ( - 5 . 0 ) ( 1 . 9 )

8 5 . 7 7 2 . 0 7 3 . 3 9 4 . 7 1 0 7 . 1

( - 1 4 . 3 ) ( - 2 8 . 0 ) ( - 2 6 . 7 ) ( - 5 . 3 ) ( 7 . 1 )

1 0 4 . 7 9 8 . 0 1 0 8 . 7 1 1 8 . 8 1 2 2 . 5

<표2> 종합소득세와근로소득세의세수

(단위: 억원, %)

종합소득세 8 . 6 ( - ) 3 4 , 6 7 0 3 9 , 2 5 1 1 3 . 2

근로소득세 4 1 , 7 9 1 6 5 , 1 8 8 5 6 5 5 , 3 3 2 7 6 , 7 6 6 3 8 . 7

2 0 0 0년

예산 실적 증가율 예산 실적 증가율

2 0 0 1년

원자료: 재경부세제실내부자료(결산자료)

자료: 국회정의화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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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더욱이최근과같이신용카드소득공제및 영수증복권제도를도입하면서사업자들의

소득세과세표준이크게양성화되는소득포착률변동에 따라서도소득세 부담이 크게좌우

되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1 9 9 6∼2 0 0 1년의기간을대상으로소득분포및 세제등 제반

여건이총체적으로변화함에따라실효소득세부담률이상승하였던것을요인별로분해해봄

으로써소득세부담이일상생활에미친영향과조세정책에시사해주는바를찾고자한다.

Ⅱ. 도시가계조사자료의특성

1. 자료의구성

1 9 9 6년 도시가계조사표본자료에나타난 도시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3 . 7 6인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자영업자가구가3 . 9 5인으로 근로자가구의3 . 6 6인보다 다소 많다. 가구당평균

취업인수는1 . 5 2인으로전체가구원중 40% 정도가취업하고있다. 가구유형별로는자영

업자가구가 1 . 7 0인으로 근로자가구의1 . 4 2인보다 상당히 높다. 도시가구의가구주의 평균

연령은4 3 . 1세로가구유형별로도큰 차이가없이대체로4 0대 초반이다. 소비성향은가구유

형에따라0 . 6 4∼0 . 6 9로 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2 0 0 1년의도시가계조사자료의특징은가구당평균가구원수 및 취업자수가1 9 9 6년보다

다소감소하였으며소비성향은소폭상승한것이다.

2. 소득분포

도시가구의가구당 평균소득은1 9 8 2년 3 9 5만 4천원에서2 0 0 1년 3 , 0 3 7만 6천원으로연

평균11 . 3 3 % (기하평균증가율)씩증가하였다. 가구유형별로는무직가구를포함한근로자가

구가3 8 5만 2천원에서2 , 9 6 6만 2천원으로11.33%, 무직가구를제외한 취업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3 8 6만 4천원에서3 , 0 8 7만원으로 11.56%, 자영업자가구의경우에는 4 1 6만 7천

세부담을결정하는중요한 요소는소득수준과분포및 세법이며, 부수적으로세무행정과납세자

들의납세관행, 성실신고도등도세부담에크게영향을미친다. 그런데실질소득세부담의변화를

논함에있어서는소득수준과소득세부담의상대비, 즉실효세부담률의높고낮음에만초점을맞

추고있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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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3 , 1 6 7만 8천원으로11 . 2 7 %씩 증가하였다.

가구유형별로는근로자가구보다자영업자가구의총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더 높다. 이

는 기본적으로일정한급여소득(wage and salary income)을주된수입원으로하는근로자

가구보다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을위주로 하는 자영업자가구의소득수준이 조금 더

높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본 연구에서 근로자가구라함은실업가구를포함한 무직가구까지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표3> 도시가계조사자료의특성요약

(단위: 명, %, 세, 원)

1 9 9 6년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취업근로자

주: 도시가계조사자료의분석결과임.

가구구성원의수( A ) 3 . 7 6 3 . 6 6 3 . 7 4 3 . 9 5

취업인의수 ( B ) 1 . 5 2 1 . 4 2 1 . 5 5 1 . 7 0

취업자비율(B ÷A ) 4 0 . 4 3 8 . 8 4 1 . 4 4 3 . 0

가구주의연령 4 3 . 0 7 4 2 . 6 8 4 1 . 3 8 4 3 . 8 5

평균소비성향 0 . 6 5 9 7 0 . 6 4 5 0 0 . 6 4 3 5 0 . 6 8 7 8

총소득 2 5 , 7 4 5 , 4 3 3 2 5 , 3 7 1 , 4 2 2 2 5 , 8 3 2 , 1 3 4 2 6 , 4 9 3 , 5 7 6

(근로소득) - 1 9 , 6 9 4 , 6 8 0 - -

(가구주의근로소득) - 1 5 , 9 1 4 , 6 7 1 - -

(자영업자사업소득, 추정치) - - - 2 4 , 1 3 8 , 1 1 1

소비지출 1 6 , 9 8 3 , 5 2 7 1 6 , 3 6 4 , 7 9 5 1 6 , 6 2 3 , 6 5 0 1 8 , 2 2 1 , 1 9 0

소득세부담 8 0 0 , 2 0 6 6 8 3 , 7 2 3 - 1 , 0 3 3 , 2 0 9

가구구성원의수( A ) 3 . 5 7 3 . 4 6 3 . 5 9 3 . 7 7

취업인의수 ( B ) 1 . 4 6 1 . 3 3 1 . 5 2 1 . 7 1

취업자비율(B ÷A ) 4 0 . 9 3 8 . 4 4 2 . 3 4 5 . 4

가구주의연령 4 5 . 3 8 4 5 . 2 5 4 2 . 8 1 4 5 . 6 1

평균소비성향 0 . 6 8 2 2 0 . 6 6 9 7 0 . 6 6 8 2 0 . 7 0 3 6

총소득 3 0 , 3 7 6 , 3 1 1 2 9 , 6 6 2 , 0 1 6 3 0 , 8 6 9 , 5 8 2 3 1 , 6 7 8 , 0 1 0

(근로소득) - 2 1 , 2 3 6 , 1 1 6 - -

(가구주의근로소득) - 1 7 , 3 1 6 , 9 3 6 - -

(자영업자사업소득, 추정치) - - - 2 9 , 1 4 9 , 7 8 8

소비지출 2 0 , 7 2 4 , 1 1 7 1 9 , 8 6 5 , 8 2 0 2 0 , 6 2 6 , 4 8 2 2 2 , 2 8 8 , 2 3 8

소득세부담 1 , 0 5 5 , 9 3 7 8 0 2 , 3 7 3 - 1 , 5 1 8 , 0 2 1

2 0 0 1년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취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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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소득계층별총소득분포(전체가구)

(단위: 천원, %)

1 9 8 2 1 , 5 0 2 2 , 0 8 1 2 , 4 4 3 2 , 8 2 3 3 , 1 7 0 3 , 5 6 7 4 , 1 1 4 4 , 8 5 6 5 , 9 0 9 9 , 0 7 8 3 , 9 5 4

1 9 8 3 1 , 6 3 6 2 , 2 5 6 2 , 6 9 7 3 , 1 2 0 3 , 5 5 3 3 , 9 9 1 4 , 5 4 1 5 , 3 3 4 6 , 4 6 4 9 , 7 3 8 4 , 3 3 3

1 9 8 4 1 , 7 9 4 2 , 5 3 1 3 , 0 5 5 3 , 4 8 8 3 , 9 4 3 4 , 4 8 3 5 , 0 3 8 5 , 8 6 4 7 , 1 9 8 1 0 , 8 0 1 4 , 8 2 0

1 9 8 5 1 , 9 6 8 2 , 7 5 1 3 , 2 5 6 3 , 6 7 7 4 , 0 7 8 4 , 5 7 7 5 , 2 0 9 6 , 0 3 8 7 , 3 9 5 1 1 , 3 4 9 5 , 0 3 0

1 9 8 6 2 , 1 8 2 3 , 1 2 2 3 , 6 9 2 4 , 1 8 4 4 , 7 3 2 5 , 3 3 7 6 , 0 1 3 6 , 9 7 1 8 , 5 1 1 1 2 , 6 0 3 5 , 7 3 5

1 9 8 7 2 , 6 0 8 3 , 6 0 8 4 , 2 0 0 4 , 8 6 1 5 , 4 7 1 6 , 1 5 0 7 , 0 3 0 8 , 2 2 6 1 0 , 0 0 9 1 5 , 1 3 8 6 , 7 3 0

1 9 8 8 3 , 1 3 3 4 , 3 9 1 5 , 2 2 2 5 , 9 4 2 6 , 6 7 0 7 , 4 6 9 8 , 4 8 9 9 , 6 9 2 1 1 , 7 9 6 1 7 , 7 3 3 8 , 0 5 2

1 9 8 9 3 , 8 8 6 5 , 4 0 1 6 , 3 8 3 7 , 2 6 3 8 , 1 0 3 9 , 0 7 8 1 0 , 2 4 2 1 1 , 7 8 8 1 4 , 2 7 7 2 1 , 7 1 3 9 , 8 1 3

1 9 9 0 4 , 8 9 0 6 , 7 1 5 7 , 8 1 7 8 , 8 3 0 9 , 8 1 6 1 0 , 9 8 2 1 2 , 3 0 3 1 4 , 0 4 0 1 6 , 7 6 2 2 4 , 4 1 5 1 1 , 6 5 5

1 9 9 1 5 , 9 8 2 8 , 2 4 0 9 , 6 0 1 1 0 , 8 9 3 1 2 , 1 7 5 1 3 , 6 3 9 1 5 , 1 9 2 1 7 , 2 4 2 2 0 , 1 4 6 2 8 , 1 7 8 1 4 , 1 2 8

1 9 9 2 6 , 8 9 6 9 , 6 5 6 1 1 , 2 9 0 1 2 , 7 6 0 1 4 , 1 8 7 1 5 , 8 5 1 1 7 , 6 0 9 1 9 , 7 4 8 2 3 , 4 9 5 3 2 , 9 5 4 1 6 , 4 4 5

1 9 9 3 7 , 4 4 2 1 0 , 3 8 4 1 2 , 1 8 2 1 3 , 8 1 5 1 5 , 4 4 6 1 7 , 0 5 7 1 9 , 0 0 8 2 1 , 4 2 3 2 4 , 8 6 5 3 6 , 0 8 3 1 7 , 7 7 1

1 9 9 4 8 , 3 4 3 1 1 , 7 7 0 1 3 , 7 8 5 1 5 , 5 8 2 1 7 , 3 9 2 1 9 , 4 8 9 2 1 , 8 3 4 2 4 , 7 6 7 2 9 , 0 8 1 4 0 , 0 7 0 2 0 , 2 1 4

1 9 9 5 9 , 3 4 2 1 3 , 3 7 8 1 5 , 7 1 5 1 7 , 7 5 3 1 9 , 9 4 6 2 2 , 2 1 4 2 4 , 8 9 7 2 8 , 3 7 2 3 3 , 1 2 4 4 5 , 3 0 5 2 3 , 0 0 3

1 9 9 6 1 0 , 2 7 5 1 4 , 7 0 3 1 7 , 2 5 8 1 9 , 7 8 5 2 2 , 3 7 1 2 5 , 0 1 8 2 8 , 0 8 3 3 1 , 7 0 3 3 6 , 8 6 2 5 1 , 3 7 4 2 5 , 7 4 5

1 9 9 7 6 , 9 6 6 1 3 , 3 7 3 1 7 , 1 0 5 2 0 , 1 5 2 2 2 , 9 5 1 2 5 , 6 8 6 2 9 , 0 5 7 3 3 , 1 3 5 3 9 , 0 4 2 5 5 , 5 1 4 2 6 , 2 9 9

1 9 9 8 5 , 0 7 0 1 0 , 0 5 4 1 3 , 7 7 7 1 6 , 8 3 3 1 9 , 7 6 8 2 2 , 5 2 1 2 5 , 7 7 8 2 9 , 6 9 5 3 5 , 4 0 5 5 1 , 4 6 6 2 3 , 0 3 6

1 9 9 9 9 , 5 1 0 1 3 , 8 2 2 1 6 , 6 6 6 1 9 , 1 0 7 2 1 , 7 4 8 2 4 , 5 1 5 2 7 , 7 9 6 3 2 , 0 5 1 3 7 , 8 6 5 5 3 , 9 9 4 2 5 , 7 0 8

2 0 0 0 1 0 , 3 2 2 1 5 , 1 2 9 1 8 , 2 5 0 2 1 , 1 4 3 2 4 , 2 5 0 2 7 , 4 2 5 3 1 , 1 6 0 3 5 , 9 7 8 4 2 , 7 9 7 6 3 , 6 8 5 2 9 , 0 1 7

2 0 0 1 1 1 , 3 6 3 1 6 , 3 2 3 1 9 , 3 7 1 2 2 , 3 1 6 2 5 , 2 8 3 2 8 , 5 9 6 3 2 , 5 3 9 3 7 , 8 0 4 4 4 , 9 6 7 6 5 , 2 0 5 3 0 , 3 7 6

1 9 8 2 3 . 8 0 5 . 2 6 6 . 2 0 7 . 1 2 8 . 0 3 9 . 0 4 1 0 . 3 7 1 2 . 3 1 4 . 9 7 2 2 . 9 2 1 0 0

1 9 8 3 3 . 7 7 5 . 2 0 6 . 2 3 7 . 2 0 8 . 2 0 9 . 2 2 1 0 . 4 4 1 2 . 3 7 1 4 . 8 8 2 2 . 4 8 1 0 0

1 9 8 4 3 . 7 2 5 . 2 4 6 . 3 7 7 . 2 0 8 . 1 4 9 . 3 5 1 0 . 4 8 1 2 . 1 6 1 4 . 9 4 2 2 . 3 9 1 0 0

1 9 8 5 3 . 9 2 5 . 4 5 6 . 5 1 7 . 3 0 8 . 1 1 9 . 0 8 1 0 . 3 7 1 2 . 0 1 1 4 . 7 0 2 2 . 5 6 1 0 0

1 9 8 6 3 . 8 1 5 . 4 4 6 . 4 3 7 . 2 7 8 . 2 5 9 . 3 3 1 0 . 5 0 1 2 . 1 3 1 4 . 8 0 2 2 . 0 3 1 0 0

1 9 8 7 3 . 8 8 5 . 3 5 6 . 2 3 7 . 2 5 8 . 1 1 9 . 1 6 1 0 . 4 2 1 2 . 2 4 1 4 . 9 0 2 2 . 4 7 1 0 0

1 9 8 8 3 . 8 9 5 . 4 6 6 . 4 8 7 . 4 0 8 . 2 7 9 . 2 7 1 0 . 5 7 1 2 . 0 2 1 4 . 6 8 2 1 . 9 6 1 0 0

1 9 8 9 3 . 9 6 5 . 5 0 6 . 4 9 7 . 3 9 8 . 2 8 9 . 2 5 1 0 . 4 3 1 2 . 0 1 1 4 . 5 7 2 2 . 1 1 1 0 0

1 9 9 0 4 . 1 9 5 . 7 7 6 . 7 2 7 . 5 6 8 . 4 3 9 . 4 1 1 0 . 5 5 1 2 . 0 5 1 4 . 4 3 2 0 . 9 1 0 0

1 9 9 1 4 . 2 4 5 . 8 2 6 . 8 7 . 6 9 8 . 6 3 9 . 6 8 1 0 . 7 1 1 2 . 2 2 1 4 . 2 6 1 9 . 9 4 1 0 0

1 9 9 2 4 . 2 0 5 . 8 7 6 . 8 7 7 . 7 5 8 . 6 1 9 . 6 6 1 0 . 6 6 1 2 . 0 6 1 4 . 2 8 2 0 . 0 4 1 0 0

1 9 9 3 4 . 1 8 5 . 8 5 6 . 8 5 7 . 7 5 8 . 7 4 9 . 5 8 1 0 . 6 8 1 2 . 0 7 1 3 . 9 8 2 0 . 3 2 1 0 0

1 9 9 4 4 . 1 3 5 . 8 2 6 . 8 2 7 . 7 1 8 . 6 2 9 . 6 0 1 0 . 8 2 1 2 . 2 5 1 4 . 3 7 1 9 . 8 6 1 0 0

1 9 9 5 4 . 0 6 5 . 8 2 6 . 8 3 7 . 7 1 8 . 6 9 9 . 6 4 1 0 . 8 4 1 2 . 3 2 1 4 . 4 2 1 9 . 6 8 1 0 0

1 9 9 6 3 . 9 9 5 . 7 2 6 . 7 1 7 . 6 7 8 . 6 9 9 . 7 2 1 0 . 8 9 1 2 . 3 2 1 4 . 3 5 1 9 . 9 5 1 0 0

1 9 9 7 2 . 6 5 5 . 0 8 6 . 5 0 7 . 6 7 8 . 7 4 9 . 7 4 1 1 . 0 7 1 2 . 6 1 1 4 . 8 2 2 1 . 1 3 1 0 0

1 9 9 8 2 . 2 0 4 . 3 6 5 . 9 9 7 . 2 9 8 . 5 7 9 . 7 9 1 1 . 1 9 1 2 . 9 1 5 . 3 6 2 2 . 3 4 1 0 0

1 9 9 9 3 . 7 0 5 . 3 7 6 . 5 0 7 . 4 2 8 . 4 6 9 . 5 5 1 0 . 8 0 1 2 . 4 7 1 4 . 7 3 2 1 . 0 1 1 0 0

2 0 0 0 3 . 5 6 5 . 2 0 6 . 2 9 7 . 3 0 8 . 3 5 9 . 4 4 1 0 . 7 4 1 2 . 4 0 1 4 . 7 5 2 1 . 9 7 1 0 0

2 0 0 1 3 . 7 3 5 . 3 9 6 . 3 6 7 . 3 5 8 . 3 3 9 . 4 0 1 0 . 7 1 1 2 . 4 5 1 4 . 8 2 2 1 . 4 4 1 0 0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총

소

득

점

유

비

1 2 3 4 5 6 7 8 9 1 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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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매분기별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수지동향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무직가

구를 제외한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함에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라 함은 본

연구의취업근로자가구에대응된다
1 )

. 

1 9 8 2∼2 0 0 1년 기간동안 도시가구의 평

균소득은 1 9 9 8년 한해에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1 9 9 7년과1 9 9 8년에걸쳐2년 연속평균소

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1 9 9 7년부터경제여건이악화되면서실업이

크게 증가되기 시작하는 등 실업가구를 포

함한 전체 근로자가구의 소득감소가 이미

경제위기가 극심하였던 1 9 9 8년에 앞서 나

타났기때문인것으로볼 수 있다.

도시가구의 명목소득을 GDP 디플레이터

로 할인하여1 9 9 6년과2 0 0 1년의실질소득

을 비교한 결과는 <표 5 >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같다.

지난 5년 동안 도시가구의 평균실질소득

은 2 , 4 7 8만 2천원에서2 , 7 4 7만 9천원으로

10.88% 증가하였다. 가구유형별로는근로

자가구가 9.87%, 그 가운데 취업근로자가

구는12.30%, 자영업자가구는12.37% 증

가하였다.

〔그림3〕실질소득의비교

(단위: 천원)

〔그림 1〕명목소득의비교

(단위: 천원)

〔그림 2〕소득계층별소득점유비

(단위: %)

1) 본연구는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자료』를기본자료로사

용하고 있지만 자료분류방법과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분

석결과가일치된값을보이지는않음에유의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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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6년과 2 0 0 1년 사이에는 실질소득의 평균값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 소득점유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최고소득층인 9분위와 1 0분위의 경우에는 실질소득증가율이 각각

1 4 . 6 4 %와 1 9 . 2 8 %였지만최저소득층인1분위와2분위의경우에는각각3 . 9 3 %와 4 . 3 3 %

로나타나소득계층별실질소득분배의격차가확대되었음을알 수있다.

3. 지니계수

1 9 8 0년대이래1 9 9 0년대중반에이르는기간동안소득계층별소득격차가축소되는모습

을 보여주었으나최근에는다시소득분배격차가확대되는모습을보이는것으로추정된다.

이는지난2 0년간의지니계수변화추이를살펴보면쉽게알 수 있다. 1982년이래1 9 9 0년

대 초까지지니계수가완만하게하락세를보이다가1 9 9 0년대초에는저점에서안정적인모

습을보였다. 1990년대중반을 거치면서지니계수가상승추세로반전되었다. 2001년의경

1 9 9 6년과2 0 0 1년 사이에는실질소득의평균값뿐만아니라 소득계층별소득점유비에도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최고소득층인 9분위와 1 0분위의 경우에는 실질소득증가율이 각각 1 4 . 6 4 %와

1 9 . 2 8 %였지만최저소득층인1분위와2분위의경우에는각각3 . 9 3 %와 4 . 3 3 %로 나타나소득

계층별실질소득분배의격차가확대되었음을알수있다.

<표5> GDP 디플레이터로할인한 실질소득비교

(단위: 천원)

1 9 9 6 9 , 8 9 0 1 4 , 1 5 3 1 6 , 6 1 3 1 9 , 0 4 5 2 1 , 5 3 4 2 4 , 0 8 2 2 7 , 0 3 2 3 0 , 5 1 7 3 5 , 4 8 3 4 9 , 4 5 2 2 4 , 7 8 2

2 0 0 1 1 0 , 2 7 9 1 4 , 7 6 6 1 7 , 5 2 3 2 0 , 1 8 7 2 2 , 8 7 1 2 5 , 8 6 8 2 9 , 4 3 5 3 4 , 1 9 8 4 0 , 6 7 8 5 8 , 9 8 5 2 7 , 4 7 9

근로자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1 9 9 6 9 , 8 6 0 1 4 , 1 1 0 1 6 , 6 0 5 1 9 , 0 6 1 2 1 , 5 3 0 2 4 , 0 4 7 2 6 , 9 8 8 3 0 , 4 2 0 3 5 , 3 4 5 4 9 , 1 7 9 2 4 , 4 2 2

2 0 0 1 1 0 , 1 0 6 1 4 , 7 8 0 1 7 , 4 6 9 2 0 , 1 8 5 2 2 , 8 2 0 2 5 , 8 5 3 2 9 , 4 4 6 3 4 , 2 4 2 4 0 , 7 1 7 5 9 , 0 0 4 2 6 , 8 3 3

취업근로자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1 9 9 6 9 , 9 5 6 1 4 , 1 2 3 1 6 , 5 8 7 1 9 , 0 5 9 2 1 , 5 6 8 2 4 , 0 6 4 2 6 , 9 9 5 3 0 , 3 9 3 3 5 , 3 4 2 4 9 , 2 5 3 2 4 , 8 6 6

2 0 0 1 1 0 , 5 3 7 1 4 , 8 0 6 1 7 , 4 4 7 2 0 , 2 1 4 2 2 , 8 2 2 2 5 , 8 9 3 2 9 , 4 4 8 3 4 , 2 7 3 4 0 , 6 8 1 5 9 , 3 6 9 2 7 , 9 2 5

자영자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1 9 9 6 9 , 9 9 9 1 4 , 2 5 4 1 6 , 6 2 8 1 9 , 0 1 5 2 1 , 5 4 0 2 4 , 1 4 4 2 7 , 1 0 3 3 0 , 7 2 0 3 5 , 7 8 4 4 9 , 9 5 7 2 5 , 5 0 2

2 0 0 1 1 1 , 0 2 5 1 4 , 7 3 1 1 7 , 6 1 7 2 0 , 1 9 0 2 2 , 9 4 8 2 5 , 8 8 9 2 9 , 4 1 5 3 4 , 1 2 6 4 0 , 6 1 2 5 8 , 9 5 3 2 8 , 6 5 6

전체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주: 1995년기준GDP 디플레이터를사용하여할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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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 0 0 0년보다지니계수가소폭하락하였으나그정도가작아추세적 반전인지일시적현상

인지에대한구분이어렵다.

한 가지특기할만한것은근로자가구중에서도취업근로자가구의경우경제위기기간동

안 지니계수가상승한폭이근로자가구전체와매우큰 차이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취업

근로자가구의경우정의상기존에취업근로자가구였다고하더라도경제위기로인해실업가

구 등 무직가구로전환된다면그 순간부터취업근로자가구에서제외되기때문에상대적으로

무직가구를포함한경우보다지니계수의상승폭이작다. 취업근로자가구가운데에서도상대

적으로여건이열악한가구가실업가구화될가능성이높다. 만약그렇지않은가구라고하더

라도일단실업가구화된이후에는소득수준이크게낮아지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므로경

제위기 기간과 같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에도 취업근로자가구에는비교적 상태가

<표6> 총소득기준지니계수 추정치

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전체 취업근로자

자료: 성명재( 2 0 0 2 )

1 9 8 2 0 . 2 8 6 7 8 0 . 2 8 4 4 4 0 . 2 7 9 2 0 0 . 2 8 9 3 7

1 9 8 3 0 . 2 8 2 7 0 0 . 2 8 4 6 3 0 . 2 7 8 7 9 0 . 2 7 5 1 2

1 9 8 4 0 . 2 8 1 0 9 0 . 2 8 5 3 9 0 . 2 8 2 7 6 0 . 2 6 6 4 1

1 9 8 5 0 . 2 7 5 6 3 0 . 2 8 2 5 8 0 . 2 7 6 8 3 0 . 2 5 6 3 9

1 9 8 6 0 . 2 7 3 6 8 0 . 2 7 7 3 2 0 . 2 7 6 7 8 0 . 2 6 2 5 3

1 9 8 7 0 . 2 7 9 8 6 0 . 2 7 3 8 3 0 . 2 7 1 8 1 0 . 2 8 8 8 6

1 9 8 8 0 . 2 7 0 8 2 0 . 2 7 0 3 4 0 . 2 6 5 6 9 0 . 2 6 5 8 3

1 9 8 9 0 . 2 6 9 5 7 0 . 2 7 1 8 5 0 . 2 6 5 0 3 0 . 2 6 0 5 8

1 9 9 0 0 . 2 5 2 3 6 0 . 2 5 6 9 3 0 . 2 4 8 1 9 0 . 2 3 7 8 0

1 9 9 1 0 . 2 4 1 8 9 0 . 2 4 6 0 9 0 . 2 4 0 4 2 0 . 2 2 9 7 3

1 9 9 2 0 . 2 4 1 4 7 0 . 2 4 3 7 9 0 . 2 3 9 0 0 0 . 2 3 5 2 9

1 9 9 3 0 . 2 4 2 4 2 0 . 2 4 6 9 8 0 . 2 3 9 2 2 0 . 2 2 8 8 3

1 9 9 4 0 . 2 4 2 9 3 0 . 2 4 8 6 9 0 . 2 3 9 4 7 0 . 2 2 9 0 1

1 9 9 5 0 . 2 4 2 8 0 0 . 2 4 6 7 4 0 . 2 3 5 7 9 0 . 2 3 3 0 8

1 9 9 6 0 . 2 4 6 8 5 0 . 2 5 2 5 8 0 . 2 4 4 4 8 0 . 2 3 4 7 3

1 9 9 7 0 . 2 8 1 0 2 0 . 2 9 6 2 1 0 . 2 4 2 0 9 0 . 2 4 7 3 7

1 9 9 8 0 . 3 1 1 2 1 0 . 3 3 7 7 7 0 . 2 5 1 6 3 0 . 2 5 8 2 4

1 9 9 9 0 . 2 6 7 2 6 0 . 2 7 7 3 1 0 . 2 5 7 0 0 0 . 2 4 6 3 0

2 0 0 0 0 . 2 7 9 8 8 0 . 2 8 7 1 8 0 . 2 6 8 7 8 0 . 2 6 3 2 3

2 0 0 1 0 . 2 7 2 2 2 0 . 2 8 2 8 8 0 . 2 7 2 7 6 0 . 2 5 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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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가구만이잔류하여취업가구에서의소득분포는상대적으로균등한상태를유지하려

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Ⅲ. 요인별소득세 부담의 변화 분석

1. 세부담의변화 요인및 시나리오

1 9 9 6∼2 0 0 1년 사이의소득세부담은세법의변화, 소득수준의변화(명목소득), 소득분포

의 변화(인구특성포함), 소득포착률의변화등 크게네 가지요인에의해변한다고할 수 있

다. 이가운데흔히앞의두 가지요인에의해서세부담이변하는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

다. 만약그러한경우에는소득분포및 소득포착률등의변화가 세부담에미친영향을간과

함으로써잘못된정책시사점을도출할수있음에주의하여야한다.

취업근로자가구의경우경제위기기간동안지니계수가상승한폭이근로자가구전체와매우큰

차이를보이고 있다. 경제위기기간과 같이실업률이급격히상승한시기에도취업근로자가구에

는 비교적상태가양호한가구만이잔류하여취업가구에서의소득분포는상대적으로균등한상태

를유지하려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그림 4] 지니계수의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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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변화효과를요인별로분해하는경우에는요인의순서가바뀜에따라효과추정치도

달라짐에유의할필요가있다. 그러나다행히도순서를바꿔각 요인별로세부담변화효과를

추정하더라도그 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상기의 요인에 의한 세부담 효과분석시에는 명목소득의 증가 효과, 소득분포의변화 효

과, 세법개정효과, 소득포착률제고효과의순서로각각의효과를추정한다.

다음절에서는1 9 9 6∼2 0 0 1년 기간동안소득세부담의변화를상기의요인별로변화효과

를분해하여고찰한다.

2. 소득세부담 변화의 요인별 분해

본절에서는1 9 9 6∼2 0 0 1년 사이의 근로소득세와종합소득세 부담을 대상으로 세부담 변

화효과를추정한다. 먼저1 9 9 6∼2 0 0 1년 사이의소득세부담변화를추정하기위해상기의

4단계를거쳐각각다음의다섯가지시나리오를작성한다.

(A) 1996년소득세: 1996년자료+ 1996년소득세법및소득포착률( 5 3 . 4 4 % )

(B) 명목소득증가: 1996년자료×평균소득증가율

+ 1996년소득세법및소득포착률( 5 3 . 4 4 % )

(C) 분포변화 : 2001년자료+ 1996년소득세법및소득포착률( 5 3 . 4 4 % )

(D) 세법개정 : 2001년자료+ 2001년소득세법+ 1996년소득포착률( 5 3 . 4 4 % )

(E) 소득포착률상승: 2001년자료+ 2001년소득세법및소득포착률( 5 5 . 5 7 % )

단, 2001년도의 사업소득세에 대한 소득포착률은 아직 추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2 0 0 0년소득포착률추정치를사용하기로한다.

가. 평균소득세부담의변화

1 9 9 6∼2 0 0 1년 사이의도시가구전체의가구당평균소득세부담은7 7만 1천원에서1 0 2

만 2천원으로32.6% 증가하는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인별로는명목소득증가, 소득분포의

변화, 세법개정, 소득포착률의상승에따라각각+53.2%, -2.5%, -22.8%, +4.7%의세

부담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따라 1 9 9 6∼2 0 0 1년 사이에 세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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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6∼2 0 0 1년사이의소득세부담은세법의변화, 소득수준의변화, 소득분포의변화, 소득포착

률의변화등에의해변한다고할 수있다. 흔히앞의두 가지요인에의해서세부담이변하는것

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으나그러한경우에는소득분포및 소득포착률등의변화가세부담에미

친영향을간과함으로써잘못된정책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표7> 시나리오별소득세 분포
(단위: 천원, %)

전체 세부담평균
전단계대비

증감률

A대비증분의

증감률

총소득대비

실효소득세부담률

전단계대비
증분( % p )

근로자 세부담평균
전단계대비

증감률

A대비증분의

증감률

총소득대비

실효소득세부담률

전단계대비
증분( % p )

세부담평균
전단계대비

증감률

A대비증분의

증감률

총소득대비

실효소득세부담률

전단계대비
증분( % p )

세부담평균
전단계대비

증감률

A대비증분의

증감률

총소득대비

실효소득세부담률

전단계대비
증분( % p )

A 7 7 1 - - 3 . 0 0 -

B 1 , 1 8 1 + 5 3 . 2 + 5 3 . 2 3 . 8 5 + 0 . 8 5

C 1 , 1 6 2 - 1 . 6 - 5.2 3 . 2 1 - 0.03

D 9 8 6 - 1 5 . 1 - 2 2 . 8 3 . 2 5 - 0.57

E 1 , 0 2 2 + 3 . 7 + 4 . 7 3 . 3 7 + 0 . 1 2

A→E - - + 3 2 . 6 - + 0 . 3 7

A 6 5 5 - - 2 . 5 8 -

B 1 , 0 7 4 + 6 4 . 0 + 6 4 . 0 3 . 5 6 + 0 . 9 8

C 1 , 0 4 0 - 3 . 2 - 5 . 2 3 . 5 1 - 0.05

D 7 6 8 - 2 6 . 2 - 4 1 . 5 2 . 5 9 - 0.92

E 7 6 8 - 1 . 4 - 1 . 7 2 . 5 9 0 . 0 0

A→E - - + 1 7 . 3 - + 0 . 0 1

A 7 1 9 - - 2 . 7 8 -

B 1 , 1 7 9 + 6 4 . 0 + 6 4 . 0 3 . 8 2 + 1 . 0 4

C 1 , 2 3 5 + 4 . 7 + 7 . 8 4 . 0 0 + 0 . 1 8

D 9 1 2 - 2 6 . 2 - 4 4 . 9 2 . 9 6 - 1 . 0 4

E 9 1 2 + 6 . 8 + 8 . 1 2 . 9 6 0 . 0 0

A→E - - + 2 6 . 8 - + 0 . 1 8

A 1 , 0 0 3 - - 3 . 7 9 -

B 1 , 3 9 5 + 3 9 . 1 + 3 9 . 1 4 . 4 1 + 0 . 6 2

C 1 , 3 8 3 - 0.9 - 1 . 2 4 . 3 7 - 0.04

D 1 , 3 8 3 0 . 0 0 0 . 0 0 4 . 3 7 0 . 0 0

E 1 , 4 8 6 + 7 . 4 + 1 0 . 3 4 . 6 9 + 0 . 3 2

A→E - - + 4 8 . 2 - + 0 . 9 0

주: A: 1996년자료+ 1996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B: 1996년자료×평균소득증가율+ 1996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C: 2001년자료+ 1996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D: 2001년자료+ 2001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E: 2001년자료+ 2001년소득세법( 2 0 0 1년소득포착률)

A→B: 명목소득증가, B→C: 분포변화, C→D: 세법개정, D→E: 소득포착률상승

취업근로자

자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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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크게영향을미친 요인은명목소득증가임을알수 있다.

그러나이러한추이는가구유형별로큰 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다만자영업자가구의경

우에는사업소득을중심으로상당한정도의소득이탈루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소득포

착률변화에 따른자영업자가구의소득세 부담상승효과가근로자가구와다르다는점이특

기할만하다.

반면에분포변화에의한소득세부담의변화효과는가구유형별로큰 차이를보이는것으

로 분석되었다. 자영업자가구의경우에는 분포변화로 인해전체 소득세 증가분중 1 9 9 6년

소득세부담대비약 1 . 2 %의 세부담 경감효과를나타낸 반면에 무직가구를제외한 취업근

로자가구의경우에는분포변화에 따라오히려7 . 8 %의 소득세부담증가효과를가지는 것

으로나타났다.

세법개정요인면에서보면근로자가구전체의 경우세법개정을통해소득세 부담이 경감

되는효과를 지닌반면자영업자가구의경우에는가시적으로세부담이경감될만한세법개

정이이루어지지않아자영업자가구의세부담증가율이근로자가구보다더 높게나타났다.

나. 실질소득세부담의변화

실질소득세부담을계측하는지표로총소득대비소득세부담의비중, 즉실효소득세부담

률을비교하면편리하다.

먼저도시가구전체의 경우1 9 9 6년의실효세부담률은3 . 0 %로 추정되었다. 1996∼2 0 0 1

년 사이에명목소득이증가함에따라실효소득세부담률은0.85%p 상승하였으나같은기간

동안소득분포가변화하면서0 . 0 3 % p의 실질세부담이 감소하였다. 그리고세 경감효과를

가진세법개정으로실질소득세부담이 0.57%p 하락하였으나자영업자가구에대한소득포

착률상승( 5 3 . 4 4 %→5 5 . 5 7 % )에 따라0.12%p 상승하였다. 이에따라1 9 9 6∼2 0 0 1년 동안

도시가구의실질소득세부담은도합0.37%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요인별로는명목소득

상승에따른실질소득세부담의상승효과가가장컸던것으로추정된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취업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세 부담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명목소득

증가로인한소득세 실효부담률상승효과( A→B )는 1 . 0 4 % p로 상당히 크게나타났다. 반면

에 세법개정( C→D )으로인해실효근로소득세부담률은1.04%p 하락하여명목소득증가에

의한세부담률증가분을정확히상쇄한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런데 1 9 9 6∼2 0 0 1년 사이에는 소득분포의 변화가 있었다. 취업근로자가구의 지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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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같은 기간동안 0 . 2 4 4 4 8에서 0 . 2 7 2 7 6으로 상승하면서 소득계층별 소득격차가 확대

되었다. 이러한소득분포의 변화( B→C )는 필연적으로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을0 . 1 8 % p만

큼 상승시켰다. 이는1 9 9 6∼2 0 0 1년 기간 동안의 실효근로소득세부담률상승분 0 . 1 8 % p

와 일치한다
2 )

. 

따라서 취업근로자가구의경우에는1 9 9 6∼2 0 0 1년 동안 실질소득세부담의 변화는 단순

히 소득계층별소득분배구조가변화함에 따른것이라고할 수 있다. 즉, 1996∼2 0 0 1년 사

이에근로소득세경감조처와소득증가로인한실질소득세부담의변화는없다고하여도무

방하다.

그러므로최근국정감사에서취업근로자가구의실질소득세부담상승의 원인으로지목된

근로소득세의경감 정도가 미흡하였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와 반대로 소득분

배 격차의 확대로 인해 실질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특히고소득층의 실질소득세 부

담을더 크게증가시킴으로써소득세부담의누진도를강화시켜역설적으로소득재분배기

능을강화하는결과가나타났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3 )

.

자영업자가구의경우에는 세 경감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세 개편이 없었다. 이에

따라지난5년간의소득증가를통해실효소득세부담률이0.62%p 상승하였다. 자영업자가

구의경우에도지난5년 사이에 지니계수가0 . 2 3 4 7 3에서0 . 2 5 1 5 6으로소폭상승하였으나

분포변화에 의한실효소득세부담률은오히려 소폭하락( - 0 . 0 4 % p )하였다. 1996∼2 0 0 0년

사이에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이 5 3 . 4 4 %에서 5 5 . 5 7 %로 2 . 1 3 % p

상승한것으로추정되는데그에따라실질소득세부담률이0.32%p 상승한것으로추정되었

다. 따라서자영업자가구의경우에는소득증가뿐만아니라소득포착률상승에의해서도실

질소득세부담이크게상승한것으로추정된다.

1 9 9 6∼2 0 0 1년 사이에세부담에가장크게영향을미친요인은명목소득증가로이러한추이는

가구유형별로큰 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다만소득포착률변화에따른자영업자가구의소득세

부담상승효과가근로자가구와다르다는점이특기할만하다.

2) 일반적으로총소득또는평균소득수준이동일하다고할때소득분배상태가균일할수록소득세부담이작아지는반면소득분

배격차가커질수록소득세부담이커지는현상을단적으로보여준다고할수있다.

3) 누진적인세부담구조를가진소비세가경기 안정화기능을수행하는 것과유사하게, 소득분배의격차확대도 누진세율체계

를지닌소득세에의해역설적으로소득재분배기능을강화해주는기능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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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계층별세부담분포의변화

취업근로자가구의 경우 소득분포의 변화( B→C )로 인해 (근로)소득세의 실효세부담률이

0.18%p 상승하였다. 소득분포의변화는 필연적으로소득계층별실효소득세부담률에도영

향을미친다. [그림6 ]에서보듯이소득분포의변화를통해7분위와8분위사이에서B곡선

과 C곡선의 변화가 명확히 구분된다. 세법개정( [그림 6 ]에서 C→D 또는 C→E )으로 인해

〔그림5〕실효소득세부담률의변화(전체가구)

(단위: %)

〔그림 6〕실효소득세부담률의변화(취업근로자)

(단위: %)

〔그림7〕시나리오별소득세점유비(전체가구)

(단위: %)

〔그림8〕시나리오별소득세점유비(취업근로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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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근로소득세부담곡선은아래쪽방향으로대폭이동하였으며, 그결과1∼7분위의경우

에는1 9 9 6년보다오히려실효세부담률이하락하였다. 반면에8∼1 0분위의고소득층에서는

실질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다. 즉, 1996∼2 0 0 1년 사이의 근로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의상

승은상위약 3 0 %의 고소득층의경우는소득세부담증가에따른것이고하위7 0 %의 경우

에는실질세부담이하락하였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따라서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를 통해 나타난 취업근로자가구에서의 소득분포의 변화는

(근로)소득세부담의 누진도를 확대시킨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소득세 1단위당 소득

재분배효과가커졌을뿐만아니라실효소득세부담률도1 9 9 6년의2 . 7 7 %에서2 . 9 6 %로 확

대됨에 따라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의 단위수도 증가하여 총체적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된가운데(근로)소득세의소득재분배기능도강화되었음을추론할수있다.

3. 분석의한계및 유의사항

소득세부담의변화를초래한요인에대한세부담변화를추정함에있어요인별효과분석

의 순서를바꾸면그 값이다소차이를보인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그렇다고하여요인

별 분석순서를바꾸더라도오차의크기는상당히작기때문에상기의결론을되돌릴정도는

아니다. 그러므로상기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추정치의 절대수준보다는세부담

변화의방향과원인분석결과에무게를두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사료된다.

상기의분석결과는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자료』의 원시자료를분석한것인데분석방법과

자료가공방법등의차이에 따라재정경제부가정의화의원에게제출한 자료에 나타난정보

와다소의차이가있음에유의하기바란다.

1 9 9 6∼2 0 0 1년 사이의 근로소득세실효세부담률의상승은 상위약 3 0 %의 고소득층의경우는

소득세부담증가에따른것이고하위 7 0 %의 경우에는실질세부담이하락하였음에주목할필요

가 있다. 따라서소득분배격차의확대를 통해나타난취업근로자가구에서의소득분포의변화는

소득세부담의누진도를확대시킨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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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시나리오별소득세분포

(단위: 천원, %)

A 3 2 1 4 1 2 1 5 3 1 7 4 2 9 5 7 6 7 6 6 9 7 7 1 , 4 5 8 2 , 8 0 0 7 7 1

B 6 2 2 3 0 3 4 1 4 9 9 6 7 1 9 3 9 1 , 2 5 0 1 , 5 7 4 2 , 2 3 8 4 , 0 0 5 1 , 1 8 1

C 4 1 1 4 6 2 7 1 3 9 3 5 2 4 7 1 9 9 9 3 1 , 5 9 0 2 , 3 5 3 4 , 5 8 8 1 , 1 6 2

D 3 2 1 1 9 2 3 4 3 3 4 4 4 6 5 9 7 8 0 8 1 , 3 1 7 1 , 9 9 1 3 , 9 8 1 9 8 6

E 3 7 1 2 9 2 4 8 3 5 1 4 6 7 6 2 9 8 5 0 1 , 3 7 2 2 , 0 5 7 4 , 0 8 4 1 , 0 2 2

근로자

A 1 1 7 4 1 1 7 2 0 9 2 9 9 4 6 4 6 6 1 8 5 9 1 , 3 4 6 2 , 6 2 3 6 5 5

B 2 7 1 4 2 2 2 3 3 8 9 5 5 7 8 6 8 1 1 7 0 1 , 4 5 7 2 , 1 5 9 3 , 9 3 6 1 , 0 7 4

C 1 4 6 5 1 5 0 2 6 2 3 7 1 5 7 1 8 7 0 1 , 5 0 9 2 , 3 2 3 4 , 6 5 0 1 , 0 4 0

D 3 2 8 9 2 1 6 7 2 4 0 3 6 4 5 7 9 1 , 0 7 2 1 , 7 4 4 3 , 6 7 6 7 6 8

E 3 2 8 9 2 1 6 7 2 4 0 3 6 4 5 7 9 1 , 0 7 2 1 , 7 4 4 3 , 6 7 6 7 6 8

취업근로자

A 1 3 8 3 1 3 0 2 2 9 3 3 6 5 0 0 6 8 6 9 1 6 1 , 4 0 6 2 , 7 6 8 7 1 9

B 3 4 1 5 8 2 4 8 4 2 5 6 2 6 9 3 5 1 , 2 1 4 1 , 5 5 4 2 , 2 5 6 4 , 1 5 5 1 , 1 7 9

C 2 0 8 2 1 7 9 3 0 4 4 4 5 6 5 9 9 7 9 1 , 6 7 2 2 , 6 7 8 4 , 8 8 1 1 , 2 3 5

D 5 3 5 1 1 0 1 9 3 2 8 8 4 2 0 6 5 2 1 , 1 8 8 2 , 0 1 0 3 , 8 5 9 9 1 2

E 5 3 5 1 1 0 1 9 3 2 8 8 4 2 0 6 5 2 1 , 1 8 8 2 , 0 1 0 3 , 8 5 9 9 1 2

자영자

A 1 0 8 3 0 0 4 0 2 5 1 7 6 3 2 7 7 1 9 3 6 1 , 2 2 7 1 , 7 0 2 3 , 1 2 8 1 , 0 0 3

B 1 8 8 4 3 9 5 6 8 7 0 5 8 5 1 1 , 0 6 3 1 , 3 8 0 1 , 8 1 9 2 , 4 0 8 4 , 1 3 1 1 , 3 9 5

C 1 5 7 3 3 6 4 7 8 6 0 4 7 5 2 9 3 2 1 , 2 0 9 1 , 7 2 2 2 , 4 0 2 4 , 4 8 6 1 , 3 8 3

D 1 5 7 3 3 6 4 7 8 6 0 4 7 5 2 9 3 2 1 , 2 0 9 1 , 7 2 2 2 , 4 0 2 4 , 4 8 6 1 , 3 8 3

E 1 7 9 3 6 8 5 1 7 6 4 8 8 0 3 1 , 0 0 9 1 , 3 2 6 1 , 8 7 0 2 , 5 7 8 4 , 7 6 0 1 , 4 8 6

A 0 . 3 1 0 . 9 6 1 . 2 4 1 . 6 0 1 . 9 2 2 . 3 0 2 . 7 3 3 . 0 8 3 . 9 5 5 . 4 5 3 . 0 0

B 0 . 5 1 1 . 3 1 1 . 6 6 2 . 1 2 2 . 5 2 3 . 1 5 3 . 7 3 4 . 1 6 5 . 0 9 6 . 5 3 3 . 8 5

C 0 . 3 6 0 . 8 9 1 . 4 0 1 . 7 6 2 . 0 7 2 . 5 2 3 . 0 5 4 . 2 1 5 . 2 3 7 . 0 4 3 . 8 2

D 0 . 2 9 0 . 7 3 1 . 2 1 1 . 5 0 1 . 7 6 2 . 0 9 2 . 4 8 3 . 4 8 4 . 4 3 6 . 1 0 3 . 2 5

E 0 . 3 2 0 . 7 9 1 . 2 8 1 . 5 7 1 . 8 5 2 . 2 0 2 . 6 1 3 . 6 3 4 . 5 7 6 . 2 6 3 . 3 7

근로자

A 0 . 1 0 0 . 5 1 0 . 6 8 1 . 0 6 1 . 3 4 1 . 8 6 2 . 3 6 2 . 7 2 3 . 6 7 5 . 1 3 2 . 5 8

B 0 . 2 2 0 . 8 1 1 . 0 9 1 . 6 5 2 . 1 0 2 . 9 2 3 . 5 0 3 . 8 7 4 . 9 3 6 . 4 7 3 . 5 6

C 0 . 1 2 0 . 4 0 0 . 7 8 1 . 1 8 1 . 4 7 2 . 0 0 2 . 6 7 3 . 9 9 5 . 1 6 7 . 1 3 3 . 5 1

D 0 . 0 3 0 . 1 7 0 . 4 7 0 . 7 5 0 . 9 5 1 . 2 7 1 . 7 8 2 . 8 3 3 . 8 7 5 . 6 4 2 . 5 9

E 0 . 0 3 0 . 1 7 0 . 4 7 0 . 7 5 0 . 9 5 1 . 2 7 1 . 7 8 2 . 8 3 3 . 8 7 5 . 6 4 2 . 5 9

취업근로자

A 0 . 1 3 0 . 5 7 0 . 7 5 1 . 1 6 1 . 5 0 2 . 0 0 2 . 4 4 2 . 9 0 3 . 8 3 5 . 4 1 2 . 7 8

B 0 . 2 7 0 . 9 0 1 . 2 0 1 . 8 0 2 . 3 4 3 . 1 3 3 . 6 2 4 . 1 2 5 . 1 4 6 . 8 0 3 . 8 2

C 0 . 1 7 0 . 5 0 0 . 9 3 1 . 3 6 1 . 7 7 2 . 3 0 3 . 0 1 4 . 4 1 5 . 9 5 7 . 4 4 4 . 0 0

D 0 . 0 4 0 . 2 1 0 . 5 7 0 . 8 6 1 . 1 4 1 . 4 7 2 . 0 0 3 . 1 4 4 . 4 7 5 . 8 8 2 . 9 6

E 0 . 0 4 0 . 2 1 0 . 5 7 0 . 8 6 1 . 1 4 1 . 4 7 2 . 0 0 3 . 1 4 4 . 4 7 5 . 8 8 2 . 9 6

자영자

A 1 . 0 4 2 . 0 3 2 . 3 3 2 . 6 2 2 . 8 3 3 . 0 7 3 . 3 3 3 . 8 4 4 . 5 8 6 . 0 3 3 . 7 9

B 1 . 5 1 2 . 4 8 2 . 7 5 2 . 9 8 3 . 1 8 3 . 5 4 4 . 1 0 4 . 7 7 5 . 4 2 6 . 6 6 4 . 4 1

C 1 . 2 9 2 . 0 6 2 . 4 6 2 . 7 1 2 . 9 6 3 . 2 6 3 . 7 2 4 . 5 7 5 . 3 5 6 . 8 8 4 . 3 7

D 1 . 2 9 2 . 0 6 2 . 4 6 2 . 7 1 2 . 9 6 3 . 2 6 3 . 7 2 4 . 5 7 5 . 3 5 6 . 8 8 4 . 3 7

E 1 . 4 7 2 . 2 6 2 . 6 5 2 . 9 0 3 . 1 7 3 . 5 2 4 . 0 8 4 . 9 6 5 . 7 4 7 . 3 0 4 . 6 9

세

부

담

액

실

효

세

부

담

률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주: A: 1996년자료+ 1996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B: 1996년자료×평균소득증가율+ 1996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C: 2001년자료+ 1996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D: 2001년자료+ 2001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E: 2001년자료+ 2001년소득세법( 2 0 0 1년소득포착률)

전체

전체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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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지난9월 1 6일 재정경제부가국정감사에제출한자료에지난5년간근로자의근로소득세

실질부담 증가율이 실질소득증가율의3 . 7배에 이른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이것

으로인해마치소득세경감이부족하였기때문이라는암묵적인결론에도달하고있다. 그런

데 소득세부담은세법이나소득뿐만아니라소득분포및 인구특성의변화와소득포착률에

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본연구의분석결과취업근로자의경우소득증가와세법개정으로

인한효과가서로상쇄되어실질소득세부담에는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았던것으로나타

<표9> 시나리오별소득세 점유비 분포

(단위: %)

A 0 . 4 1 1 . 8 4 2 . 7 9 4 . 1 0 5 . 5 7 7 . 4 6 9 . 9 2 1 2 . 6 8 1 8 . 9 4 3 6 . 2 9 1 0 0

B 0 . 5 3 1 . 9 5 2 . 8 9 4 . 2 2 5 . 6 9 7 . 9 5 1 0 . 5 7 1 3 . 3 3 1 8 . 9 8 3 3 . 8 9 1 0 0

C 0 . 3 5 1 . 2 6 2 . 3 3 3 . 3 9 4 . 5 2 6 . 1 8 8 . 5 5 1 3 . 6 9 2 0 . 2 8 3 9 . 4 5 1 0 0

D 0 . 3 3 1 . 2 1 2 . 3 7 3 . 3 9 4 . 5 3 6 . 0 5 8 . 1 9 1 3 . 3 6 2 0 . 2 2 4 0 . 3 4 1 0 0

E 0 . 3 6 1 . 2 6 2 . 4 2 3 . 4 4 4 . 5 7 6 . 1 5 8 . 3 1 1 3 . 4 3 2 0 . 1 5 3 9 . 9 1 1 0 0

근로자 1 2 3 4 5 6 7 8 9 1 0 계

A 0 . 1 9 1 . 2 0 1 . 7 6 3 . 1 1 4 . 1 9 6 . 7 6 9 . 3 31 3 . 3 22 1 . 1 7 3 8 . 9 7 1 0 0

B 0 . 2 9 1 . 3 9 2 . 0 5 3 . 5 2 4 . 7 6 7 . 7 1 1 0 . 0 8 1 3 . 7 9 2 0 . 7 2 3 5 . 6 8 1 0 0

C 0 . 1 6 0 . 6 9 1 . 4 1 2 . 4 1 3 . 3 0 4 . 9 9 8 . 2 5 1 4 . 0 2 2 1 . 6 3 4 3 . 1 5 1 0 0

D 0 . 0 6 0 . 3 9 1 . 1 7 2 . 0 7 2 . 8 9 4 . 3 1 7 . 4 4 1 3 . 5 0 2 1 . 9 8 4 6 . 1 9 1 0 0

E 0 . 0 6 0 . 3 9 1 . 1 7 2 . 0 7 2 . 8 9 4 . 3 1 7 . 4 4 1 3 . 5 0 2 1 . 9 8 4 6 . 1 9 1 0 0

취업근로자 1 2 3 4 5 6 7 8 9 1 0 계

A 0 . 1 9 1 . 2 0 1 . 7 6 3 . 1 1 4 . 1 9 6 . 7 6 9 . 3 3 1 3 . 3 2 2 1 . 1 7 3 8 . 9 7 1 0 0

B 0 . 2 9 1 . 3 9 2 . 0 5 3 . 5 2 4 . 7 6 7 . 7 1 1 0 . 0 8 1 3 . 7 9 2 0 . 7 2 3 5 . 6 8 1 0 0

C 0 . 1 6 0 . 6 9 1 . 4 1 2 . 4 1 3 . 3 0 4 . 9 9 8 . 2 5 1 4 . 0 2 2 1 . 6 3 4 3 . 1 5 1 0 0

D 0 . 0 6 0 . 3 9 1 . 1 7 2 . 0 7 2 . 8 9 4 . 3 0 7 . 4 4 1 3 . 5 0 2 1 . 9 8 4 6 . 1 9 1 0 0

E 0 . 0 6 0 . 3 9 1 . 1 7 2 . 0 7 2 . 8 9 4 . 3 0 7 . 4 4 1 3 . 5 0 2 1 . 9 8 4 6 . 1 9 1 0 0

자영자 1 2 3 4 5 6 7 8 9 1 0 계

A 0 . 7 1 2 . 6 7 4 . 1 3 5 . 3 9 7 . 3 7 8 . 3 9 1 0 . 6 9 1 1 . 8 3 1 6 . 0 3 3 2 . 7 9 1 0 0

B 0 . 8 9 2 . 8 1 4 . 1 9 5 . 2 9 7 . 1 2 8 . 3 1 1 1 . 3 3 1 2 . 6 2 1 6 . 3 1 3 1 . 1 4 1 0 0

C 0 . 6 0 2 . 0 4 3 . 5 9 4 . 7 3 6 . 1 8 7 . 8 2 8 . 9 5 1 3 . 2 3 1 8 . 4 4 3 4 . 4 1 1 0 0

D 0 . 6 0 2 . 0 4 3 . 5 9 4 . 7 3 6 . 1 8 7 . 8 2 8 . 9 5 1 3 . 2 3 1 8 . 4 4 3 4 . 4 1 1 0 0

E 0 . 6 4 2 . 0 8 3 . 6 1 4 . 7 3 6 . 1 5 7 . 8 8 9 . 1 4 1 3 . 3 7 1 8 . 4 3 3 3 . 9 8 1 0 0

전체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주: A: 1996년자료+ 1996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B: 1996년자료×평균소득증가율+ 1996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C: 2001년자료+ 1996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D: 2001년자료+ 2001년소득세법( 1 9 9 6년소득포착률)
E: 2001년자료+ 2001년소득세법( 2 0 0 1년소득포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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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1 9 9 6∼2 0 0 1년 동안 (취업)근로자가구의

실효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총소득 대비

2 . 7 8 %에서2 . 9 6 %로 0.18%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세

부담률은1.04%p 상승하였다. 그렇지만세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으로 인해 정확히

1 . 0 4 % p만큼부담률이하락하였다. 같은기

간 동안 취업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0 . 2 4 4 4 8에서 0 . 2 7 2 7 6으로 상승하여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다. 소득격차의 확대는 고

소득층(상위약 3 0 % )의 근로소득세실효부

담률을증대시켰으며반대로중산층과저소

득층(하위약 7 0 % )의 실효부담률은하락시

켰다. 그런데누진세율 체계를 지닌 소득세

의 특성상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증가효

과가중산층 및 저소득층의소득세 감소효

과를 상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0 . 1 8 % p의

실효세부담률상승효과를나타내었다. 

그러므로지난5년간(취업)근로자가구의

실효소득세부담증가는전적으로소득분포

의 변화에 기인한다고할 수 있다. 또한 정

책당국이의도한것은아니었지만소득계층

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소득세 부담 구조

가 오히려 좀더 누진적으로 변함으로써 결

과적으로소득재분배기능이제고되었다.

따라서상기의분석결과, 국정감사에서근

로자들의 실질소득세 부담의 증가 현상을

확인하였으나, 그원인은세 경감혜택이작

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분포의 변화에 기

〔그림9〕요인별실효근로소득세율의변화기여도

(취업근로자)
(단위: %P)

〔그림1 0〕소득계층별실효소득세율의변화기여도

(취업근로자)
(단위: %P)

〔그림11〕요인별실효종합소득세율의변화

(자영업자)
(단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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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며, 미시적으로는소득계층별세부담의분포의 변화에 따라고소득층의실질부담이상

승한반면중산층및 저소득층의실질부담이하락하여총체적으로근로소득세부담의형평

성이제고되었다고할수있다.

자영업자가구의경우도1 9 9 6∼2 0 0 1년 사이에소득이증가하고, 과표가양성화되어소득

포착률이 5 3 . 4 4 %에서 5 5 . 5 7 % (추정치)로 상승하면서 실효종합소득세부담률이 3 . 7 9 %에

서 4 . 6 9 %로 0.90%p 상승하였다. 이가운데 소득 증가에 의한 부분은 0 . 6 2 % p로 전체의

2/3 정도이고나머지1 / 3은 대부분소득포착률상승에의한효과( 0 . 3 2 % p )로 추정된다.

상기의연구결과를분석해보면지난5년사이에(취업)근로자가구의근로소득세실효부담

률은다소상승하였지만이는 고소득근로자의실질세부담증가에 따른것일뿐, 세 경감및

소득분배구조의변화에 따라중·저소득근로자들의실질소득세부담은 오히려 하락하였

다. 즉, 근로소득세의경우 평균적인부담은 다소 상승하였지만세부담은 좀더 누진적으로

바뀌어결과적으로소득재분배기능이강화되었다.

일반적으로자영업자가구의소득은 근로자가구보다높다. 흔히자영업자가구의경우에는

소득탈루를통해세부담을회피함으로써근로자들과세부담의형평문제가빚어진다. 그런

데 상기 분석에 의하면 1 9 9 6∼2 0 0 1년 동안 (취업)근로자가구의 명목 소득세 부담은

26.8% 증가한데 비해 자영업자가구는48.2% 증가하였다. 이것은간접적으로 1 9 9 6년에

비해2 0 0 1년에가구유형간의상대적인세부담의형평성이제고되었음을시사해준다.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할 때 단순히 근로소득세의실효세부담률이상승하였다는것 하

나만으로 근로자를 위한 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직선적·단선적인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소득세개편을위해서는결과론적인세부담의변화추이도중요하지만그

것 못지않게각 요인별세부담의변화추이에대한분석도매우중요하므로향후의세제개편

에이러한점을참조하여야한다.

1 9 9 6∼2 0 0 1년 동안(취업)근로자가구의명목소득세부담은26.8% 증가한데 비해자영업자

가구는48.2% 증가하였다. 이것은간접적으로1 9 9 6년에비해2 0 0 1년에가구유형간의상대적

인세부담의형평성이제고되었음을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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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년예산안

■2 0 0 3년예산안의주요내용과특징

/ 裵國煥기획예산처예산총괄과장

■2 0 0 3년도예산안에대한평가(Ⅰ)

/ 吳然天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장

■2 0 0 3년도예산안에대한평가(Ⅱ)

/ 朴炯秀 한국조세연구원전문연구위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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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9월 2 4

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2 0 0 3년 예산은「국민의정부」가 마지막편성하는

예산이면서동시에새로운정부가집행하는첫예

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의미만을

놓고본다면신·구정부간의이해관계에따라많

은 논쟁이 예상되고, 특히 금년말 대선을 앞두고

있기때문에정당간의논쟁은더욱격렬할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재정당국자들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기울였다. 다른해에비해특히어려운점

이많았던내년 예산안을편성하면서실무자인필

자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 적자국채 발행

중단과주식매각수입감소로세입여건이좋지않

은 상황에서 인건비·교부금·복지지출등 불가

피한소요는 많아부득이 기존세출사업을 영점

기준에서점검하고삭감할수밖에없었다. 더욱이

내년도예산안 편성이거의마무리되는시점에서

태풍「루사」로 인한수해복구재원마련을위한추

경예산을편성하게되어동시에2개의예산을편

성해야하는어려움도있었다.

2 0 0 3년예산규모는1.9% 증가한1 1 1조7천억원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1조 7천억원으

로 2 0 0 2년 추경예산 대비 1.9%,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수준이다. 세입측면에서 국세수입

은 2 0 0 3년 경상성장률을8∼9 %로 전망하고, 비

과세및 조세감면축소등 세수증대노력을전제

로 2 0 0 2년 예산대비9 . 4조원증가한1 0 3 . 2조원

으로편성하였다. 세외수입은공기업주식매각수

입이 2 0 0 2년 6 . 7조원에서 2 0 0 3년에는 1 . 6조원

으로대폭감소하고적자국채발행을중단함에따

라 2 0 0 2년보다 7 . 3조원이 감소한 8 . 5조원으로

2 0 0 3년도예산안의주요내용과특징

裵 國 煥 기획예산처예산총괄과장

특집 2 0 0 3년도예산안

2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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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일반회계만을볼 경우에도증가율이본예산대비5 . 5 %로서경상성장률전망치8∼9 %보다다소낮

은 수준에서안정적으로책정되었다는점에서 재정건전성회복을위한「건전예산」이라고보는것이타당할

것이다.

편성하였다.

한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 1조 4천억원으로

2 0 0 2년 예산대비5.3% 증가한수준이다.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총계는1 8 3조 1천

억원이며, 순계는1 5 5조 8천억원규모이다. 전년

최종예산과다음연도당초예산안을비교한증가

율만본다면최근1 0여년동안가장낮은수준이

다. 증가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직접적인 원인

은 수해복구재원마련을위해4 . 1조원규모의추

가경정예산을편성했기때문이다.

재정규모 증가율과 관련하여 긴축이라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이 긴축이냐 아니냐의 여

부는재정의 일부인일반회계만으로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별회계와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

정규모의수준으로파악하는것이국제적인기준

으로서 보다 합리적이라고할 것이다. 내년도일

반회계만을 볼 경우에도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

5 . 5 %로서 경상성장률 전망치 8∼9 %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건전예산」이라고 보는

것이타당할것이다.

<표2> 재정규모증가율추이

(단위:억원, %)

1 9 9 0 2 2 6 , 8 9 4 2 7 4 , 5 5 7 1 8 . 0 2 . 9 2 4 . 5

1 9 9 1 2 6 9 , 7 9 7 3 1 3 , 8 2 3 1 8 . 9 △1 . 71 ) 1 4 . 3

1 9 9 2 3 3 2 , 0 0 0 3 3 5 , 0 1 7 2 3 . 1 5 . 8 6 . 8

1 9 9 3 3 8 0 , 5 0 0 3 8 0 , 5 0 0 1 4 . 6 1 3 . 6 1 3 . 6

1 9 9 4 4 3 2 , 5 0 0 4 3 2 , 5 0 0 1 3 . 7 1 3 . 7 1 3 . 7

1 9 9 5 4 9 9 , 8 7 9 5 1 8 , 8 1 1 1 5 . 6 1 5 . 6 2 0 . 0

1 9 9 6 5 7 9 , 6 2 1 5 8 8 , 2 2 8 1 6 . 0 1 1 . 7 1 3 . 4

1 9 9 7 6 7 5 , 7 8 6 6 6 7 , 0 6 4 1 6 . 6 1 4 . 9 1 3 . 4

1 9 9 8 7 0 2 , 6 3 6 7 5 5 , 8 2 9 4 . 0 5 . 3 1 3 . 3

1 9 9 9 8 0 1 , 3 7 8 8 3 6 , 8 5 1 1 4 . 1 6 . 0 1 0 . 7

2 0 0 0 8 6 4 , 7 4 0 8 8 7 , 3 6 3 7 . 9 3 . 3 6 . 0

2 0 0 1 9 4 1 , 2 4 6 9 9 1 , 8 0 1 8 . 8 6 . 1 1 1 . 8

2 0 0 2 1 , 0 5 8 , 7 6 71 , 0 9 6 , 2 9 8 1 2 . 5 6 . 8 1 0 . 5

2 0 0 3 1 , 1 1 6 , 5 7 91 , 1 1 6 , 5 7 9 5 . 5 1 . 9 1 . 9

연도
일반회계규모 증가율

당 초 최 종 당초/당초 당초/최종 최종/최종

주:1) 걸프전 발발( 1 9 9 0 . 8∼1 9 9 1 . 4 )에 따라 1 9 9 1년 본예산 국

회제출 이후 1 9 9 0년 제2차 추경( 4 . 2조원)이 국회를 통과함

에 따라 증가율이 마이너스로나타남.

<표1> 2003년재정규모

(단위:조원, %)

ㅇ일반회계 1 0 5 . 9 1 0 9 . 6 1 1 1 . 7 5 . 5 1 . 9

ㅇ특별회계 6 8 . 1 6 7 . 8 7 1 . 4 4 . 8 5 . 3

ㅇ일반+재특순세입 1 1 2 . 0 1 1 5 . 7 1 1 2 . 3 0 . 3 △3 . 0

ㅇ일반+특별회계총계 1 7 4 . 0 1 7 7 . 4 1 8 3 . 1 5 . 2 3 . 2

ㅇ일반+특별회계순계 1 4 6 . 0 1 4 9 . 7 1 5 5 . 8 6 . 7 4 . 1

‘2002 예산

본예산( A ) 추경( B )

‘2 0 0 3예산안

( c )

증가율

C / A C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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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회복과더불어사는선진사회구현에중점

2 0 0 3년 예산안은당초2 0 0 6년으로예정되었던

균형재정목표를3년앞당겨달성하고, 더불어사

는 복지사회구현, 미래대비투자내실화, 세계일

류 수준의 산업기반 구축, 안전하고건강한 생활

환경조성등 선진사회의구현에역점을두었다.

2 0 0 3년 예산안의가장큰 특징은 첫째, 적자국

채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으로복귀하였다는점이다. 어려운재정

여건가운데서도균형예산을편성한것은건전재

정이야말로우리경제의 최종안전판이기때문이

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단기간 내 극복할 수 있

었던 것이나,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

경제의신용등급을투자적격으로상향조정한것

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 재정이 건전기조를

유지해왔기때문에가능했던것이다. 균형재정의

달성은 장래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

의미가강하고, 국민과의약속을이행함으로써정

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평가받을것으로본다.

둘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국익 창출로

승화·발전시키는일에역점을 두었다는점이다.

월드컵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국가 이미지를

경제적성과로연결될수있도록다각적인대책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육성해나갈수 있도록부산신항·광양항을조기

에 완공하고 인천국제공항의2단계 건설을 본격

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조성, 외국인 O n e -

Stop 서비스센터의 건립(Invest Korea Plaza)

등 외국인들이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는데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전시회에참가하는기업을

지원하는등수출촉진을위한해외마케팅활동도

적극지원하였다.

셋째, 중산·서민층이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사회복지지원을내실화하는데중점을

두었다. 내년 예산에서는 누구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노인치매병원등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과 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보육시설을대폭

확충하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자활의지

를 고취시키기위하여생산적복지제도의틀을보

완하는 한편,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국민임대주택 1 0 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하였다.

넷째, 항구적인재해예방투자에역점을두었다.

올 여름은8월초집중호우에이어사상최대의피

해를 가져온 태풍「루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집과가족을잃고슬픔속에보내야했다. 정부로

서는신속한 피해복구를위해기정예산을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추

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등다른어느 때보다도신

속하게대응하였다.

또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이필

요하다는인식하에금년1 . 9조원수준의수해방지

예산을 내년도2 . 3조원으로20% 이상증액 반영

하였다. 지난수해로피해가컸던낙동강의치수사

특집 2 0 0 3년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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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년예산안의가장큰특징은적자국채발행을중단함으로써외환위기이후6년만에균형재정으로복귀하

였다는점이다. 균형재정의달성은장래예측할수없는경제위기에대비할수 있는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

미래지향적의미가강하고, 국민과의약속을이행함으로써정부의신뢰도를제고할수 있게되었다는점에서

높이평가받을것으로본다.

업과상습적 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을정비하는

데중점지원하고, 홍수조절능력을제고하기위해

소양강·화북댐등댐투자도확대하였다.

끝으로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있게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국민의 정부」들어 R&D, 정보

화 등 미래대비투자를대폭확대해왔다. 그결과

과학기술의경쟁력과정보화수준이 크게향상된

것으로평가받고있으나, 투자규모를확대하는과

정에서중복·과잉투자등 비효율의문제가지적

되었다. 따라서 내년도 미래대비 투자는 규모의

확대보다는투자성과를제고하는데 역점을두었

다. 「선택과집중」의 원칙에따라I T, NT 등성장

기반기술투자를확대하는한편, 미래대비투자의

중복투자를방지하고투자효율을제고할수 있도

록 사전기획·사후평가관리에대한지원을강화

하였다.

2 0 0 3년 예산안에대한주요쟁점

2 0 0 3년 예산안에대한쟁점으로서우선균형재

정과관련한의견이다양하게제기되었다. 태풍으

로 인한 대규모 추경편성, 대내외경제의 불확실

성 등을감안할 때 균형재정을고집할 필요가 없

다는견해와 일반회계에서적자국채발행을 중단

하더라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한

다면진정한균형재정이라고할 수 없다는견해도

있었다.

균형재정 목표의 달성이 왜 중요한 것인가? 금

년도우리재정은이자비용으로재정규모의1 0 %

에 육박하는9 . 1조원을 지출했다. R&D예산의2

배, SOC예산의 50% 이상 되는 거액이다. 이자

지출을생산적인투자로 전환하기위해서는빚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해서

재정을건전하게만들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재정이역할을할 수 있

었던 것은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소홀히 한다면

위기대응능력이그만큼위축될수밖에없다.

예산은속성상매년늘어나게되어있는데이런

부분을무시하고줄여가려면어느정도의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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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경제의 펀더멘털을견고히 할 수 있기때문

에외국의신용평가기관들은이 부분을높이평가

해주고 있는것이다.

다음으로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국채를 발행하

고 있기 때문에 균형재정으로볼 수 없다는 주장

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는

거시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본다.

정부는공적자금손실분6 9조원에 대해금융권

이 2 0조원, 재정이4 9조원을분담하고, 재정분담

금 상환을 위해「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여

2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환하는「공적자금상

환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적자금은과거

에 누적된 금융과 기업의 부실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에사용되었고, 이를통해외환위기

를 단기간 내 극복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한 이익

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므로 공적자금 상환비용도 현세대와 미래세

대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공적자금상환용국채는일반적인재정

지출소요를충당하기위해발행하는적자국채와

는성격이다르다할 것이다. 

다음으로내년도예산안과관련하여사상처음으

로1인당세부담이3 0 0만원을넘어설정도로과중

한 조세부담률을전제로 편성되었다는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 9 9 7년

1 9 . 5 %에서 2 0 0 2년에는 2 2 . 3 %로, 2003년에는

2 2 . 6 %로상승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이와 같이 최근조세부담률이증가한주요한이

유는 외환위기이후 추진된금융·기업구조조정,

금리인하등으로기업이익이크게증가하였고신

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자영업자의과표가양성

화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

은 2 0 0 0년 기준으로O E C D국가들의평균조세부

담률 2 8 . 2 %에 비해여전히낮은 수준이며, 1인당

국민소득1만달러시대에선진국들의평균조세부

담률2 3 . 9 %에비교해서도높지않은수준이다.

한편1인당세부담이3 0 0만원이라는것은총조

세를총인구로나눈단순계산치에불과한것으로

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할 경우왜곡될 소지가 많

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고본다. 우리나라에서활

동하는외국회사를포함하여회사가낸 세금까지

개인이부담하는것으로계산되고, 경제활동의증

가로세금이자동적으로증가하는경우도개인부

담이늘어나는것으로오해될수 있어외국에서는

공식적으로사용하지않는개념이다. 정부로서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을하고재정지출증가를 억제했다는점

을 강조해두고자한다.

쟁점이되고있는사항중 긴축예산의편성으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정보화, R&D, SOC 등

미래대비투자가미흡하여성장잠재력확충에차

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많은투자성과에도불구하고, 투자규모를확

특집 2 0 0 3년도예산안

<표3> 조세부담률추이

(단위: % )

예산 2 1 . 5 2 1 . 4 1 9 . 6 1 8 . 7 2 1 . 3 2 1 . 8 2 2 . 6

실적 1 9 . 5 1 9 . 1 1 9 . 5 2 1 . 8 2 2 . 5 2 2 . 3∼2 2 . 4 –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잠정)2 0 0 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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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앞으로우리재정은본격적인공적자금상환과더불어노령화사회의진입에따른복지수요확대등으로불가

피하게재정수요가팽창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점에서재정건전성의조기회복이야말로미래의위험에대

응할수있는매우중요한과제라고볼수있다.

대하는 과정에서 정보화, R&D 예산의 경우 과

잉·중복투자와이에따른투자효율문제가제기

된 것도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등을 감

안하여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면서 투

자성과를제고하기위한투자의내실화에중점을

두었다. SOC투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지

만, 그동안상대적으로집중되었던도로분야에대

한 투자비중을낮추고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항만·철도분야와 서민의 주거안정

을 위한임대주택 건설및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

한 치수부문에대한투자에역점을두었다.

이상 2 0 0 3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쟁점에 대

해 개략적으로살펴보았다. 균형재정의회복으로

특징지을수 있는내년예산안을두고, 보는시각

에 따라서는다양한평가를할 수 있을것이다. 그

러나, 한가지분명한것은미래에대비하기위해

씀씀이를줄이면서도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 분

야의지출효율을늘리는데 최선의노력을기울였

다는점이다.

앞으로 우리 재정은 본격적인 공적자금 상환과

더불어노령화사회의진입에따른복지수요확대

등으로불가피하게재정수요가팽창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이

야말로 미래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중요

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재정당국자들은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고 재정지

출의생산성을도모해나가는 노력을경주했다는

점을강조해두고자한다.

<표4> 정보화, R&D, SOC투자규모추이

(단위:억원, %)

·R & D 2 7 , 6 7 7 3 1 , 0 5 5 4 2 , 6 9 0 4 9 , 5 5 6 5 2 , 5 8 3

전년대비증가율 (- ) ( 1 4 . 9 ) ( 1 7 . 2 ) ( 1 6 . 1 ) ( 6 . 1 )

일반회계대비비중 ( 4 . 3 ) ( 3 . 1 ) ( 4 . 3 ) ( 5 . 0 ) ( 5 . 3 )

·정보화 7 , 0 8 3 8 , 5 6 2 1 5 , 0 2 9 1 6 , 1 1 4 1 6 , 8 1 7

전년대비증가율 (- ) ( 1 9 . 7 ) ( 2 3 . 6 ) ( 7 . 2 ) ( 4 . 4 )

일반회계대비비중 ( 1 . 0 ) ( 1 . 0 ) ( 1 . 6 ) ( 1 . 5 ) ( 1 . 5 )

·S O C 1 0 2 , 7 5 6 1 3 4 , 9 3 91 5 1 , 8 1 6 1 5 9 , 8 6 01 6 7 , 5 6 0

전년대비증가율 (- ) ( 1 5 . 5 ) ( 6 . 7 ) ( 5 . 3 ) ( 4 . 8 )

일반회계대비비중 ( 1 5 . 4 ) ( 1 6 . 1 ) ( 1 5 . 3 ) ( 1 4 . 6 ) ( 1 5 . 0 )

1 9 9 7 1 9 9 9 2 0 0 1 2 0 0 2 2 0 0 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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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이 글은지난9월 2 5일 정부가 확정한 2 0 0 3년

도예산안이국민적기대욕구및대내외적경제여

건 변화를수용하고재정의 기본원칙에부합한지

를평가함으로써곧착수될국회의예산심의에논

의의 한 측면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목적에부응하기위해앞부분에서당면한

경제여건변화와국민적 기대욕구의수준을 파악

하고, 예산으로서갖추어야할재정운영의기본원

칙을확인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의기조하에서

2 0 0 3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조세부담률의 추이,

부문별 지출구조의 성격, 역점사업의 특성 등을

파악하면서내년도 예산안이직면하고있는제반

과제를살펴보고자한다. 끝으로말미에서내년도

예산안심의에임하는 국회의접근자세를언급하

고자한다.

2. 경제여건의전망과 국민적기대욕구의양상

예산을편성함에있어우선적인고려가 되어야

할 근원적인 변수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망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과 활동

에 대한 기대욕구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내년도의 국내외 경제여건은 그렇게 순조

롭지 못하다는 징표가 도처에서 노정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등 세계경제의주축을 형성하는

국가들의내년도 경제상황은침체를 벗어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조짐을 확

인할 수 있다.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의 경제환경은 자연 이들 국가들의 경기상황으

로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

내 경기역시두말할 필요도없이낙관적 전망이

용이하지않은상황이다. 이런점에서 내년도 경

제성장률8∼9 %가 어느 정도설득력 있는전망

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집 2 0 0 3년도예산안

2 0 0 3년도예산(안)에대한평가(Ⅰ)

吳 然 天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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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년도예산(안)에대한 평가(Ⅰ)

국민경제유지의최후의축이라고할 수있는 재정이기초적공공서비스의공급에소홀히하지않으면서또 다

른 고유기능의하나인「경기안정화기능」을활성화할수있는장치가 마련되어있는지에대한점검이예산심의

의주요논점이어야한다. 

만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8∼9 %선을 하회한

다면 총량재정규모의재검토는 물론이고 균형재

정의 달성이 무리일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서는안된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다

면 2 0 0 3년도 정부예산은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

처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대응여력」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판별이 가장 핵심적인 대

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언컨대 국민경제 유

지의 최후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이 기초

적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고유기능의 하나인「경기안정화 기능」

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예산심의의 주요 논점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올해후반기는치열한 대통령선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써 어느해보다도 정

치적 재정수요가 분출할 것은 자명하고, 정치권

은 선거경쟁에 이기기 위해 그러한 정치적 재정

수요를 내년도 예산에 수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과 정치적 재정수요는 많은 부분 상충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역개발 수요 등 유권자들

의 표와 직결된 부분으로의 추가적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국민경제의 공통이

익으로 수렴되는「경쟁력」또는「성장 원동력」

부문에의 자원배분은 상대적 열위를 면치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두 마리 토끼

를 잡는식의접근이 이루어진다면한 마리의 토

끼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양상이 전개될 우려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 같은 정치적 전환기의 재정정책선택의

한계와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처할 재정의 대응능력을 제고함

은 물론이고 최소한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 공히 정치적 재

정수요를 상호 제어하는 노력을 다짐함으로써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재정선택을 최소화하여 재

정의 대처능력을 보완하려는 심의자세가 촉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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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년도예산안의총량규모와균형재정달성의

의미

2 0 0 3년도예산안일반회계규모는금년본예산

대비5.5%, 그리고추가경정예산을포함할 경우

1.9% 증가한 111 . 7조원 규모이다. 22개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 대비 5.3% 증가한

7 1 . 4조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본예

산 증가규모가 일반회계·특별회계공히 5% 수

준에머무르고있음을알수 있다. 

예산규모의 증가율을 5 %로 설정하였음(추경

포함할경우2% 내외)은「경기상황악화」라는변

수를 제외한다면 무리한 증가 규모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금년대비9 . 4조원증가한1 0 3 . 2조원

의 국세수입의토대가된 내년도 경제성장률8∼

9 %가 달성되지 못하면서 세제당국이 상정하고

있는 세수증대 강화노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경우세입부문의차질이야기될수가있다는

점에서국회의심의과정에서세입부문예산의냉

정한검토가요망된다. 더구나사상처음으로1인

당 3 0 0만원을넘게되는조세부담이적절한조세

구조하에서정상적 징수노력으로가능할지에대

한판단은분명 국회의몫이어야한다. 

이번예산안의 가장핵심적인 재정정책적성격

은 대규모추경을편성하고도균형예산을회복함

으로써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다. 환란위기 이후 시작된 적자국채발행은2 0 0 2

년도에 1 . 9조원규모이었으나, 내년에는일체적

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규모가 3%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

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도에 적자국채의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균형재정을 달성키로 한 것은 D J

정부초기에 이루어진「균형재정조기달성」이라

는 對국민약속을이행한다는측면에서일단불가

피한차선의선택으로보인다. 다만, 내년도균형

예산이경제계에서우려하고있는대내외경제여

건의 악화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혹시라도불어닥

칠지모를경기침체에대처하기위해서는외형적

수지균형에 집착하기보다는 최후의 보루로서 재

정의 역할이 탄력적으로 모색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논의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재정의 수

지균형은중간목표일뿐 최종적인목표는아니라

는 점에서 재정의 추가적 개입과 역할이 긴요한

상황하에서균형재정달성에 집착할필요는없기

때문이다. 

유럽국가들이 E U통합을 계기로「GDP 3%내

의 재정적자 유지」라는 족쇄에 묶여 경기 진작

수단으로서의재정정책이 절름발이가 되고있음

은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내년도

경기의 불확실성과 이에 연계된 조세수입의 부

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재정수지 불균형의

당위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

서는안된다.

4. 부문별논점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산기준으로 사회복지부

특집 2 0 0 3년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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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년도예산(안)에대한 평가(Ⅰ)

혹시라도불어닥칠지모를경기침체에대처하기위해서는외형적수지균형에집착하기보다는최후의보루로서

재정의역할이탄력적으로모색될수 있는방안이심도있게논의되어야한다. 왜냐하면재정의수지균형은중

간목표일뿐최종적인목표는아니라는점에서재정의추가적개입과역할이긴요한상황하에서균형재정달성

에집착할필요는없기때문이다. 

문예산(안전·건강부문 제외)과 농어촌지원예산

이 사상최초로 1 0조원대를넘어섰고, 경직성경

비의중추를차지하고있는인건비가2 2조 6천억

원 규모, 이전지출을 포함한 교육예산이2 4조 4

천억원 규모, 국방비가 1 7조 4천억원 수준이며

이들3개부문이일반회계·특별회계합계의3분

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강조하는 이번 예

산안의특징은앞서언급한균형예산회복외에도

사회안전망의 보강 등 사회복지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난번 수해를 계기로 재해예방투자를

대폭확대한데에있다. 

올해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본 내년도 예산안

의 구조적 특징은 사회복지부문(안전·건강분야

포함)이 올해 대비 12.3% 증가한 반면,

SOC(4.8%), 과학기술(6.1%), 정보화 분야

( 4 . 4 % )가 5%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장기 국가생존전략으로 부상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이번

S O C분야 예산이 얼마만큼 뒷받침해주고 있는

지 충분히 재검증될필요가 있다. 특히동북아비

즈니스 중심국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는 만큼 세계적 수준의 물류·산업 인

프라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관련 투자예산을 집

중화하는 전략적 배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추이를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 지원 부문에 보다 주력하면서 사회복지

부문의 완급을 조절하는 예산 구조의 재조정이

주요이슈의 하나로 부각되어야한다. 정부가강

조하는「생산적 복지」가 작금의 경제여건에 추

가적 부담을 안겨주지 않고 명실상부한 국민경

제의 총량적 효율에 기여하는 기본축으로서 작

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증작업이 득표

경쟁의뒷전으로밀려서는안된다.

지방자치단체와지방교육자치단체로자동이양

하는「지방정부 이전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5 0 %에 육박하는 5 0조원 규모로서이 분야의 비

효율성을 제거하는 작업은 예산개혁의 핵심사안

으로간주된다. 예산당국은물론국회심의과정에

서 지방부문예산의우선순위점검과효율화를제

고하는 노력이 이번국회의 또 다른 책무가 되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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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성 기금을 제외하고 1 5 0조원이 넘을 것으

로예상되는공공기금도결국국민의부담으로연

계된다는점에서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과의세

밀한연계 검토가 긴요하다. 특히 신규채권발행

등차입이불가피한기금의경우예산과연계하여

미래재정부담을줄이기위한노력이얼마만큼반

영되었는지엄격히평가받아야한다. 올해부터기

획예산처와국회의 본격심의대상이되는기금운

용계획이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이추구하는정

책목표와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있는지에대한확인작업을통하여통합적시

각에서 재정지출을 보다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안된다.

정부이양기를 앞두고 편성되는 이번예산안의

경우분명전환기적성격을띨 수밖에없다. 따라

서 새 행정부가 국민적 선택을 새롭게 거친정책

목표에따라우선순위설정을조정하고신규사업

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는여백을 마련하는 것

이 정치과정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번정부예산편성에서도이 점을일정부분반영

한 것으로추정되긴하나예산당국과국회예산결

산위원회가보다중립적 견지에서차기정부의선

택을넓히는방향으로최종예산이귀결되도록힘

써야한다. 이런점에서2 0 0 3년도예산안에차기

정부의 순조로운 국정이양이 가능하도록 일정부

분 유연한항목편성과총액배정방식의확대가긴

요하다. 아울러지출의무에기속되지않은예비타

당성 조사비 등 신축성 있는 예산항목의 적극적

활용도고려될수있다.

5. 맺는말

일반회계규모가 11 2조원에달하는 내년도정

부 예산안이조만간국회심의를거쳐확정될예정

이다. 선·후진국을막론하고상당수국민들은누

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

고, 세금적게내고정부로부터많은혜택을받으

면 좋은 것 아니냐는 편리한 생각에 젖어 있다.

이러한소위‘정부활동에대한기대의이중성’은

선거철을맞아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수단방

법을가리지않는정치인의이기적행태와맞물려

증폭되는경향이있다.

국회와여론의주도면밀한검증을거쳐야할내년

도 나라 살림살이가 무차별적 네거티브 게임

(negative game)에사력(死力)을다하고있는대선

정국의그늘에가리워져수박겉핥기식으로넘어갈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운 형국이

다. 만일예산심의를주도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대방후보흠집내기로일관하다가막바지에표를

의식한 지역구 관련사업이나대선 미끼용 항목만

끼워넣는사태가발생한다면유권자인국민들은다

음 선거에서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다. 국민들도

말로만정책대결을주문하지말고 주요 정당의대

권주자들이이번정부예산안을국민적기대욕구와

향후 경제여건에부응하는「국민예산」으로 어떻게

전환시킬것인지에대한분명한정책포지션제시에

따라 그들의정책경쟁력을평가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맞고있음을유념해야한다.

특집 2 0 0 3년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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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년도예산(안)에대한 평가(Ⅱ)

2 0 0 3년도예산(안)에대한평가(Ⅱ)

朴 炯 秀 전문연구위원( h s p a r k @ k i p f . r e . k r )

지난 2 4일 정부가 발표한 2 0 0 3년도 예산안

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제위기 이후 처음

으로 균형재정으로 복귀하여 재정건전성을 조기

에 달성하겠다는정부의적극적인의지가포함된

것을 들 수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의 지출규모를재정수입범위내로제한하다보니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비해

1.9%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되었다. 예산을 소폭

증가로편성할수밖에없었던데에는내년도경상

성장률이 8 ~ 9 %가 되고 비과세·조세감면축소

등 세수증대를위해노력하여국세수입이9 . 4조

원 늘어나더라도, 공기업주식매각·한국은행잉

여금 등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7 . 3조원이나 줄어

들어일반회계총수입이111 . 7조원으로금년보다

2 . 1조원밖에증가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크

게 작용하였다. 이렇듯 재정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폭을 줄여서라도 균형재

정으로 복귀하겠다는정부의강한의지가반영된

것이다.

재정건전성의조기회복및 유지는우리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빨리 경제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재정

이 건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서 해외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인 우리경

제에대해건전한재정은 향후또 다른비상사태

에 대처할 수 있는경제의 안전판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더군다나 향후 2 5년 동안 분담하여

야 할 공적자금 손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높아

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지식경제·정

보화시대를 대비한 미래를 위한투자, 남북통일

대비 등 재정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 반면, 세계화의진전으로인한국가간 조세경

쟁으로 세수 확보는 어려워지고 있는 등 재정여

건의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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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서 허리띠를졸라매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문제인식과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킨 정

부의결단에 대해서는격려를 해주어야한다. 다

만 내년을 포함하여 향후 재정정책의 기조를 결

정하는 중요한 변화를 단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의 판단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중

장기 재정전망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했던 점은 유

감이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의지에 대해서

는공감을하면서도내년도예산안에대해우려하

는목소리가나오는것은왜일까? 

1. 과연긴축예산인가?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문제는 과연 내년도

예산안이 긴축적인가하는 것이다. 물론 특정회

계연도의예산이 긴축적인지, 아니면확장적인지

를 구분해 주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은없다. 각기

나름대로의장점을가진여러가지재정지표들을

분석한후 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균형예산으로 보는 견

해가있으나, 재정정책의기조를 알아보는데 보

다 적합한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이다.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기금등 재정의 각 부문을 총괄하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경

상GDP 대비3.3% 흑자로편성되었다. 현재적

립단계에있어큰 폭의흑자를 보이고 있는국민

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면 0 . 3 %

정도의 소폭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

고 있다. 내년도경제가 비록불확실성이높기는

특집 2 0 0 3년도예산안

재정기조판단을위한재정지표

일반회계적자보전용국채발행(조원) 9 . 7 1 0 . 4 3 . 6 2 . 4 1 . 9 0 . 0

통합재정수지/경상G D P ( % ) - 4 . 2 - 2 . 7 1 . 3 1 . 3 1 . 0 3 . 3

<사회보장성기금제외시> < - 5 . 6 > < - 4 . 2 > < - 1 . 1 > < - 1 . 5 > < - 1 . 4 > < 0 . 3 >

재정규모(증가율, %)

•일반회계 1 3 . 3 1 0 . 7 6 . 0 1 1 . 8 1 0 . 5 1 . 9

•일반회계+ 재특회계순융자 1 4 . 5 9 . 6 7 . 3 1 1 . 8 9 . 1 - 3 . 0

•일반회계+ 특별회계(순계) 1 2 . 5 8 . 8 6 . 2 9 . 5 7 . 3 4 . 1

•통합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1 5 . 0 4 . 8 6 . 9 5 . 8 8 . 5 -

경상GDP 증가율( % ) - 2 . 0 8 . 6 8 . 1 4 . 4 8 ~ 9 8 ~ 9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2 0 0 3년

(전망)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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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경기상승기조를이어갈것으로전망되는

만큼경기호황에따른세입증대등 경기적 요인

에 의해통합재정수지가개선되는부분을차감한

재정수지 즉, 구조적 재정수지( s t r u c t u r a l

budget balance)를 기준으로 보면 흑자규모는

보다 줄어들게 되어 절대적 수준으로만 보면 재

정정책 기조를 긴축적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금년도통합재정수지전망치가경상G D P

대비 1.0% 정도 흑자(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

1.4% 적자)인점을감안하면내년도재정정책기

조가‘금년도에비해상대적으로’덜 확장적이라

고 볼 수는있겠다. 

재정기조를 판단하는 다른 지표로는 재정규모

를 들 수 있다. 균형재정승수가 양수( + )이므로

재정수지가 똑같이 균형이더라도 재정수입과 재

정지출이작은경우가 큰 경우에 비해‘상대적으

로’총수요의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내년도 예

산안은 일반회계가 금년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1 . 9 % (본예산기준으로는5.5%) 증가하는데 그

치고있다. 더군다나정부가 1 9 9 3년부터 중앙정

부 예산규모를 설명하는데 사용해온‘일반회계

+재특회계 순융자’를 기준으로 보면 금년에 비

해 3 %나 줄었는데이것은그동안재특회계에계

상되어왔던공적자금에대한이자융자분이내년

도부터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관되기 때문

이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시키더라도

재정규모증가율이4% 내외에그치고있어내년

도 경상GDP 증가율전망치 8 ~ 9 %에 비하면낮

은 수준으로 정책기조가 다소 긴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이러한특정회계연도의통합재정수지나

재정규모에의한정책기조판단은 특정 회계연도

의 재정지출의효과가당해연도에모두나타난다

는 것을 전제로한다. 실증분석결과를보면재정

지출의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재정지출의효과는대체로2∼5분기정도의시차

(time lag)를두고나타난다. 특히추경예산편성

등으로 금년 4 /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

대책비9 . 4조원이지출되도록예정되어있어내년

도 통합재정수지의소폭흑자또는예산규모증가

세 둔화가 우리경제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

중상당부분을상쇄시킬수있다. 

2 0 0 3년도예산안의가장큰 특징은재정재원확보가어려운상황에서재정지출증가폭을줄여서라도균형재

정으로복귀하겠다는정부의강한의지가반영된것이다. 다만내년을포함하여향후재정정책의기조를결정

하는중요한변화를단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정부의판단을정당화시켜줄수있는중장기재정전망등

의정보를공개하여전문가및국민들의이해와협조를구하지못했던점은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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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점들을모두감안하여보면내년도예산

안은금년에비해상대적으로덜 경기부양적이기

는하지만전반적인정책기조를긴축으로볼 정도

로 내년도 경제에 부담을 주는것은아니므로 중

립에가까운것으로보아야할 것이다. 다만미국

주식시장불안, 대이라크전쟁반발가능성등으

로세계 금융시장및실물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

지고있어내년도예산안에내포된정책기조의수

정을요하는 돌발변수가발생할 수는 있겠다. 따

라서정부는균형재정으로의조기복귀라는대원

칙은지켜나가되경제상황변화에대응하여예산

집행시기나규모를탄력적으로조정하는등 재정

운영의묘를살려나가야할것이다. 

2. 재정자원배분에는문제가없었나?

내년도 예산 배분을 개관해 보면안전 및 건강

분야예산이 2 1 . 9 %로 가장크게늘어나고 사회

복지(9.3%), 인건비(8.6%), 교육(8.2%)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농어촌지원

(2.7%), 환경개선(3.7%), 정보화( 4 . 4 % ) ,

SOC(4.8%) 등의 증가율은 비교적 낮다. 일부

에서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경직성 경

비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S O C와 과학기술

(R&D) 투자의 증가율이 둔화되어 미래 대비

투자 등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

특집 2 0 0 3년도예산안

주요부문별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합계기준)

(단위: 억원, %)

안전·건강 3 2 , 3 2 1 3 9 , 3 9 4 7 , 0 7 3 2 1 . 9

사회복지 9 9 , 9 4 8 1 0 9 , 2 1 1 9 , 2 6 3 9 . 3

인건비 2 0 8 , 2 5 4 2 2 6 , 2 4 6 1 7 , 9 9 2 8 . 6

교육 2 2 5 , 2 8 2 2 4 3 , 7 3 9 1 8 , 4 5 7 8 . 2

수출·중소기업 1 8 , 9 0 8 2 0 , 4 2 9 1 , 5 2 1 8 . 0

(한시적자금지원포함) ( 3 5 , 9 6 8 ) ( 3 2 , 9 0 2 ) (△3 , 0 6 6 ) (△8 . 5 )

국방비 1 6 3 , 6 4 0 1 7 4 , 0 6 4 1 0 , 4 2 4 6 . 4

과학기술( R & D ) 4 9 , 5 5 6 5 2 , 5 8 3 3 , 0 2 7 6 . 1

S O C 1 5 9 , 8 6 0 1 6 7 , 5 6 0 7 , 7 0 0 4 . 8

정보화 1 6 , 1 1 4 1 6 , 8 1 7 7 0 3 4 . 4

환경개선 2 8 , 6 2 9 2 9 , 6 8 7 1 , 0 5 8 3 . 7

농어촌지원 9 9 , 9 2 8 1 0 2 , 6 5 0 2 , 7 2 2 2 . 7

문화·관광 1 3 , 9 8 5 1 4 , 2 6 6 2 8 1 2 . 0

통일·외교 8 , 1 5 1 6 , 7 7 9 △1 , 3 7 2 △1 6 . 8

분 야 2002 예산< A > 2003 예산안< B > 증 감< B - A > 증감률< = ( B - A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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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총규모만을 놓고 보면 그러한 판단이

맞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점, 구체적인 예산항

목을 보더라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산적 복

지를위한 지출·과학기술투자에서는핵심분야

및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

는 등 양적 투입보다는 재정자원의 효율적 투입

에 역점을 둔 점, SOC 민간투자활성화 및 대규

모 신규투자사업에대한전문연구기관의예비타

당성 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줄이

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재정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되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보다 구체적인 예산항목에 대한 투

입-성과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항목에 대한

성과 등의 정보가 지금보다 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어떤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하는 식의 종전 예산편성 관행이

나 각종 특별회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재정자원

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폐해 등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또한 긴축재정의 원칙에 따른 경상비

항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출통제와 더불어

공공부문 및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 슬림화가 보

다 더 추진되어 날로 높아만가는 국민부담을 줄

일 수 있었더라면 하는 바램도 여전히 남아 있

어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재정지출 시스템

개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3.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예산지출은 어떻게

반영되었나?

우선내년부터재정에서부담하기로한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향후 신설된 공적자금

상환기금에출연할내년도분2조원이내년도예산

안중어느항목에반영되어있는지알수없다. 

또한 정부발표( 2 0 0 2년 9월 6일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공적자금상환대책」)에따르면내년도

에 만기 도래하는 예보채( 9 . 7조원) 및 자산관리

공사채중 일부( 3 . 3조원) 등1 3조원규모의정부

지급보증채권을국채로전환하기위해내년도예

특정회계연도의예산이긴축적인지, 아니면확장적인지는여러가지재정지표들을분석한후종합적으로판단

해야한다. 내년도예산안은금년에비해상대적으로덜경기부양적이기는하지만전반적인정책기조를긴축으

로볼정도로내년도경제에부담을주는것은아니므로중립에가까운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9 8 2 0 0 2 년 1 0 월호

산안에공적자금과관련한국채발행한도를약 1 5

조원증액할 것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렇게정

부지급보증채권을국채로전환할경우내년도통

합재정수지는 동일한 액수만큼 재정적자를 시현

하게되는데정부가발표한내년도예산안에는통

합재정수지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약 2조원(경상GDP 대비0.3%) 정도흑자를 보

일것이라고한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예산안 본문이 아닌

설명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미처 세세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이므로 통상

적인 통합재정수지 적자와는 구별된다고 판단

하여 제외시킨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재정통계

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특집 2 0 0 3년도예산안



정책흐름
1. 2003년예산(안)

2. 2003년국세세입예산(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국세청조세박물관개관



□정부는 9월2 4일(화) 개최된국무회의에서2 0 0 3년 예

산(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2일(수) 국회에 제출

하기로함.

□내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는금년 예산대비1.9% 증

가한1 1 1 . 7조원임(금년본예산기준으로5.5% 증가) .

○국세수입은 금년 예산 대비 9 . 4조원(9.9%) 증가한

1 0 3 . 2조원

○세외수입은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감소( 5 . 4→1 . 6조원)

등으로금년예산대비7 . 3조원(46.2%) 감소한8 . 5조원

□내년도예산안의주요특징은

①태풍「루사」로 인한피해복구를위해대규모추경을편

성하고도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 건전화 기반

마련

○외환위기이후시작한적자국채발행을중단

–적자국채: (1998) 9.7→(1999) 10.4→(2000) 3.6→

(2001) 2.4→(2002) 1.9조원

②월드컵 이후 상승추세인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

고하여국익창출과연계

○동북아물류중심국가로서의기반구축을위해부산항·

광양항의조기건설및인천공항2단계건설본격화

○외국인들이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

–자유무역지역확대, 관세자유지역조성, 외국인임대사

무실신축(Invest Korea Plaza) 등

○수출촉진을위한해외마케팅강화및국가위상제고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 대외협력기금 출연, 국제

기구분담금확대지원등

③사회복지 지원을 내실화하여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수있도록하는데역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소득

공제제도보완

○실비이용노인·장애인시설및보육시설확충

○국민임대주택건설확대등

④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미래대비투자는 투자성과제

고에역점

○R&D, 정보화, 인력양성등은선택과집중원칙을견지

하면서사전·사후적으로기획·평가기능을강화

1 0 0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2 0 0 3년 예산(안)

※이자료는기획예산처예산실예산제도과에서2 0 0 2년9월 2 4일에발표한「2 0 0 3년예산(안)」의전문입니다.



⑤대규모수해를계기로재해예방투자를대폭확대

○주요하천치수, 재해위험지구정비, 댐건설투자확대등

□내년도예산안은

○외환위기 이후6년만에균형재정을회복함으로써재정

의건전성을확보하는동시에

○미래대비투자의 확충 및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로 재정

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함.

〈2 0 0 3년도예산(안) 설명자료〉

Ⅰ. 2003년예산안 전체모습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 대비 1.9% 증가한

1 1 1 . 7조원(금년본예산대비5.5% 증가)

○국세수입은금년예산대비9 . 4조원증가한1 0 3 . 2조원

–내년경상성장률8∼9% 전망및비과세·감면축소등

세수증대노력강화전제

○세외수입은 공기업 주식매각수입감소( 5 . 4→1 . 6조원)

등으로금년예산대비 7 . 3조원감소한8 . 5조원

⇨내년도적자국채발행중단으로균형재정목표달성

(1998) 9.7 →(1999) 10.4 →(2000) 3.6 →( 2 0 0 1 )

2.4 →( 2 0 0 2예산) 1.9 →( 2 0 0 3예산안) 0조원

□특별회계( 2 2개) 예산 규모는 금년예산대비5.3% 증

가한7 1 . 4조원

○일반·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 규모는 3.2% 증가한

1 8 3 . 1조원, 순계 규모는 4.1% 증가한 1 5 5 . 8조원( <표

1> 참조)

Ⅱ. 2003년예산안의주요특징

□태풍「루사」로 인한피해복구를위해대규모추경을 편

성하고도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 건전화 기반

마련

○외환위기이후시작한적자국채발행을중단

•적자국채 발행 : (1998) 9.7→(1999) 10.4→( 2 0 0 0 )

3 . 6→(2001) 2.4→(2002) 1.9조원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가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익 창출

로연계될수있도록적극뒷받침

재정포럼 1 0 1

○일반회계( A ) 1 0 5 . 9 1 0 9 . 6 1 1 1 . 7 5 . 5 1 . 9

•국세수입 9 3 . 8 9 3 . 8 1 0 3 . 2 9 . 9 9 . 9

•세외수입 1 2 . 1 1 5 . 8 8 . 5 △2 9 . 8 △4 6 . 2

(국채발행수입) ( 1 . 9 ) ( 1 . 9 ) - - -

○특별회계( B ) 6 8 . 1 6 7 . 8 7 1 . 4 4 . 8 5 . 3

○총계( A + B ) 1 7 4 . 0 1 7 7 . 4 1 8 3 . 1 5 . 2 3 . 2

(순계) ( 1 4 6 . 0 ) ( 1 4 9 . 7 ) ( 1 5 5 . 8 ) 6 . 7 4 . 1

2002 본예산( A ) 2002 추경( B ) 2003 예산안( C )
증가율

C / A C / B

<표1 > (단위: 조원,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부산

항·광양항의조기건설및인천공항2단계건설본격화

○외국인들이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

•확대, 관세자유지역조성, 외국인 임대건물신축( I n v e s t

Korea Plaza) 등

○수출촉진을위한해외마케팅강화및국가위상제고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 대외협력기금출연, 국제

기구분담금확대지원등

□사회복지지원을내실화하여중산·서민층이복지혜택

을피부로느낄수 있도록하는데역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소득

공제제도보완

○실비이용노인·장애인시설및보육시설확충

○국민임대주택건설확대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오고있는미래대비 투자는 투

자성과제고에역점

○R&D, 정보화, 인력양성등은선택과집중원칙을견지

하면서사전·사후적으로기획·평가기능을강화

□대규모수해를계기로재해예방투자를대폭확대

○주요 하천 치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댐건설 투자 확

대등

Ⅲ. 2003년부문별예산안의 주요내용

<주요부문별 재원배분 모습>

1. 생산적복지내실화 및 취약계층지원확대

○복지사각지대해소와생산적복지내실화에역점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저소득 학

생·장애인의근로소득공제비율을1 0∼15 →3 0 %로

확대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

지시설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 대폭 확충( 1 8

→ 6 0개소)

–2교대근무를모든복지시설로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PDA 지급등으로복지서비스전달체계강화

1 0 2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사회복지 9 9 , 9 4 8 1 0 9 , 2 1 1 9 , 2 6 3 9 . 3

·교 육 2 2 5 , 2 8 2 2 4 3 , 7 3 9 1 8 , 4 5 7 8 . 2

·과학기술( R & D ) 4 9 , 5 5 6 5 2 , 5 8 3 3 , 0 2 7 6 . 1

·정보화 1 6 , 1 1 4 1 6 , 8 1 7 7 0 3 4 . 4

·문화·관광 1 3 , 9 8 5 1 4 , 2 6 6 2 8 1 2 . 0

·수출·중소기업 1 8 , 9 0 8 2 0 , 4 2 9 1 , 5 2 1 8 . 0

(한시적자금지원포함) ( 3 5 , 9 6 8 ) ( 3 2 , 9 0 2 ) (△3 , 0 6 6 ) (△8 . 5 )

·S O C 1 5 9 , 8 6 0 1 6 7 , 5 6 0 7 , 7 0 0 4 . 8

·농어촌지원 9 9 , 9 2 8 1 0 2 , 6 5 0 2 , 7 2 2 2 . 7

·안전·건강 3 2 , 3 2 1 3 9 , 3 9 4 7 , 0 7 3 2 1 . 9

·환경개선 2 8 , 6 2 9 2 9 , 6 8 7 1 , 0 5 8 3 . 7

·통일·외교 8 , 1 5 1 6 , 7 7 9 △1 , 3 7 2 △1 6 . 8

·국방비 1 6 3 , 6 4 0 1 7 4 , 0 6 4 1 0 , 4 2 4 6 . 4

·인건비 2 0 8 , 2 5 4 2 2 6 , 2 4 6 1 7 , 9 9 2 8 . 6

분 야
2002 예산 2 0 0 3예산안 증감 증감률

( A ) ( B ) ( B - A ) ( B / A )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합계기준

(단위: 억원, %)



○국민건강증진과건강보험재정의조기안정화지원

–응급의료센터의운영비현실화및지원대상확대

–저소득층건강증진과고액진료비부담경감

•무료암검진( 1 9 9 9→1 2 4만명),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

비지원범위확대( 6→8개)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 0 %를 지속 지원하여 보험재

정의조기안정화유도

○국가유공자및유가족에대한지원강화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 인상 등 국가유공자에대한 예

우수준향상

–진료비 인상, 요양병동신설 등 유공자에 대한 의료서

비스확충

2. 창조적인재양성을 위한교육투자확충

○대학의연구능력강화와구조개혁지원

–의·치의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

도도입지원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 증원( 1 5→1 6천명)

및시간강사의처우개선( 3 0→3 5천원)

–기초연구능력 제고를위한학술연구조성사업과대학특

성화사업을지속지원

–외국인 대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 기숙사 건립

신규지원

○과밀학급 해소, 교사의질 향상 등 공교육내실화를지

속지원

–초·중등 2 5 3개 학교 신설 및 교원 1 3천명 증원으로

학급당최대 학생수를 3 5명으로감축

–현장적응력이높은우수교사양성을위한교사교육센터

건립등교육대학경쟁력강화사업신규지원( 1 0 0억원)

–초·중등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시·도 교육

청의원어민보조교사초청사업신규지원

○국민들의기초학력향상과균등한교육기회확대

–중학교무상교육을확대실시(시지역1 →1·2학년)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중학교과정에대

한학비지원확대( 1→1·2학년

3. 과학기술투자의지속적 확충과 효율제고

○21C 과학기술 선진국으로도약할 수 있도록 R&D 투

자를지속적으로확충(5.0 →5 . 3조원)

○「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핵심분야투자를지속확대

–BT, NT 등성장기반기술분야를집중지원(1.5 →1 . 6

조원)

–기초연구분야에대한투자비중제고(19.0 →1 9 . 6 % )

재정포럼 1 0 3

·기초생활보장 3 4 , 4 3 8 3 5 , 8 5 8 ·생계비·주거비·교육비등

·사회취약계층지원 9 , 9 1 3 1 1 , 6 1 4 ·노인·장애인·아동·여성등

·건강보험·국민연금지원등 3 1 , 5 1 5 3 4 , 4 5 2 ·지역건강보험·국민연금·

보건의료

·국가유공자지원 1 5 , 5 4 3 1 8 , 2 2 5 ·보훈연금인상, 의료지원등

사회복지계 9 9 , 9 4 8 1 0 9 , 2 1 1 9.3% 증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도입 - 7 5 ·기자재및입문시험개발

지원등

·학술연구조성사업 2 , 3 0 0 2 , 3 0 6 ·기초학문육성

·교육대학육성 - 1 0 0 ·교사교육센터건립등지원

·중학교무상교육 2 , 6 7 8 5 , 4 5 0 ·시지역중1·2년까지확대

·전문대지원 1 , 6 5 6 1 , 6 5 6 ·산·학협력등특성화지원

·지방교육재정지원 1 4 0 , 4 9 6 1 5 3 , 9 5 4 ·경상교부금, 교육양여금

교육계 2 2 5 , 2 8 2 2 4 3 , 7 3 9 8.2% 증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우수인력의이공계진출을적극지원하고

R & D사업관리시스템개선을병행추진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해 영재교육과 이공계

진출에대한인센티브강화(247 →1 , 1 5 8억원)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연구비( 2 5천

명) 및해외연구개발지원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를 확대(3,288 →

4 , 3 1 8억원)하여 안정적 연구비 비중을 대폭 제고( 2 8

→3 6 % )

–R&D 사업의기획·평가등관리기능에대한지원강화

4.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운영활성화

○초고속망 등 세계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

로확충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2 0 0 5년까지 완료( 7 0 2→7 4 2

억원)

–가상현실·3차원입체영상등 첨단기술을응용한디지

털콘텐츠제작지원

–업종별 전자카탈로그의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 B 2 B )

기반구축

○전자민원서비스간연계 강화등전자정부 운영의활성

화지원

–금년 1 0월구축이완료되는주민·부동산·세금·교육

등개별전자민원서비스망간의연계체계강화

–국세종합서비스(HTS) 시스템을 통해 2 4시간 인터넷

납세서비스확대( 6종→1 0 5종)

○정보격차의 완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중고PC 보급, 저소득층학생( 5만명)에대한인터넷통

신료 지원등 정보격차완화를 지속추진( 9 5 2→1 , 2 0 7

억원)

–스팸메일·해킹·바이러스대응센터운영및 개인정보

보호등정보화역기능방지( 3 0 6→3 6 8억원)

5. 문화·관광지원

○문화예산의 비중을 1% 수준으로유지하면서대중문화

향유기반을조성

–舊 명동국립극장 복원( 2 0 0억원) 및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추진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의 건

립및도서구입지원(587 →6 5 9억원)

–국악·발레·오페라등의국립공연예술단의단원확충

( 5 8 7→6 5 7명)

1 0 4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특정연구개발 5 , 6 9 5 5 , 8 9 4 ·21C 프론티어연구사업등

·기초연구투자 9 , 4 1 3 1 0 , 3 3 2 ·대학등의기초연구목적사업

·산업생산기술개발 9 , 4 0 4 1 0 , 1 1 5 ·부품소재산업지원등

·출연연구기관육성 1 3 , 6 2 9 1 4 , 7 6 4 ·출연연구기관연구비지원등

R&D 계 4 9 , 5 5 6 5 2 , 5 8 3 6.1% 증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정보인프라확충등 4 , 0 2 8 4 , 0 7 8 ·S / W·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전자카탈로그표준화등

·전자정부운영활성화등 5 , 7 1 6 5 , 6 0 1 ·전자정부1 1대과제의시스템

구축(1,068 →5 0 0억원)

·사회각분야별정보화 5 , 1 1 2 5 , 5 6 4 ·교육정보화종합지원센타건립,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등

·정보격차완화등 1 , 2 5 8 1 , 5 7 4 ·저소득층학생인터넷회선료

지원·해킹·바이러스대응등

정보화계 1 6 , 1 1 4 1 6 , 8 1 7 4.4% 증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고부가가치의문화콘텐츠산업을지속적으로육성

–게임·영화·애니메이션등 문화산업의콘텐츠 창작기

반, 마케팅활성화, 전문인력양성및 기술개발등 지원

(520 →6 0 7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및영화진흥금고출연( 5 0 0억원)

–문화콘텐츠 종합 콤플렉스 및 종합스튜디오건립 지원

(신규3 8억원)

○자연·역사·문화가결합된미래형관광개발사업지속추진

–남해안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910 →1 , 2 3 3

억원)

–관광지개발, 7대문화권개발등문화관광개발사업( 7 1 2

→ 8 2 4억원)

–국가 및 지자체지정문화재의보존·정비강화( 1 , 5 0 0

→ 1 , 7 0 0억원)

○국가이미지 제고를위한 2 0 0 3년 대구U대회성공적개

최지원(224 →4 2 3억원)

6. 수출및 중소·벤처기업지원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

록수출확대및외국인투자유치지원강화

–한국상품전시회개최, 해외전시회참가지원 등 수출마

케팅강화

–외국인투자 One-Stop 서비스센터(Invest Korea

Plaza) 신규건립

–대불·마산·군산 자유무역지역 조성( 5 7 3→1 , 0 4 0

억원)

○중소·벤처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

–중소기업 I T화,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등 e - b u s i n e s s

활성화( 8 2 2→1 , 1 7 8억원)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확대( 2 0 6→

4 2 0억원)

–신용보증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지원은

적정수준으로조정

○지역별특성을고려한지역특화산업육성을중점지원

– 대구(섬유), 부산(신발), 광주(光), 경남(기계)은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마무리 소요 지원( 1 , 2 4 4

억원)

– 충청·강원 등 9개 시·도에 대해서는 I T·BT 등 성

장유망산업 중심으로 본격 투자소요 반영( 6 0 0→

1 , 0 2 3억원)

재정포럼 1 0 5

·문화예술진흥 5 , 0 5 2 5 , 3 0 5 ·문화기반시설및예술활동지원

·문화산업육성 1 , 8 9 8 1 , 8 8 1 ·문화콘텐츠진흥

·관광산업육성 2 , 2 1 1 2 , 2 9 6 ·남해안·유교권개발·관광자

원 개발및관광축제등

·체육·청소년지원 1 , 8 3 0 1 , 4 5 0 ·대구U대회, 생활체육지원및

청소년건전육성

·문화재청 2 , 9 9 4 3 , 3 3 4 ·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

합계 1 3 , 9 8 5 1 4 , 2 6 6 2 . 0 %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수출마케팅지원 1 , 5 7 4 2 , 0 9 0 ·해외전시회, 중소기업

수출지원등

○외국인투자유치지원 1 , 3 7 3 1 , 6 8 0 ·자유무역지역개발, Invest 

Korea Plaza설립등

○산업인력양성지원 2 0 6 4 2 0 ·신기술재교육등산업현장

인력수급불균형해소지원등

·지역특화산업육성 2 , 1 2 4 2 , 2 6 7 ·1 3개지역특화산업육성지원

(수도권제외)

·신용보증기관출연 8 , 4 0 0 6 , 0 0 0 ·한시적금융지원사업

수출·중소기업계 1 8 , 9 0 8 2 0 , 4 2 9 8.0% 증

( 3 5 , 9 6 8 ) ( 3 2 , 9 0 2 ) (한시적금융지원포함시△8.5% 감)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7. 사회간접자본투자확충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을 위한 공항·항만투

자확충

–인천국제공항관세자유지역조성신규지원( 1 5 0억원)

–부산신항 1단계의 조기완공( 2 0 0 7→2006) 및 광양

항·평택항·울산항등 신항만건설투자확대

○고속철도건설과전철화를통한수송효율제고

–경부고속철도, 호남선전철화는2 0 0 4년4월동시 개통

에필요한소요반영

–일반철도는 전국적인 전철화 네트워크 구축 중심으로

투자확대

○도로는기간간선망구축과안전시설확충에중점

–전주-광양, 주문진-속초고속도로신규착공

–일반국도는중앙분리대설치, 위험도로개량등안전투자

와지능형교통시스템(ITS) 확충등운영효율화에중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 등 주

거인프라투자를확대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신규 5 0 0억원) 등 지역균형개

발지원

8. 농어가소득안정과 농어업경쟁력 강화

○WTO 재협상, 쌀의 공급과잉에대비하여 농어촌 투자

의효율성제고에중점

–쌀개방 확대, 쌀값 하락 등에 대비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1 , 1 0 0억원)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 등에따른 양특회계 지원확

대( 5 , 2 9 7→1 0 , 0 7 8억원)

–경지정리 등 증산촉진적 생산기반투자는 축소( 1 . 6→

1 . 5조원)

○생산성향상및경쟁력제고를위한투자확충

–첨단 화훼수출단지조성등 농수산물의해외시장개척

지원( 4 7 5억원)

–종자개량, 기계화 등 마늘산업의 경쟁력 향상 투자 확

대( 1 9→2 0 8억원)

–농어업 생명공학,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 신지식 영

농·영어투자를확대( 3 , 1 9 6억원)

○농어민소득안정과생활환경개선을위한투자확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사

과·배: 주산지→전국)

–농공단지개발, 농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등 다양한농

외소득원개발

–영세농업인자녀에대한학자금면제확대(실업고→인문

고추가) 및농어민연금지원확대(보험료1 / 3→1 / 2 )

–어항·어촌종합개발 등 어촌 생활환경 개선 투자

( 2 , 1 2 5억원)

○친환경·고부가가치형기르는어업투자지속( 1 , 1 8 5억원)

1 0 6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인천공항2단계 3 2 7 4 3 7 ·설계비, 부지조성비등

·신항만개발 5 , 7 8 1 7 , 0 3 1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

(아산)항등

·경부고속철도 7 , 3 6 9 5 , 9 7 7 ·1단계( 2 0 0 4년4월개통) ,

2단계대구이남공사비등

·호남선전철화 2 , 6 0 0 4 , 5 9 4 ·2 0 0 4년4월개통예정

·고속도로건설 1 9 , 7 5 0 2 3 , 5 8 7 ·2 0 0 2년완공( 2 , 0 5 6억원)

·민자SOC 지원 8 , 7 6 6 1 3 , 4 7 4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등

·임대주택건설 4 , 5 3 1 6 , 4 2 6 ·1 0 0만호건설( 2 0 0 3년

: 8만호)

·국민임대산업단지 - 5 0 0 ·4 2 0만평조성

( 2 0 0 3 ~ 2 0 1 2년)

SOC 계 1 5 9 , 8 6 01 6 7 , 5 6 0 4.8% 증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인공어초, 바다목장화 등 어업자원 육성 및 어장 정화

사업추진

9. 안전하고건강한 국민생활보장

○항구적재해예방을위한투자를대폭확대

–금년침수지역및수해상습지역에대한근본적대책시행

•금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치수사업확대

( 9 9 1→1 , 5 0 0억원)

•홍수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소양강·화북댐 등 댐투자

확대( 2 , 0 0 7→3 , 0 8 2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

자강화( 2 , 6 5 0→4 , 0 5 0억원)

○교통안전시설에대한투자확충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 전액을 교통안전 사업에 투

자( 8 , 4 2 5억원)

•사고 잦은 곳·위험도로개선과 중앙분리대설치 확대

( 1 , 6 7 3→2 , 7 0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신규투

자( 4 4 4억원)

–낙석·산사태 및 항만·철도·항공 안전시설의 정비

지속투자

○식·의약품안전및농축산물검역·방역투자확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안전관리체계및 검사장비 확

충( 5 7 9→7 1 9억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진단과 동식물 검역·방역강화

( 5 3 8→6 0 9억원) 

○응급의료체계구축및안전사고예방투자지속

–응급환자 사망률 축소를 위한응급의료체계투자 대폭

확대( 1 1 8→4 0 4억원)

–도시가스·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투자

지속추진

10. 맑고깨끗한 환경보전

○상수도·수질·대기등기초생활환경개선

–농어촌, 도서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을 중점 지원

( 8 3 8→1 , 0 6 4억원)

–4대강수질오염방지, 하수처리장·하수관거설치등수

질개선투자확충( 1 7 , 5 8 3→1 8 , 9 9 9억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대폭 확대

( 6 4 6→2 , 0 0 0대, 454→7 0 4억원)

※수도권 청소차의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신규 지원( 8 0

대, 24억원)

재정포럼 1 0 7

·생산기반조성투자 1 6 , 4 1 8 1 5 , 1 5 7·용수개발, 배수개선등

·쌀수급안정지원 6 , 8 6 8 1 1 , 3 4 4·양특적자지원, 

RPC 지원등

·농외소득개발등 1 , 3 9 9 1 , 5 6 8 ·농공단지개발, 농촌생활용

수개발등

·기르는어업지원 1 , 2 4 2 1 , 1 8 5 ·양식단지, 어장정화, 

인공어초등

농어촌계 9 9 , 9 2 8 1 0 2 , 6 5 0 2.7% 증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수해방지 1 8 , 9 1 5 2 2 , 7 7 0 ·수해상습지개선

( 2 , 8 0 0억원) 등

·교통및시설물안전투자 1 0 , 5 8 4 1 3 , 3 7 3 ·사고잦은곳·위험도로

개선등

·식의약품안전및방역 1 , 1 1 7 1 , 3 2 8 ·가축방역, 농수산물검역등

·응급의료및산업안전 1 , 7 0 5 1 , 9 2 3 ·가스·광산·산재사고

예방등

안전계 3 2 , 3 2 1 3 9 , 3 9 4 21.9% 증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친환경적·위생적폐기물처리기반구축

–소각시설·매립지 등 쓰레기 처리시설의 지속 확충

( 1 , 4 9 3→1 , 5 9 2억원)

–폐형광등및 1회용비닐봉투재활용·처리시설을지원

함으로써국민건강보호및환경오염방지( 1 0 1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의조성및환경기술개발투자확충

–자생생물의 표본 보존을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의

착공지원( 5 0억원)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보전대책을 신규

로지원( 4 0억원)

–환경기술(ET) 육성을위해차세대핵심기술개발에 지

속투자( 7 0 0→7 2 0억원)

11. 통일·외교역량강화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 3 , 0 0 0억원)

–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8 . 2 7∼8 . 3 0 )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연결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차질없

이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신속한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1 5 0

→2 4 6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3 0 0→6 0 0명), 교육훈련

시설증축( 2 2→3 7억원)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통상교섭능

력강화

–도하개발아젠다협상·자유무역협정등다자간협상지원

•수입규제대응등우리기업의교역·투자활동지원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여 국제사회 기여 확대( 1 , 7 4 5

→2 , 1 4 4억원)

–아프간 재건지원사업 증액 등 무상원조사업 확대( 6 9 9

→9 3 3억원)

–UN 등국제기구에대한분담금확대( 1 , 0 4 6→1 , 2 1 1억원)

12. 국방비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 정체되었으

나, 2000년부터점진적으로확충

–2 0 0 3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일반회계증가

율이상으로증액

○군장병사기증진을위하여복지시설대폭확충

–막사·목욕탕등장병복지시설예산을대폭증액

1 0 8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상수도시설확충 3 , 2 8 4 2 , 4 2 0 ·노후수도관개량

( 1 , 1 2 4→5 0 0 )

·중소도시지방상수도

( 9 3 4→6 6 5 )

·낙후지역상수도개발

( 8 3 8→1 , 0 6 4 )

·수질개선투자 1 7 , 5 8 3 1 8 , 9 9 9 ·수질개선양여금( 1 5 , 8 3 7 )

·대기보전 5 9 2 8 2 2 ·천연가스버스보급( 7 0 4 )

·폐기물관리 2 , 8 8 8 3 , 0 9 4 ·폐기물처리시설( 1 , 5 9 2 )

·자연보전, 환경정책등 4 , 2 8 2 4 , 3 5 2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7 2 0 )

환경개선계 2 8 , 6 2 9 2 9 , 6 8 7 3 . 7 %증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북한이탈주민지원 1 5 0 2 4 6 ·생활안정자금지원등

·남북협력기금출연 4 , 9 0 0 3 , 0 0 0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국제분담금 1 , 0 4 6 1 , 2 1 1 ·UN 등국제분담금

·통상교섭강화지원 4 4 5 2 ·도하개발아젠다대응등

·개도국지원 6 9 9 9 3 3 ·대개도국무상협력사업등

통일·외교계 8 , 1 5 1 6 , 7 7 9 △16.8% 감

구 분 2 0 0 2예산 2 0 0 3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군장병의전투력향상을위해교육훈련에역점

–교육용탄약, 유류등훈련경비지원확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워게임훈련,

CBT(Computer Based Training)훈련등 정보화·과

학화훈련지원확대

○전력투자사업은미래필수전력확충에중점

–F-15K,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지원

13. 공무원처우개선

○수해와 관련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율을5 . 5 %로억제

–공무원보수수준을민간중견기업대비9 7 . 3 %까지접근

–목적예비비2 , 0 0 0억원별도계상

–내년도실제 민간임금상승률수준에 따라필요시 추가

로조정

재정포럼 1 0 9

·국방비 1 3 . 8 1 3 . 7 1 4 . 5 1 5 . 4 1 6 . 4 1 7 . 4

·국방비증가율 0 . 1 △0 . 4 5 . 3 6 . 3 6 . 3 6 . 4

·일반회계증가율 1 3 . 3 1 0 . 7 6 . 0 1 1 . 8 1 0 . 5 1 . 9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단위: 조원, % )



1 1 0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참고> 2003년에달라지는국민생활모습

구 분

·국민생활편익증진

2 0 0 2년 2 0 0 3년

·상수도보급률 89.0                 ⇒ 9 1 . 5 %

·국도능력( 2차선기준) 28,512                 ⇒ 2 9 , 6 9 2 k m

·고속도로( 4차선기준) 3,066                ⇒ 3 , 1 4 3 k m

·지하철연장 411.5                 ⇒ 4 2 3 . 5 k m

·공항여객처리능력 5,858                 ⇒ 6 , 7 7 1만명/년

·철도연장 3,129                 ⇒ 3 , 1 3 6 k m

·사회보장과 안전

·고용보험가입근로자수 708                 ⇒ 7 2 2만명

·국민연금가입자수 1,629                ⇒ 1 , 6 3 3만명

·산업재해율(재해자/근로자) 0.77                 ⇒ 0 . 7 2 %

·교육여건및문화시설

·초중고학급당학생수 35.6                ⇒

437                ⇒

3 3 . 6명

448 개소·공공도서관

· 정보화

·초고속인터넷이용가구수 1,000                ⇒

2,700                ⇒

1,100 만가구

2,800 만명·인터넷이용자수

·농어촌개발

·농업진흥지역경지정리율 94.7                ⇒

38.0               ⇒

9 5 . 2 %

4 4 . 0 %·농어촌상수도보급률



Ⅰ. 주요내용

□2 0 0 3년 총국세 세입예산(안)은 2 0 0 2년 예산 1 0 3조

6 , 4 9 9억원(전망: 103조 5 , 1 9 7억원)보다 9 . 8 % ( 9 . 9 % )

증가한1 1 3조7 , 9 7 4억원으로계상

○일반회계 : 2002년 예산 9 3조 8 , 4 4 3억원(전망 : 9 3조

7 , 9 0 4억원)보다 9.9%(10.0%) 증가한 1 0 3조 1 , 6 1 0

억원

○특별회계 : 2002년 예산 9조 8 , 0 5 6억원(전망: 9조

7 , 2 9 3억원)보다8.5%(9.3%) 증가한1 0조 6 , 3 6 4억원

□내년도 조세부담률은2 2 . 6 %로 추정되며이는2 0 0 1년

조세부담률2 2 . 5 %와비슷한수준

Ⅱ. 2003년국세세입예산(안)

1. 2002년국세수입전망

□2 0 0 2년세수는7월까지의세수를기초로세수진도비·신

고상황및하반기경제상황등을반영하여산출한결과

○전년도실적 9 5 . 8조원대비 8 . 1 % ( 7 . 7조원) 증가, 예산

1 0 3 . 6조원 대비 0 . 1 % ( 0 . 1조원) 감소한 1 0 3 . 5조원으

로전망

•일반회계: 예산에거의근접한9 3 . 8조원

•특별회계: 예산대비0 . 1조원(△0.8%) 감소한9 . 7조원

*2 0 0 2년 7월까지의 세수 : 63.4조원(진도비61.1%, 5년

중3년평균 6 1 . 3 % )

□기업이익증가로법인세( + 2 . 8조원), 소비증가와지속

적인 과표양성화,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세액 감소로

국내분부가가치세( + 1 . 5조원) 등이증가하는반면

○이자율 하향 안정세 등으로 소득세(△1 . 1조원), 수입

감소와 환율 하락으로 수입분 부가가치세(△2 . 7조원)

및 관세(△0 . 4조원), 유류출고량 부진으로 교통세(△

0 . 2조원) 등이감소할전망

재정포럼 1 1 1

2 0 0 3년 국세 세입예산(안)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정책과에서2 0 0 2년9월 2 4일에발표한「2 0 0 3년국세세입예산(안)」의전문입니다.



□주요세목별세수증감

2. 2003년세입예산(안)

□2 0 0 3년 예산은 2 0 0 2년 예산( 1 0 3 . 6조원) 대비 9 . 8 % ,

2 0 0 2년 전망( 1 0 3 . 5조원) 대비 9.9% 증가한1 1 3 . 8조

원수준

□견조한 소비 증가와 수입 증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 3 . 4조원),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 2 . 7조원) ,

유류출고량 증가 및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한 교통세

( + 0 . 7조원) 증가예상

□2 0 0 3년 조세부담률 2 2 . 6 %는 비과세·감면의 축소,

기업실적의 호조, 에너지세제개편 등에 따라 2 0 0 1년

조세부담률2 2 . 5 %와비슷한수준임.

□2 0 0 3년국세세입예산(안) : 113.8조원

3. 일반회계국세세입(안)과특별회계국세세입(안)

□일반회계국세세입(안)

○2 0 0 3년 일반회계 국세세입(안)은1 0 3조 1 , 6 1 0억원으

로 2 0 0 2년 전망( 9 3조 7 , 9 0 4억원)보다9조3 , 7 0 6억원

(10.0%) 증가

○내국세는경제성장및법인의영업실적호조등에따라

- 2 0 0 2년 전망( 7 8조 4 , 7 1 7억원)보다 8조 3 , 5 2 9억원

(10.6%) 증가한8 6조8 , 2 4 6억원으로계상

○교통세는 2 0 0 2년 전망( 8조 4 , 9 9 9억원)보다 6 , 5 4 5억

원(7.7%) 증가한9조1 , 5 4 4억원으로계상

○관세는 수입 규모증가( 1 , 5 5 0억달러 → 1 , 7 1 0억달러)

등을감안하여

- 2 0 0 2년 전망( 6조 8 , 1 8 8억원)보다 3 , 6 3 2억원( 5 . 3 % )

증가한7조1 , 8 2 0억원으로계상

1 1 2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법인세 1 6 . 1 1 8 . 9 2 . 8

부가가치세 3 2 . 0 3 0 . 8 △1 . 2

소득세 2 0 . 1 1 9 . 0 △1 . 1

관세 7 . 3 6 . 8 △0 . 4

교통세 1 0 . 1 9 . 9 △0 . 2

구 분 예산( A ) 전망( B ) 증감액( B - A )

(단위: 조원)

○총국세 1 0 3 . 6 1 0 3 . 5 1 1 3 . 8 1 0 . 2 9 . 8 1 0 . 3 9 . 9

–일반회계 9 3 . 8 9 3 . 8 1 0 3 . 2 9 . 4 9 . 9 9 . 4 1 0 . 0

–특별회계 9 . 8 9 . 7 1 0 . 6 0 . 8 8 . 5 0 . 9 9 . 3

구 분
2 0 0 2년 2 0 0 3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 A ) 전망( B ) 예산( C ) ( C - A ) % ( C - B ) %

(단위: 조원, %)

○일반회계 9 3 8 , 4 4 3 9 3 7 , 9 0 41 , 0 3 1 , 6 1 0 9 . 9 1 0 . 0

–내국세계 7 7 9 , 0 1 0 7 8 4 , 7 1 7 8 6 8 , 2 4 6 1 1 . 5 1 0 . 6

–교통세 8 6 , 9 0 3 8 4 , 9 9 9 9 1 , 5 4 4 5 . 3 7 . 7

–관 세 7 2 , 5 3 0 6 8 , 1 8 8 7 1 , 8 2 0 △1 . 0 5 . 3

2 0 0 2년 2 0 0 3년예산(안)

예산 전망 예산대비 전망대비

일반회계국세세입(안)

(단위: 억원, %)

주: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

세, 과년도수입

경상성장률( % ) 8.5 내외

(실질성장률) 6 수준

(GDP. def) ( 2 ~ 3 )

`수출(억달러) 1 , 7 6 0

수입(억달러) 1 , 7 1 0

구분 2003 예산

예산편성지표



□특별회계국세세입(안)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지방양여금 관련

세(주세 전액, 교통세의 1 4 . 2 % )는 2 0 0 2년 전망( 4조

2 , 4 7 6억원)보다 3 , 5 9 4억원(8.5%) 증가한4조 6 , 0 7 0

억원으로계상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귀속되는 교육세는 본

세인교통세·특별소비세등이증가함에따라

- 2 0 0 2년 전망( 3조 5 , 1 8 0억원)보다 4 , 3 2 1억원( 1 2 . 3 % )

증가한3조9 , 5 0 1억원으로계상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농어촌특별세

는 증권거래세등본세의증가세를반영하여

- 2 0 0 2년 전망( 1조 9 , 6 3 7억원)보다 1 , 1 5 6억원( 5 . 9 % )

증가한2조7 9 3억원으로계상

□2 0 0 3년세목별국세수입전망

재정포럼 1 1 3

총국세 1 , 0 3 6 , 4 9 91 , 0 3 5 , 1 9 71 , 1 3 7 , 9 7 41 0 1 , 4 7 5 9 . 8 1 0 2 , 7 7 7 9 . 9

일반회계 9 3 8 , 4 4 3 9 3 7 , 9 0 41 , 0 3 1 , 6 1 0 9 3 , 1 6 7 9 . 9 9 3 , 7 0 6 1 0 . 0

◇내국세 7 7 9 , 0 1 0 7 8 4 , 7 1 7 8 6 8 , 2 4 6 8 9 , 2 3 6 1 1 . 5 8 3 , 5 2 9 1 0 . 6

ㅇ소득세 2 0 1 , 3 1 9 1 9 0 , 3 6 4 2 0 1 , 9 0 8 5 8 9 0 . 3 1 1 , 5 4 4 6 . 1

ㅇ법인세 1 6 1 , 3 8 7 1 8 9 , 2 0 9 2 1 6 , 2 4 3 5 4 , 8 5 6 3 4 . 0 2 7 , 0 3 4 1 4 . 3

ㅇ상속증여세 9 , 3 2 9 8 , 5 9 9 8 , 7 0 7 △6 2 2 △6 . 7 1 0 8 1 . 3

ㅇ부가가치세 3 1 9 , 6 7 7 3 0 7 , 7 4 3 3 4 1 , 3 9 2 2 1 , 7 1 5 6 . 8 3 3 , 6 4 9 1 0 . 9

ㅇ특별소비세 4 1 , 6 9 2 4 1 , 9 1 1 5 0 , 3 7 2 8 , 6 8 0 2 0 . 8 8 , 4 6 1 2 0 . 2

ㅇ증권거래세 2 3 , 1 1 5 2 2 , 8 0 7 2 4 , 7 4 6 1 , 6 3 1 7 . 1 1 , 9 3 9 8 . 5

ㅇ인지세 4 , 5 8 4 5 , 0 2 8 5 , 4 5 5 8 7 1 1 9 . 0 4 2 7 8 . 5

ㅇ과년도수입 1 7 , 9 0 7 1 9 , 0 3 8 1 9 , 4 2 3 1 , 5 1 6 8 . 5 3 8 5 2 . 0

◇교통세 8 6 , 9 0 3 8 4 , 9 9 9 9 1 , 5 4 4 4 , 6 4 1 5 . 3 6 , 5 4 5 7 . 7

◇관 세 7 2 , 5 3 0 6 8 , 1 8 8 7 1 , 8 2 0 △7 1 0 △1 . 0 3 , 6 3 2 5 . 3

특별회계 9 8 , 0 5 6 9 7 , 2 9 3 1 0 6 , 3 6 4 8 , 3 0 8 8 . 5 9 , 0 7 1 9 . 3

ㅇ주 세 2 9 , 3 1 2 2 8 , 2 5 7 3 0 , 9 1 9 1 , 6 0 7 5 . 5 2 , 6 6 2 9 . 4

ㅇ교통세 1 4 , 3 8 3 1 4 , 0 6 7 1 5 , 1 5 1 7 6 8 5 . 3 1 , 0 8 4 7 . 7

ㅇ교육세 3 6 , 7 2 6 3 5 , 1 8 0 3 9 , 5 0 1 2 , 7 7 5 7 . 6 4 , 3 2 1 1 2 . 3

ㅇ농특세 1 7 , 6 3 5 1 9 , 6 3 7 2 0 , 7 9 3 3 , 1 5 8 1 7 . 9 1 , 1 5 6 5 . 9

구 분
2 0 0 2년 2 0 0 3년 2 0 0 2년예산대비 2 0 0 2년전망대비

예산 전망 예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위: 억원, %)

ㅇ특별회계 9 8 , 0 5 6 9 7 , 2 9 3 1 0 6 , 3 6 4 8 . 5 9 . 3

–지방양여금 4 3 , 6 9 5 4 2 , 4 7 6 4 6 , 0 7 0 5 . 4 8 . 5

관련세

–교 육 세 3 6 , 7 2 6 3 5 , 1 8 0 3 9 , 5 0 1 7 . 6 1 2 . 3

–농어촌특별세 1 7 , 6 3 5 1 9 , 6 3 7 2 0 , 7 9 3 1 7 . 9 5 . 9

2 0 0 2년 2 0 0 3년예산(안)

예산 전망 예산대비 전망대비

특별회계국세세입(안) 

(단위: 억원, %)



Ⅰ. 주요내용

□정부는 1 0월 2일(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 0 0 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초에 국회

에제출할계획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2 0 0 1년 1 2월)으로 금년부터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제도가 처음으로 도

입됨에따라

○기획예산처는 기금수지의 흑자기조 정착, 예산과기금

의중복 방지·핵심사업중점지원등으로효율성제고,

수입과지출의연계 검토를통한국민부담경감에역점

을두어

○각부처가제출한 4 7개기금의 2 0 0 3년도운용계획(안)

을협의·조정하였음.

□4 7개기금의2 0 0 3년도운용계획(안)의전체모습을보면

○총 운용규모는 1 5 9 . 8조원으로서 2 0 0 2년보다 1 5 . 0조

원(10.4%) 증가하였음.

○수입측면에서보면

- 자체수입과정부내부수입은크게증가한 반면차입금은

감소하여수입구조가건전화되었음.

○지출측면에서 보면, 모든기금사업의타당성을영점기

준에서재검토하여지출규모증가를최소화함에따라

- 사업비는 4 0 . 3조원으로서 2 0 0 2년보다 소폭(2.3%) 증

가에그쳤고,

-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 6 . 7조원으로서 2 0 0 2년보다

29.1% 증가

□2 0 0 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주요특징은

①기금수지를 2 0 0 2년 계획보다 6 . 3조원 개선하여 흑자

기조를정착하고재정건전화뒷받침

○사업성 기금의 수지는 자체수입증가와 지출계획의합

리적조정으로1 . 9조원개선(△4 . 7→△2 . 8조원)

- 이에따라예산출연·융자는금년보다14.6% 감소( 2 . 8

→2 . 4조원)

＊기금수지추이 : (2001실적) 8.4 → ( 2 0 0 2계획) 5.3 →

( 2 0 0 3계획) 11.6조원

②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험료·

부담금을 인하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7 , 1 0 0억원 수준

경감

○실업률 하락, 누적적립금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

여 고용보험기금의고용안정보험료를임금총액의0 . 3

→ 0 . 1 5 %로, 실업급여보험료를1.0 →0 . 9 %로인하

1 1 4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2 0 0 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자료는기획예산처기금정책국기금총괄과에서2 0 0 2년 1 0월2일에발표한「2 0 0 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전문입니다.



③예산·기금의역할분담을통해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

○예산·기금에서 중복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

원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지원

④20 0 1년도기금운용평가결과를기금운용계획안에적극

반영하여평가와계획간의환류기능(還流機能) 강화

⑤기금과목구조를개편하여기금운용의효율성과투명성

제고

○주요지출항목이광범위한일부기금의 경우이를 보다

세분화하여방만한집행소지를제거

＊항 수: (개편전) 267 →(개편후) 404개

＊세항수: (개편전) 576 →(개편후) 978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지출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규모를 감축하였으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금운용성과를 크게

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Ⅱ. 2003년기금운용계획(안) 조정방향

□기금수지의흑자기조정착으로재정건전화뒷받침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재정및 민간으로부터의차입을

축소하여수입구조를건전화

- 자산운용수익률및수입추계의정확성제고

○기금사업의 지출규모 증가를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

가범위이내에서관리

- 기금에대한 예산의 출연·융자는불가피한필수소요에

한정

○연기금투자 다변화와함께 징수율제고노력을 강화하

여 재정을건전화하고제도를내실화

□기금운용의효율성제고노력강화

○기금사업의 구조를 효율성 위주로 과감하게 개편하고,

모든사업의타당성을零點基準에서재검토

- 예산과기금을 연계 검토하여예산과 기금, 기금상호간

의중복을철저히방지

- 기금의설치목적에부합되는핵심사업을중점지원

○기금관리에소요되는인건비, 관서운영비를최대한절감

○기금운용평가결과를계획수립에적극반영

□기금에서 부과하는 보험료·부담금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경감

○경제여건변화 및사업구조 개편등으로여유자금이 과

다하게발생하는기금의보험료·부담금인하추진

○부담금 징수, 복권발행등을 통해기금을조성하여방

만하게사업을확대하는관행을시정

재정포럼 1 1 5

< 기본방향>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2 0 0 1 . 1 2 )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

한 국회의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산에 준하여 철

저히 검토조정

○ 기금수지의흑자기조 정착으로재정건전화 뒷받침

○ 기금운용의효율성 제고 노력강화

○기금 사업비와 부담금 수입을 연계 검토하여 국민 부담

경감 방안강구



Ⅲ. 2003년기금운용계획(안) 전체모습

1. 운용규모

□4 7개 기금의 2 0 0 3년 운용규모는 1 5 9 . 8조원으로서 금

년보다10.4% 증가(144.8 →1 5 9 . 8조원)

○사업성 기금( 3 9개)의 운용 규모는 4 8 . 2조원으로 금년

수준

○국민연금등연금성기금( 4개)의운용규모가보험료수

입 및 운용수익 등의 증가로 1 6 . 9조원 증가( 4 0 . 5→

5 7 . 4조원)

○계정성 기금( 4개)의 운용규모는2 . 3조원감소( 5 6 . 5→

5 4 . 2조원)

2. 수입계획

□자체수입과정부내부수입이크게증가

○자체수입은6 0 . 8조원으로금년대비15.9% 증가

- 국민연금기금등 연금성 기금의 자체수입이보험료수입

증대등으로대폭증가( 2 2 . 5→2 7 . 5조원)

- 부담금및이자수입추계의객관성과정밀성을제고하여

사업성기금의자체수입을증액( 2 5 . 5→2 7 . 7조원)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예탁원금 회수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26.1% 증가( 3 1 . 0→3 9 . 1조원)

□채권발행 등 민간차입금 규모는 3 2 . 8조원으로 2 1 . 7 %

감소

○외평채권( 7 . 5→5 . 0조원) 및 국고채권( 2 2 . 4→1 3 . 8조

원) 발행규모축소

3. 지출계획

□모든 기금사업의타당성을 零點基準에서재검토, 지출

규모증가를최소화( 3 9 . 4→4 0 . 3조원)

○경상지출은 연금성 기금의연금지급등으로 10.1% 증

가( 1 6 . 9→1 8 . 6조원)

○융자지출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등

의 융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4.3% 감소

( 2 1 . 5→2 0 . 6조원)

□인건비, 관서운영비등기금운영비는최대한절감

( 0 . 9 5→1 . 0 4조원)

□기금재원의 안정적 증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자

금운용규모를대폭확대( 4 3 . 9→5 6 . 7조원)

1 1 6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전체( 4 7개) 1 4 4 . 8 1 5 9 . 8 1 5 . 0 1 0 . 4

·사업성( 3 9개) 4 7 . 8 4 8 . 2 0 . 4 0 . 8

·연금성( 4개) 4 0 . 5 5 7 . 4 1 6 . 9 4 1 . 7

·계정성등( 4개) 5 6 . 5 5 4 . 2 △2 . 3 △4 . 1

2 0 0 3년도 기금운용 규모(안)

(단위: 조원)

구분
증감

( B - A ) %

2 0 0 2

( A )

2 0 0 3

( B )

합계 1 , 4 4 7 , 7 6 2 1 , 5 9 7 , 8 7 9 1 5 0 , 1 1 7 1 0 . 4

자체수입 5 2 4 , 5 6 4 6 0 7 , 8 0 5 8 3 , 2 4 1 1 5 . 9

정부내부수입 3 1 0 , 4 0 8 3 9 1 , 4 0 1 8 0 , 9 9 3 2 6 . 1

·예산출연·융자 2 7 , 9 8 2 2 3 , 8 8 2 △4 , 1 0 0 △1 4 . 6

·기 타* 2 8 2 , 4 2 6 3 6 7 , 5 1 9 8 5 , 0 9 3 3 0 . 1

차입금 4 1 9 , 1 1 1 3 2 8 , 1 8 4 △9 0 , 9 2 7 △2 1 . 7

여유자금회수 1 9 3 , 6 7 9 2 7 0 , 4 8 9 7 6 , 8 1 0 3 9 . 7

2 0 0 3년도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

구분
증감

( B - A ) %

2 0 0 2

( A )

2 0 0 3

( B )

주: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등



Ⅳ. 2003년기금운용계획(안)의특징

1. 주요특징

□기금수지를 금년계획보다 6 . 3조원 개선하여 흑자기조

를정착하고재정건전화뒷받침( 5 . 3→1 1 . 6조원)

○사업성 기금의 수지는 자체수입 증가와 지출계획의 합

리적조정으로1 . 9조원개선(△4 . 7→△2 . 8조원)

- 이에따라예산출연·융자는금년보다14.6% 감소( 2 . 8

→2 . 4조)

○연금성 기금의 수지는 국민연금기금의흑자규모가 대

폭확대됨에따라 3 . 2조원개선( 1 3 . 2→1 6 . 4조원)

○계정성 기금의 수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자 규모

가축소됨에따라 1 . 2조원개선(△3 . 2→△2 . 0조원)

□기금사업비와 부담금 수입을 연계 검토하여 국민부담

경감

○누적적립금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보험료인하(△4 , 6 0 0억원)

- 고용안정보험료를 임금 총액의 0.3 → 0 . 1 5 %로, 실업

급여보험료를1.0 →0 . 9 %로인하

＊고용보험 누적적립금 : (2001) 4.9 → (2002) 6.5 →

(2003) 7.5조원전망

＊실업률: (1999.2.) 8.6 →(2002.7) 2.7%

○징수율 제고, 산재율 감소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추세

완화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를 9% 수준 인하(△

2 , 2 0 0억원)

○체불임금대지급소요감소및 변제금회수의증가 추세

를 감안,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임금 총액의 0.05 →

0 . 0 3 %로인하(△3 0 0억원)

□예산·기금의역할분담을통한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

○예산·기금에서중복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

원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지원

- 생활체육분야등은기금으로, 국가대표선수관리운영등

은예산으로일원화

○그동안 예산·기금 간 지원대상이 불분명했던 정보화

분야의지원원칙을정립

-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위한정보화교육사업은

재정포럼 1 1 7

기금수지( 4 6개) △0 . 1 8 . 4 5 . 3 1 1 . 6 6 . 3

·사업성( 3 9개) △6 . 7 △0 . 1 △4 . 7 △2 . 8 1 . 9

·연금성( 4개) 1 1 . 0 1 3 . 2 1 3 . 2 1 6 . 4 3 . 2

·국민연금기금 1 1 . 7 1 2 . 9 1 3 . 4 1 7 . 9 4 . 5

·계정성등( 3개) * △4 . 4 △4 . 7 △3 . 2 △2 . 0 1 . 2

기금수지

(단위: 조원)

구분
2 0 0 1

계획 실적

2 0 0 2

( A )

2 0 0 2

( B )

증감

( B - A )

주:  * IMF기준에따라정부의비재정활동을위한외국환평형기금제외

합계 1 , 4 4 7 , 7 6 2 1 , 5 9 7 , 8 7 9 1 5 0 , 1 1 7 1 0 . 4

사업비 3 9 4 , 3 9 3 4 0 3 , 3 8 1 8 , 9 8 8 2 . 3

·경상지출 1 6 8 , 5 9 1 1 8 5 , 5 7 2 1 6 , 9 8 1 1 0 . 1

·융자지출 2 1 4 , 9 9 0 2 0 5 , 7 8 9 △9 , 2 0 1 △4 . 3

·자본지출 1 0 , 8 1 2 1 2 , 0 2 0 1 , 2 0 8 1 1 . 2

기금운영비 9 , 4 6 7 1 0 , 4 2 5 9 5 8 1 0 . 1

정부내부지출등 6 0 4 , 9 5 1 6 1 7 , 1 9 7 1 2 , 2 4 6 2 . 0

여유자금운용 4 3 8 , 9 5 1 5 6 6 , 8 7 6 1 2 7 , 9 2 5 2 9 . 1

2 0 0 3년도기금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구분
증감

( B - A ) %

2 0 0 2

( A )

2 0 0 3

( B )



예산에서, 정보통신관련연구개발사업은기금에서수행

□2 0 0 1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적극반영, 평가와계획간의환류기능을강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위한국민주택기금의임대주택

건설자금과전세자금지원을확대( 2 . 8→3 . 2조원)

○일몰제를도입하여방송발전기금설치목적에부합하지

않는 단체사업비 지원을 매년 10% 수준 감축( 1 1 3→

1 0 3억원)

○예산과의차별성이미흡한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폐

지를전제로기금잔액( 8억원)을일반회계로전출

□기금과목 구조를 개편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

성을제고

○법정지출사항과 가격안정사업 등은 별도 항으로 계상

하여기금사업의자율성을보장하면서,

○주요지출항목이광범위한일부기금의경우이를 보다

세분화하여방만한집행소지를제거

- 경비의성질에따라 7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사업성격과

규모에맞게합리적으로세분화

＊항 수: (개편전) 267 →(개편후) 404개

＊세항수: (개편전) 576 →(개편후) 978개

○사업수행과 관련된인건비·관서운영비등 경상경비를

사업운영비항으로분리하여철저히관리

2. 분야별중점지원사업

가. 서민주거생활안정및맑은물공급확대

□서민의주거생활안정을위한지원확대

○시중임대료의 5 0∼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지원확대( 1 5 , 6 9 8→1 6 , 7 3 5억원)

- 2 0 0 3년에국민임대주택8만호를신규건설( 5 . 2 5→8만호)

※향후 1 0년간( 2 0 0 3∼2 0 1 2년) 국민임대주택 1 0 0만호

건설추진

○저소득영세민 등에대한전세자금지원확대( 1 . 2→1 . 5

조원)

- 저소득영세민 세입자에게 연 3 %의 전세자금 지원

( 5 , 0 0 0억원)

- 연소득3 , 0 0 0만원이하인근로자·서민에대하여세대당

최고6 , 0 0 0만원까지전세자금지원확대( 0 . 7→1조원)

○저소득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주택

개량등주거환경개선사업확대( 5 0 0→9 9 5억원)

□맑은물공급확대를위해4대강수질개선사업본격추진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대폭 증

액( 1 , 1 5 3→2 , 7 2 8억원)

○상수원 상류지역에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유치를 지

원하고, 상수원녹조방지사업등을위한지원확대( 2 7 0

→5 0 0억원)

나.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및지역균형발전도모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설비투자및수출지원확대

○중소기업의생산및 경영구조개선을통한경쟁력강화

를 위해 설비투자 위주의 구조개선자금 확대( 8 , 5 0 0→

1 0 , 0 0 0억원)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하고있는 기술의사업화·상품

화촉진을위한자금지원확대( 5 0 0→6 0 0억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금융 및 수출인큐베이터

1 1 8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등수출지원확대( 5 3 2→6 9 6억원)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자생력제고지속지원

○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대해 경영안정

자금지원( 2 , 0 0 0억원)

○어음부도, 일시적단기운영자금부족등 자금난을겪고

있는중소기업에대해공제금대출지원( 1 , 7 2 3억원)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

전도모

○ 대구, 부산, 광주, 경남등 기존 4개 지역 외에 충청,

전라, 강원 등 신규 지역의 특화산업도 지원( 3 6 4→

1 , 0 9 8억원)

○지역경기활성화를위해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내

실화( 3 , 7 5 0억원)

다. 농수산업의경쟁력강화및농수산물가격안정도모

□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DDA) 출범등대내외여건변

화에대비하여 농수산업의구조조정중점지원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영농규모화및 우량농지

조성사업지속추진( 6 , 8 0 9억원)

○전문경영체 중심의생산·가공·유통의일관경영확산

을위해가축계열화사업확대( 1 0 5→3 2 0억원)

○어업구조개선을촉진하기위해‘기르는어업’및‘자원

관리형어업’육성지원확대( 1 1 9→1 5 3억원)

□농수산물의수급·가격안정으로농가경영안정도모

○농수산물의 수출증대를위한지원확대( 4 , 2 0 4→4 , 4 0 0

억원)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비를확대하고( 4 , 5 0 0→5 , 0 0 0억

원), 마늘재배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신규 지원

( 1 , 0 0 0억원)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해 축산물 수급안정사

업비확대( 1 , 0 0 0→1 , 5 0 0억원)

□환경친화적인선진농수산업육성지원

○친환경유기축산시범사업신규지원( 6억원)

○해양 폐기물 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1 1억원), 어업

용폐스티로폼減容機보급( 7억원) 신규지원

라. 정보화강국의건설과과학기술문화확산

□핵심기술력확보를위한전략적연구개발투자확충

○4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등차세대원천기술선점을위

한연구개발에중점투자( 6 9 0→8 9 5억원)

○C D M A와 같은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칩

( S o C )의 개발을 위해 산학연 합동연구체제 구축( 2 2 6

억원)

○ I T기기 핵심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향후 5년 동안

8 0 %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도록집중지원( 2 3 0억원)

□ I T산업인력확보및사이버안전망구축등정보화촉진

○대학의 I T연구활성화 지원확대( 1 4 2→2 1 6억원)와 해

외고급 I T인력의국내유학지원확대( 5→2 0억원)

○정보보호기반강화( 1 2 3→1 4 9억원) 및정보화역기능예

방사업추진( 2→3억원)

□과학기술마인드 확산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을 통

해지식기반사회구현뒷받침

재정포럼 1 1 9



○다양하고수준높은과학콘텐츠개발·보급확대( 3 1→

8 6억원), 체험형과학문화행사확충( 1 6→2 2억원)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제정등 과학기술인력에대

한포상확대( 2 0→3 1억원)

마. 생산적복지체계구축및사회보험의내실화

□근로자의능력개발및복지증진중점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한도 인상(보험료의 1 8 0→

270%), 유급휴가 훈련요건 완화( 3 0→1 4일 이상) 등

능력개발지원강화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1 , 0 0 0억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자 복지사업 확대( 6 6 7→

8 8 6억원)

□사회취약계층에대한고용안정지원등사회안전망강화

○4 0세이상중·장년층의고용확대신규지원( 1 5 0억원)

및정년퇴직자재고용시장려금지급제도도입

○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확대( 8 1 8→9 3 2억원) 및 직업

재활사업확대( 1 4 5→1 6 4억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2 0→3 0만원), 공공·직장 보육

시설확충( 5 2→3 1 8억원) 등모성보호지원강화

□SOC 민간투자 등 투자 다변화 및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등을통해연기금의재정안정도모

○국민연금의 S O C민간투자등 대체투자( 1→7천억원)를

활성화하고, 주식( 1 . 9→4조원) 및 위탁투자( 1 . 3→3조

원) 확대

○사회보험의사각지대해소및징수율제고를위해 인센

티브시스템강화

바. 재해예방강화및국민건강증진

□재해예방및안전관리시스템강화

○3 D업종 등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지원 확대( 1 , 6 7 7→

1 , 7 5 6억원)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예방을위해안전점검강화( 5 6 3

→7 1 7억원)

○응급의료센터 지원( 9→6 8개소), 구급차( 7 4→2 0 0대) ,

구급헬기(신규2대) 등 응급의료 체계 확충( 1 5 7→4 1 1

억원)

□산재근로자의보상수준향상및재활시설확충

○보험급여( 1 2 7→1 3 3천원/일), 장의비( 7 4→7 7천원/

일), 간병급여( 2 9→3 2천원/일) 인상 등 산재보상수준

을향상

○진폐전문병동신·증축(안산, 동해), 중증장애인케어

센터 건립(화성, 148억원) 등 재활시설 확충( 2 2 8→

4 1 5억원)

□암·에이즈등의검진및예방강화로국민건강증진

○저소득층의 암검진사업을 확대( 3 0→3 2억원)하고, 국

가암등록·예방·관리사업신규지원( 8억원)

○콘돔 자판기보급신규지원( 1 8천대) 등 에이즈 예방사

업투자확대( 1 0→3 3억원)

○건전한여가생활유도 및국민건강증진을위해 생활체

육활성화지원확대( 1 5 6→1 9 4억원)

1 2 0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재정포럼 1 2 1

사. 문화·관광산업육성및여성발전중점지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성장기반 조성, 국

민의문화향수기회확대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

발·보급, 유통구조 현대화 중점 지원( 5 5 0억원→6 1 0

억원)

○고화질·고품질 방송환경 구축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전환시설자금신규지원( 3 2 0억원)

○도서 벽지, 지방학교, 공공장소등 수요자를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확대( 7억→1 4억원)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활용하여관광산업의경쟁력제고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등 관광인프라구축지

원확대( 1 , 6 1 3억원→1 , 8 2 0억원)

○관광안내전화(1330) 통합안내센터설치, 중저가 숙박

예약망전국확대( 3 5억원) 등효율적인정보제공지원

□여성의경제활동및권익증진중점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등을통해양성된 여성기능인들에게

여성기술인창업자금신규지원( 1 0 0억원)

○남녀평등 및 젠더교육등을수행하는양성평등교육센

터설립지원( 2 2억원)

아. 남북화해협력기반조성및대외협력증진

□남북화해와교류협력을통한경제공동체형성중점지원

○인도적 지원사업추진( 1 , 6 0 0억원) 및동해선철도·도

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 7 5 0억원)

○대북경수로사업의차질없는추진( 3 , 5 3 3→3 , 8 7 0억원)

□우리문화 홍보및 해외대학·박물관등과의 교류사업

추진

○세계 주요대학에한국학교수직설치, 주요국가정책연

구소에한국학연구활동지원( 5 6억원)

○해외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한국의 전통·현대문화의

소개등문화교류추진( 1 6억원)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중남미·동구권국

가와의대외경제협력강화( 2 , 0 0 0억원)

○정보화 강국으로서의 대외이미지를 활용한 I T산업의

해외진출을전략적으로지원( 8 3억원)

○중소기업의 소규모 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백만

SDR 미만의소액차관지원



1 2 2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운용규모 1 , 5 9 7 , 8 7 9 1 0 0 . 0 1 , 4 4 7 , 7 6 2 1 0 0 . 0 1 5 0 , 1 1 7 1 0 . 4

○자체수입 6 0 7 , 8 0 5 3 8 . 0 5 2 4 , 5 6 4 3 6 . 2 8 3 , 2 4 1 1 5 . 9

○정부내부수입 3 9 1 , 4 0 1 2 4 . 5 3 1 0 , 4 0 8 2 1 . 4 8 0 , 9 9 3 2 6 . 1

○차입금 3 2 8 , 1 8 4 2 0 . 6 4 1 9 , 1 1 1 2 9 . 0 △9 0 , 9 2 7 △2 1 . 7

○여유자금회수 2 7 0 , 4 8 9 1 6 . 9 1 9 3 , 6 7 9 1 3 . 4 7 6 , 8 1 0 3 9 . 7

○사업비 4 0 3 , 3 8 1 2 5 . 2 3 9 4 , 3 9 3 2 7 . 2 8 , 9 8 8 2 . 3

- 경상지출 1 8 5 , 5 7 2 1 1 . 6 1 6 8 , 5 9 1 1 1 . 6 1 6 , 9 8 1 1 0 . 1

- 융자지출 2 0 5 , 7 8 9 1 2 . 9 2 1 4 , 9 9 0 1 4 . 9 △9 , 2 0 1 △4 . 3

- 자본지출 1 2 , 0 2 0 0 . 7 1 0 , 8 1 2 0 . 7 1 , 2 0 8 1 1 . 2

○기금운영비 1 0 , 4 2 5 0 . 7 9 , 4 6 7 0 . 7 9 5 8 1 0 . 1

○정부내부지출등 6 1 7 , 1 9 7 3 8 . 6 6 0 4 , 9 5 1 4 1 . 8 1 2 , 2 4 6 2 . 0

○여유자금운용 5 6 6 , 8 7 6 3 5 . 5 4 3 8 , 9 5 1 3 0 . 3 1 2 7 , 9 2 5 2 9 . 1

Ⅴ. 2003년기금운용계획(안)

1. 운용규모(안) (단위: 억원, %) 

구분
2 0 0 3년계획

( A ) 구성비

2 0 0 2년계획

( B ) 구성비

증감

( A - B ) 증감률

수

입

지

출

□합 계 6 0 , 7 8 0 , 4 8 3 3 9 , 1 4 0 , 1 5 2 3 2 , 8 1 8 , 3 5 3 2 7 , 0 4 8 , 8 9 0 1 5 9 , 7 8 7 , 8 7 8

○사업성기금 2 7 , 6 9 4 , 4 4 8 4 , 6 0 8 , 7 6 6 9 , 8 7 0 , 1 8 3 6 , 0 4 6 , 3 4 6 4 8 , 2 1 9 , 7 4 3

<경제·산업·과학> 1 8 , 5 8 8 , 7 6 5 2 , 8 6 2 , 8 0 5 9 , 8 7 0 , 1 8 3 1 , 7 8 2 , 2 7 0 3 3 , 1 0 4 , 0 2 3

과학기술진흥기금 2 4 7 , 5 3 9 5 4 , 4 5 0 - 6 6 , 6 2 0 3 6 8 , 6 0 9

국민주택기금 9 , 2 3 2 , 8 2 3 5 6 , 0 0 0 7 , 4 3 2 , 0 0 0 - 1 6 , 7 2 0 , 8 2 3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2 , 1 5 0 , 8 6 5 5 , 0 0 0 - 1 5 4 , 1 3 5 2 , 3 1 0 , 0 0 0

농지관리기금 7 9 2 , 4 4 7 7 6 3 , 6 9 5 - 6 8 , 0 1 5 1 , 6 2 4 , 1 5 7

나. 기금별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기타여유자금회수 합계

□합계 1 5 9 , 7 8 7 , 8 7 8 1 0 0 . 0 1 4 4 , 7 7 6 , 2 1 5 1 0 0 . 0 1 5 , 0 1 1 , 6 6 3 1 0 . 4

○자체수입 6 0 , 7 8 0 , 4 8 3 3 8 . 0 5 2 , 4 5 6 , 4 0 9 3 6 . 2 8 , 3 2 4 , 0 7 4 1 5 . 9

○정부내부수입 3 9 , 1 4 0 , 1 5 2 2 4 . 5 3 1 , 0 4 0 , 7 5 1 2 1 . 4 8 , 0 9 9 , 4 0 1 2 6 . 1

- 예산출연 2 , 1 7 7 , 2 2 0 1 . 4 2 , 3 7 5 , 5 9 2 1 . 6 △1 9 8 , 3 7 2 △8 . 4

- 예산융자 2 1 1 , 0 0 0 0 . 1 4 2 2 , 6 0 0 0 . 3 △2 1 1 , 6 0 0 △5 0 . 1

- 기타 3 6 , 7 5 1 , 9 3 2 2 3 . 0 2 8 , 2 4 2 , 5 5 9 1 9 . 5 8 , 5 0 9 , 3 7 3 3 0 . 1

○차입금 3 2 , 8 1 8 , 3 5 3 2 0 . 6 4 1 , 9 1 1 , 1 0 5 2 9 . 0 △9 , 0 9 2 , 7 5 2 △2 1 . 7

○기타여유자금회수 2 7 , 0 4 8 , 8 9 0 1 6 . 9 1 9 , 3 6 7 , 9 5 0 1 3 . 4 7 , 6 8 0 , 9 4 0 3 9 . 7

구분
2 0 0 3년계획

( A ) 구성비

2 0 0 2년계획

( B ) 구성비

증감

( A - B ) 증감률

가. 총괄 (단위: 백만원, %) 

2. 수입계획(안)



재정포럼 1 2 3

대외경제협력기금 5 9 , 7 6 6 3 6 1 , 3 2 6 - 3 0 0 , 9 6 3 7 2 2 , 0 5 5

방위산업육성기금 2 5 , 2 7 2 2 , 0 0 0 - 1 6 , 3 5 4 4 3 , 6 2 6

수산발전기금 7 8 , 0 6 2 6 0 , 0 0 0 - 6 , 4 6 1 1 4 4 , 5 2 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 4 3 , 5 7 5 - - 3 1 , 1 4 1 1 7 4 , 7 1 6

전력산업기반기금 1 , 0 4 3 , 5 0 2 - - 1 1 3 , 7 1 4 1 , 1 5 7 , 2 1 6

정보화촉진기금 6 8 8 , 8 2 8 1 , 2 1 3 , 0 1 2 - 5 3 7 , 5 4 6 2 , 4 3 9 , 3 8 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3 0 1 , 4 2 5 - - 2 5 , 3 7 7 3 2 6 , 8 0 2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 , 2 1 6 , 5 4 1 3 4 7 , 3 2 2 2 , 4 3 8 , 1 8 3 1 8 6 , 4 0 1 6 , 1 8 8 , 4 4 7

축산발전기금 6 0 2 , 3 4 2 - - 2 6 8 , 4 0 4 8 7 0 , 7 4 6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 , 7 7 8 - - 7 , 1 3 9 1 2 , 9 1 7

<복지·노동> 7 , 4 7 6 , 4 5 6 2 7 2 , 8 7 1 - 3 , 9 2 7 , 2 1 9 1 1 , 6 7 6 , 5 4 6

고용보험기금 3 , 0 0 1 , 4 1 1 2 7 , 5 4 4 - 9 , 8 4 6 3 , 0 3 8 , 8 0 1

국민건강증진기금 6 6 5 , 3 2 4 - - 7 0 , 6 0 3 7 3 5 , 9 2 7

군인복지기금 2 4 6 , 3 8 0 4 9 , 3 3 5 - 7 9 , 4 2 3 3 7 5 , 1 3 8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 7 1 , 6 1 4 3 1 , 0 0 0 - 1 , 2 5 3 , 4 6 6 1 , 5 5 6 , 0 8 0

보훈기금 1 5 8 , 6 0 4 6 7 , 5 7 5 - 9 2 , 6 1 7 3 1 8 , 7 9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 , 8 3 2 , 4 7 6 2 1 , 4 5 8 - 2 , 0 7 5 , 3 5 9 4 , 9 2 9 , 2 9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 7 5 1 , 5 0 0 - 4 , 8 4 1 6 , 6 1 6

응급의료기금 1 , 4 1 2 4 0 , 3 9 1 - 2 , 6 9 5 4 4 , 4 9 8

임금채권보장기금 1 2 9 , 3 7 8 3 2 , 0 6 8 - 2 3 5 , 1 2 7 3 9 6 , 5 7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 6 9 , 5 1 5 2 , 0 0 0 - 1 0 2 , 4 9 8 2 7 4 , 0 1 3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6 7 - - 7 4 4 8 1 1

<사회·문화·외교등> 1 , 6 2 9 , 2 2 7 1 , 4 7 3 , 0 9 0 - 3 3 6 , 8 5 7 3 , 4 3 9 , 1 7 4

관광진흥개발기금 2 3 9 , 8 2 6 - - 7 0 , 0 0 0 3 0 9 , 8 2 6

국제교류기금 4 7 , 1 0 5 - - - 4 7 , 1 0 5

국민체육진흥기금 3 3 7 , 3 7 6 3 7 , 7 2 6 - 4 0 , 9 8 1 4 1 6 , 0 8 3

금강수계관리기금 4 3 , 9 1 7 - - 1 0 , 3 9 4 5 4 , 3 1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 3 3 , 8 6 0 - - 3 1 , 2 4 6 1 6 5 , 1 0 6

남북협력기금 2 1 , 5 9 7 1 , 3 7 1 , 3 2 1 - 1 2 0 , 5 5 6 1 , 5 1 3 , 4 7 4

문화산업진흥기금 3 0 , 6 5 0 3 0 , 0 0 0 - 1 , 1 2 2 6 1 , 7 7 2

문화예술진흥기금 9 7 , 3 7 9 - - - 9 7 , 3 7 9

방송발전기금 1 5 0 , 6 5 0 3 5 0 - 1 3 , 3 2 0 1 6 4 , 3 2 0

사학진흥기금 1 2 7 , 8 7 4 2 0 , 0 0 0 - 6 , 2 0 8 1 5 4 , 0 8 2

여성발전기금 2 , 2 8 4 1 0 , 7 0 0 - 2 4 , 3 4 5 3 7 , 3 2 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9 , 7 9 8 - - 8 , 6 8 5 4 8 , 4 8 3

청소년육성기금 9 3 , 5 3 1 2 , 9 9 3 - 1 0 , 0 0 0 1 0 6 , 5 2 4

한강수계관리기금 2 6 3 , 3 8 0 - - - 2 6 3 , 3 8 0

○연금성기금 2 7 , 4 5 5 , 7 5 2 1 1 , 7 6 5 , 8 4 3 7 4 , 1 7 5 1 8 , 0 4 8 , 1 5 0 5 7 , 3 4 3 , 9 2 0

공무원연금기금 4 , 8 4 3 , 7 5 1 8 8 2 , 9 4 5 7 4 , 1 7 5 2 , 0 3 8 , 4 3 5 7 , 8 3 9 , 3 0 6

국민연금기금 2 0 , 7 6 1 , 4 7 6 1 0 , 3 6 7 , 0 0 7 - 1 1 , 6 8 7 , 2 2 4 4 2 , 8 1 5 , 7 0 7

군인연금기금 1 2 , 8 3 0 7 4 , 0 0 0 - 1 8 2 , 8 9 1 2 6 9 , 7 2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 8 3 7 , 6 9 5 4 4 1 , 8 9 1 - 4 , 1 3 9 , 6 0 0 6 , 4 1 9 , 1 8 6

○계정성기금 5 , 6 3 0 , 2 8 3 2 2 , 7 6 5 , 5 4 3 2 2 , 8 7 3 , 9 9 5 2 , 9 5 4 , 3 9 4 5 4 , 2 2 4 , 2 1 5

공공자금관리기금 5 , 0 5 6 , 9 1 0 2 0 , 3 3 5 , 9 8 5 1 7 , 8 7 3 , 9 9 5 1 , 0 3 0 4 3 , 2 6 7 , 9 2 0

국민투자기금 1 2 , 9 8 2 - - 4 6 , 3 9 3 5 9 , 3 7 5

양곡증권정리기금 - 2 , 4 2 9 , 5 5 8 - - 2 , 4 2 9 , 5 5 8

외국환평형기금 5 6 0 , 3 9 1 - 5 , 0 0 0 , 0 0 0 2 , 9 0 6 , 9 7 1 8 , 4 6 7 , 3 6 2

(단위: 백만원)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기타여유자금회수 합계



1 2 4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합계 4 0 , 3 3 8 , 0 9 5 1 , 0 4 2 , 5 2 4 6 1 , 7 1 9 , 6 5 8 5 6 , 6 8 7 , 6 0 1 1 5 9 , 7 8 7 , 8 7 8

○사업성기금 2 7 , 8 8 7 , 7 2 5 7 7 5 , 7 8 8 1 4 , 3 2 8 , 2 9 4 5 , 2 2 7 , 9 3 6 4 8 , 2 1 9 , 7 4 3

<경제·산업·과학> 1 9 , 5 4 4 , 3 8 8 4 0 7 , 6 9 4 1 2 , 2 2 9 , 9 7 5 9 2 1 , 9 6 6 3 3 , 1 0 4 , 0 2 3

과학기술진흥기금 2 1 8 , 9 0 6 7 , 5 0 9 4 5 , 0 0 0 9 7 , 1 9 4 3 6 8 , 6 0 9

국민주택기금 9 , 3 6 5 , 1 9 8 2 0 1 , 8 1 0 7 , 1 5 3 , 8 1 5 - 1 6 , 7 2 0 , 8 2 3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2 , 1 8 5 , 1 6 9 3 7 , 3 1 9 5 3 , 1 5 2 3 4 , 3 6 0 2 , 3 1 0 , 0 0 0

농지관리기금 6 8 4 , 0 8 8 3 8 , 5 3 5 8 9 2 , 1 9 7 9 , 3 3 7 1 , 6 2 4 , 1 5 7

대외경제협력기금 2 0 0 , 0 0 0 2 , 1 3 3 2 3 2 , 9 5 5 2 8 6 , 9 6 7 7 2 2 , 0 5 5

방위산업육성기금 3 7 , 6 4 3 - - 5 , 9 8 3 4 3 , 6 2 6

수산발전기금 1 0 5 , 5 1 2 1 , 6 3 1 - 3 7 , 3 8 0 1 4 4 , 5 2 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 6 2 , 5 0 3 2 , 6 0 0 - 9 , 6 1 3 1 7 4 , 7 1 6

전력산업기반기금 9 1 1 , 6 0 1 5 , 5 4 9 - 2 4 0 , 0 6 6 1 , 1 5 7 , 2 1 6

정보화촉진기금 1 , 5 0 3 , 0 7 7 4 4 , 6 8 8 8 6 2 , 7 7 8 2 8 , 8 4 3 2 , 4 3 9 , 3 8 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2 5 5 , 4 1 4 6 , 8 0 5 2 7 , 6 0 1 3 6 , 9 8 2 3 2 6 , 8 0 2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 , 1 8 0 , 5 2 3 5 5 , 3 4 7 2 , 9 5 2 , 5 7 7 - 6 , 1 8 8 , 4 4 7

축산발전기금 7 2 6 , 0 6 4 3 , 2 9 9 9 , 9 0 0 1 3 1 , 4 8 3 8 7 0 , 7 4 6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8 , 6 9 0 4 6 9 - 3 , 7 5 8 1 2 , 9 1 7

<복지·노동> 6 , 1 3 3 , 5 1 7 2 7 3 , 5 6 4 1 , 6 1 0 , 0 0 5 3 , 6 5 9 , 4 6 0 1 1 , 6 7 6 , 5 4 6

고용보험기금 1 , 9 8 0 , 7 1 4 6 3 , 0 0 2 1 5 0 , 0 0 0 8 4 5 , 0 8 5 3 , 0 3 8 , 8 0 1

국민건강증진기금 6 7 4 , 6 9 9 5 6 6 - 6 0 , 6 6 2 7 3 5 , 9 2 7

군인복지기금 2 8 4 , 1 3 1 - - 9 1 , 0 0 7 3 7 5 , 1 3 8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 2 7 , 9 1 4 9 , 0 1 2 1 , 3 7 9 , 1 9 4 3 9 , 9 6 0 1 , 5 5 6 , 0 8 0

보훈기금 2 8 0 , 2 9 9 1 , 5 5 8 - 3 6 , 9 3 9 3 1 8 , 7 9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 , 4 8 3 , 1 4 6 1 6 5 , 7 9 5 5 0 , 0 0 0 2 , 2 3 0 , 3 5 2 4 , 9 2 9 , 2 9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 , 2 2 8 1 6 0 - 4 , 2 2 8 6 , 6 1 6

응급의료기금 4 0 , 5 8 8 5 3 3 - 3 , 3 7 7 4 4 , 4 9 8

임금채권보장기금 7 8 , 5 3 0 4 , 9 9 5 3 0 , 0 0 0 2 8 3 , 0 4 8 3 9 6 , 5 7 3

나. 기금별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기금명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등 여유자금운용 합계

□합계 1 5 9 , 7 8 7 , 8 7 8 1 0 0 . 0 1 4 4 , 7 7 6 , 2 1 5 1 0 0 . 0 1 5 , 0 1 1 , 6 6 3 1 0 . 4

○사업비 4 0 , 3 3 8 , 0 9 5 2 5 . 2 3 9 , 4 3 9 , 2 8 6 2 7 . 2 8 9 8 , 8 0 9 2 . 3

- 경상지출 1 8 , 5 5 7 , 2 5 8 1 1 . 6 1 6 , 8 5 9 , 1 3 0 1 1 . 6 1 , 6 9 8 , 1 2 8 1 0 . 1

- 융자지출 2 0 , 5 7 8 , 8 6 6 1 2 . 9 2 1 , 4 9 8 , 9 6 4 1 4 . 9 △9 2 0 , 0 9 8 △4 . 3

- 자본지출 1 , 2 0 1 , 9 7 1 0 . 7 1 , 0 8 1 , 1 9 2 0 . 7 1 2 0 , 7 7 9 1 1 . 2

○기금운영비 1 , 0 4 2 , 5 2 4 0 . 7 9 4 6 , 7 1 0 0 . 7 9 5 , 8 1 4 1 0 . 1

○정부내부지출등 6 1 , 7 1 9 , 6 5 8 3 8 . 6 6 0 , 4 9 5 , 0 6 6 4 1 . 8 1 , 2 2 4 , 5 9 2 2 . 0

○여유자금운용 5 6 , 6 8 7 , 6 0 1 3 5 . 5 4 3 , 8 9 5 , 1 5 3 3 0 . 3 1 2 , 7 9 2 , 4 4 8 2 9 . 1

구분
2 0 0 3년계획

( A ) 구성비

2 0 0 2년계획

( B ) 구성비

증감

( A - B ) 증감률

가. 총괄 (단위: 백만원, %) 

3. 지출계획(안)



재정포럼 1 2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 8 1 , 2 6 8 2 7 , 9 4 3 - 6 4 , 8 0 2 2 7 4 , 0 1 3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 - 8 1 1 - 8 1 1

<사회·문화·외교등> 2 , 2 0 9 , 8 2 0 9 4 , 5 3 0 4 8 8 , 3 1 4 6 4 6 , 5 1 0 3 , 4 3 9 , 1 7 4

관광진흥개발기금 2 3 6 , 0 2 3 4 2 - 7 3 , 7 6 1 3 0 9 , 8 2 6

국제교류기금 1 3 , 8 3 5 4 , 5 1 3 - 2 8 , 7 5 7 4 7 , 1 0 5

국민체육진흥기금 3 3 0 , 9 8 7 5 5 , 0 9 6 3 0 , 0 0 0 - 4 1 6 , 0 8 3

금강수계관리기금 5 3 , 1 1 6 1 , 1 9 5 - - 5 4 , 3 1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 6 2 , 3 3 0 2 , 7 7 6 - - 1 6 5 , 1 0 6

남북협력기금 7 6 0 , 0 0 0 8 2 7 3 6 1 , 5 7 3 3 9 1 , 0 7 4 1 , 5 1 3 , 4 7 4

문화산업진흥기금 6 1 , 4 2 8 3 4 4 - - 6 1 , 7 7 2

문화예술진흥기금 2 7 , 4 6 7 1 9 , 0 2 2 - 5 0 , 8 9 0 9 7 , 3 7 9

방송발전기금 1 2 3 , 3 1 5 1 9 3 1 0 , 0 0 0 3 0 , 8 1 2 1 6 4 , 3 2 0

사학진흥기금 1 0 0 , 0 0 0 3 , 1 5 4 4 6 , 7 4 1 4 , 1 8 7 1 5 4 , 0 8 2

여성발전기금 1 4 , 8 3 1 1 4 - 2 2 , 4 8 4 3 7 , 3 2 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 7 , 1 3 1 1 , 3 5 2 - - 4 8 , 4 8 3

청소년육성기금 2 1 , 6 0 0 3 7 9 4 0 , 0 0 0 4 4 , 5 4 5 1 0 6 , 5 2 4

한강수계관리기금 2 5 7 , 7 5 7 5 , 6 2 3 - - 2 6 3 , 3 8 0

○연금성기금 1 0 , 7 7 0 , 7 8 2 2 6 6 , 5 9 2 4 2 4 , 1 0 3 4 5 , 8 8 2 , 4 4 3 5 7 , 3 4 3 , 9 2 0

공무원연금기금 6 , 6 0 0 , 3 6 1 6 8 , 4 4 4 1 2 4 , 1 0 3 1 , 0 4 6 , 3 9 8 7 , 8 3 9 , 3 0 6

국민연금기금 2 , 7 1 2 , 7 8 3 1 3 6 , 9 5 5 - 3 9 , 9 6 5 , 9 6 9 4 2 , 8 1 5 , 7 0 7

군인연금기금 - - 2 0 0 , 0 0 0 6 9 , 7 2 1 2 6 9 , 7 2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 4 5 7 , 6 3 8 6 1 , 1 9 3 1 0 0 , 0 0 0 4 , 8 0 0 , 3 5 5 6 , 4 1 9 , 1 8 6

○계정성기금 1 , 6 7 9 , 5 8 8 1 4 4 4 6 , 9 6 7 , 2 6 1 5 , 5 7 7 , 2 2 2 5 4 , 2 2 4 , 2 1 5

공공자금관리기금 1 , 6 5 0 , 0 0 0 7 1 4 1 , 6 1 7 , 8 4 9 - 4 3 , 2 6 7 , 9 2 0

국민투자기금 - - 5 9 , 3 7 5 - 5 9 , 3 7 5

양곡증권정리기금 - - 2 , 4 2 9 , 5 5 8 - 2 , 4 2 9 , 5 5 8

외국환평형기금 2 9 , 5 8 8 7 3 2 , 8 6 0 , 4 7 9 5 , 5 7 7 , 2 2 2 8 , 4 6 7 , 3 6 2

(단위: 백만원) 

기금명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등 여유자금운용 합계



1. 조세박물관건립배경

○세금은국가가 있는한존재하는것으로 국민이면누구

나 세금을 납부하고있으며, 우리들이낸 세금은 국방,

치안,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교육, 환경, 사회복지등수많은곳에쓰여지고있음.

○이처럼 세금은국가유지의중추적역할을하고있으며,

국세청이개청된지 3 6년이지났음에도세금에관하여

는아직까지종합적인역사관내지는전시관이없었음.

- 경찰ㆍ관세ㆍ체신ㆍ철도등 여러분야에 다양한 전문박

물관이설치되어있으며,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조세박물관을 운영

중임.

○이에국세청청사를신축하면서「조세박물관」을설치하

여 세금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한 장소에 모아 전시함

으로써

- 학생들에게는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

는세금교육장소로

- 국민들에게는국세행정에대한이해를 넓히고 납세의식

을제고시킬수있는정보제공장소로

- 조세나세정을 연구하는사람들에게는자료관으로활용

하기위함. 

2. 조세박물관구성

◇개관일자: 2002년1 0월5일

◇위치: 국세청신청사별관1층(종로구수송동소재)

◇면적: 전시관1 4 0평, 수장고3 0평

◇전시관구성

1 2 6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도입부

조세의개념, 조세체계, 세입ㆍ세출분포도

세금의역사

조세제도변천사,  조(租)ㆍ용(庸)ㆍ조(調), 삼국시대부터일제강점기까지의

각시대별조세제도

국세청시대

조세징수기관변천사, 주요세정연표, 국세행정발전과정, 미래의국세행정

정보검색코너

박물관다시보기(모니터화면을통하여지금까지본내용을다시볼수있음)

인터넷코너(인터넷PC 설치)

휴게공간및영상실

편안하게휴식을취하면서각종영상물을시청

국세청 조세박물관개관

※이자료는국세청납세홍보과에서 2 0 0 2년 1 0월4일에발표한「국세청조세박물관개관」의전문입니다.



3. 소장사료

○조선시대고서ㆍ고문서: 191점

- 준호구(准戶口) : 가구원명세

- 법규류편(法規類編) : 대한제국시대법전

- 해유규칙(解由規則) : 관리이ㆍ취임시의인수인계서

- 양안(量案) : 토지대장

- 차정첩(差定帖) : 세무관리임명장등

○일제시대고서등: 216점

- 조선세무법규제요, 인지세예규철, 토지매매계약서, 각종

영수증등

○해방이후각종도서류: 2,522점

- 각종세법, 국세지등

○기타 각종사무기기, 주판, 현판, 외국법전, 사진, 영상

물등 3 , 8 7 0점

4. 앞으로의운영방향

○조세관련고서ㆍ고문서등유물과각종 연구논문및 도

서등을 지속적으로수집ㆍ비치함으로써

- 조세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세금에 관한 역사관ㆍ자료관

으로서의기능을수행토록할예정임.

※참고사항

□조운제도모형

○전국의세곡을 지방각 곳의일정한 장소에수납하였다

가 강이나 바다를 이용하여 서울로 운반하는 조운제도

를알기 쉽게모형으로설치하여전시

- 경상도, 전라도등에있는조창에서서울까지의조운항로

가지도상에소형전구로표시되어한눈에알아볼수있음.

□정보검색코너

○「박물관 다시보기」코너에서는 모니터 화면을 통하여

다시보고싶은코너를검색해볼수있으며

○외국의 조세제도, 각종세금의내용등 좀더상세한 조

세정보도제공받을수있음. 

□전자방명록

○박물관관람 후기록을 남기고싶은 경우전자방명록에

성명및관람소감등을입력하면되며, 

○인터넷 P C를통하여입력한내용을출력할수도있음.

□주요사료및사진

◇원납전과다부과부당청원문

○어느 가난한 백성이‘부자보다 가난한 자신에게 세금

을 더 내도록 했다’며 이의 시정을 호소하는 한편 자

신에게 무겁게 부과된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내용

( 1 8 6 8년)

- 원납전: 경복궁중건비에충당하기위하여대원군이강

제로거두어들인기부금

※ 위 사료는 광주에 거주하는 김경욱 옹이 고서박물관

을 설립하기 위해 평생 모은 사료 중 일부를 기증한

것임.

◇상서면김노팔만상서

○상서면 용연리에거주하는 노비 김팔만이자신에게할

당된세금을납부할길이막연하여논 4마지기를팔아

이를 충당하려 하였으나 재해로 토지문건을 분실하였

으므로 토지매매 용도로 입지발급을 요청한 문서

( 1 8 9 4년)

재정포럼 1 2 7



◇동면고내촌공납책

○동면 고내촌 마을에 있는 토지, 전답에 대하여 세금부

과를 위한 토지지번, 소재지, 평수, 소출, 경작주를조

사하여기록한대장( 1 8 6 8년)

- 주인이직접경작하는토지에대하여는‘친경’이란용어

를부기함.

◇봉납명령서

○탁지부에서 충청도 덕산에 거주하는 정운긍에게 발송

한 결세납부통지서. 부과된세목은 1 9 0 0년도 결세(토

지세)임.

○징수내역은 원납(부과액) 1,400냥에운송료 6 8냥 7전

7부를 제한 1 , 3 3 1냥 2전 3분으로 당시의 결세로서는

매우큼. 

◇해유규칙

○1 8 9 9년제정된지방관교대시의인수인계에따른절차

와규정을제정한것으로총 1 9개조항으로구성

- 결전, 군량미, 환곡미, 진휼미, 무기등중요한것이많아

절차가매우엄격했음.

◇준호구

○1 7 1 4년 익산군에서갑오호적과대사하여 발급한 것으

로, 서변리에거주하는백시억의가구구성원을기록

○호적은 호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장부로서 토지대장

인 양안과 함께 조선왕조 대민지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있음.

○이는 호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세의 징수와 각종 역의

부과에 있어서 호적이 가장기본적인 장부로 활용되고

있었음을의미함. 

◇자문(척문) 

○능주군 화리에거주하는문정삼이결세2 0냥을납부했

음을증명하는영수증( 1 9 0 4 )

- 능주군수의관인과함께수납을담당했던실무자의이름

과인장이날인되어있음. 

◇박물관내부전경

○양전(농지를 조사ㆍ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을 바탕으로 박물관 내부 모습을 일부 보여주고

있음.

1 2 8 2 0 0 2 년 1 0 월호

정 책 흐 름



재정통계
•중앙재정Ⅰ편

•중앙재정Ⅱ편

1.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총액

2. 일반회계일반재정세입세출결산규모

3. 일반회계세입성질별 결산액

• 중앙재정Ⅲ편



1 3 0 2 0 0 2 년 1 0 월호

재정통계

1 9 4 8 3 0 , 0 3 9 3 0 , 8 4 8
1 9 4 9 1 1 1 , 1 9 7 9 1 , 0 7 3
1 9 5 0 3 9 1 , 4 5 5 2 4 8 , 5 2 6
1 9 5 1 6 1 8 , 2 5 0 6 1 2 , 5 3 2
1 9 5 2 2 2 , 7 8 0 2 2 , 0 6 9
1 9 5 3 3 3 , 6 6 6 3 1 , 6 1 0
1 9 5 4 6 4 , 5 2 6 6 7 , 0 2 7
1 9 5 5 1 4 4 , 7 8 0 1 3 9 , 8 6 8
1 9 5 7 1 4 5 , 4 8 9 1 4 5 , 5 6 6
1 9 5 8 2 8 7 , 1 2 9 2 7 9 , 6 0 5
1 9 5 9 3 0 8 , 9 4 2 3 1 9 , 2 9 5
1 9 6 0 3 6 0 , 5 6 2 3 7 0 , 4 0 6
1 9 6 1 5 2 7 , 0 4 8 5 1 9 , 8 4 8
1 9 6 2 7 4 , 0 8 1 7 5 , 5 5 0
1 9 6 3 6 3 , 1 2 3 6 0 , 8 4 5
1 9 6 4 6 2 , 9 6 9 6 3 , 1 5 1
1 9 6 5 8 2 , 5 3 4 8 4 , 3 8 4
1 9 6 6 1 2 6 , 1 3 8 1 3 1 , 3 6 2
1 9 6 7 1 6 8 , 2 8 8 1 7 8 , 8 6 5
1 9 6 8 2 4 5 , 1 6 4 2 5 1 , 2 8 1
1 9 6 9 3 3 0 , 6 0 9 3 2 8 , 9 3 9
1 9 7 0 4 0 9 , 6 9 0 4 0 5 , 1 4 4
1 9 7 1 5 0 0 , 8 2 1 4 9 4 , 5 3 6
1 9 7 2 6 0 9 , 2 6 3 6 0 5 , 3 1 5
1 9 7 3 5 7 5 , 9 3 3 6 0 6 , 1 6 8
1 9 7 4 9 3 4 , 5 9 4 9 4 2 , 6 6 3
1 9 7 5 1 , 4 1 9 , 7 8 7 1 , 4 4 6 , 8 7 6
1 9 7 6 2 , 0 8 3 , 1 8 1 2 , 2 1 9 , 4 4 1
1 9 7 7 2 , 8 6 9 , 9 5 6 2 , 9 9 0 , 8 4 5
1 9 7 8 3 , 5 1 7 , 0 3 7 4 , 0 4 0 , 5 4 6
1 9 7 9 5 , 2 1 3 , 4 3 6 5 , 5 0 7 , 3 3 4
1 9 8 0 6 , 4 6 6 , 7 5 6 6 , 6 3 5 , 1 8 0
1 9 8 1 8 , 0 4 0 , 0 0 1 8 , 1 7 4 , 4 4 9
1 9 8 2 9 , 3 1 3 , 7 2 5 9 , 5 2 5 , 9 2 2
1 9 8 3 1 0 , 4 1 6 , 7 1 0 1 0 , 7 3 5 , 3 4 9
1 9 8 4 1 1 , 1 7 2 , 9 2 9 1 1 , 8 2 8 , 8 8 4
1 9 8 5 1 2 , 5 3 2 , 3 6 2 1 3 , 0 0 8 , 8 9 4
1 9 8 6 1 3 , 8 0 0 , 5 3 2 1 4 , 6 9 9 , 3 3 9
1 9 8 7 1 5 , 5 5 9 , 6 2 9 1 7 , 8 8 3 , 8 9 8
1 9 8 8 1 8 , 4 2 9 , 0 8 0 2 2 , 0 4 0 , 7 6 2 1 8 , 0 2 5 , 0 0 0
1 9 8 9 2 2 , 0 4 6 , 8 2 5 2 5 , 5 9 0 , 9 1 5 2 1 , 6 5 3 , 1 2 0
1 9 9 0 2 2 , 6 8 9 , 4 3 3 3 1 , 3 0 4 , 5 9 5 2 7 , 4 3 6 , 7 4 4
1 9 9 1 3 1 , 3 8 2 , 2 6 1 3 2 , 9 2 8 , 6 6 5 3 1 , 2 8 3 , 5 1 0
1 9 9 2 3 3 , 2 0 0 , 0 2 9 3 4 , 5 3 4 , 0 5 9 3 3 , 3 6 2 , 4 5 9
1 9 9 3 3 8 , 0 5 0 , 0 0 0 3 8 , 5 8 3 , 7 1 5 3 7 , 2 6 8 , 0 0 4
1 9 9 4 4 3 , 2 5 0 , 0 0 0 4 4 , 9 3 5 , 8 2 0 4 2 , 7 9 4 , 6 7 8
1 9 9 5 5 1 , 8 8 1 , 1 1 3 5 2 , 9 2 7 , 9 5 8 5 1 , 4 9 8 , 0 8 9
1 9 9 6 5 8 , 8 2 2 , 8 3 5 6 0 , 2 7 5 , 8 0 5 5 8 , 4 8 0 , 8 1 7
1 9 9 7 6 6 , 7 0 6 , 3 7 9 6 5 , 9 5 9 , 0 6 6 6 3 , 9 6 2 , 1 0 0
1 9 9 8 7 5 , 5 8 2 , 9 0 0 7 4 , 6 4 1 , 2 9 0 7 3 , 2 2 5 , 9 8 2
1 9 9 9 8 3 , 6 8 5 , 1 2 3 8 4 , 2 8 0 , 6 4 2 8 0 , 5 0 9 , 8 8 7
2 0 0 0 8 8 , 7 3 6 , 3 0 7 9 2 , 6 0 2 , 2 0 5 8 7 , 4 6 4 , 4 9 1

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1.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총액

(단위 : 1948~51년 백만원, 1952~61년 백만환, 1962년이후백만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세입세출총결산』, 1950~58.

재정경제부, 『세입세출결산』, 1959~2000.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통계자료』, 제1집, 1961.

30,047 
91,019 

242,857 
580,026 
21,640 
29,923 
64,045 

138,596 
141,921 
278,013 
309,439 
351,596 
509,018 
73,256 
59,959 
62,907 
81,778 

125,209 
167,184 
242,820 
328,226 
403,985 
491,904 
602,137 
569,992 
929,267 

1,374,376 
2,019,230 
2,739,935 
3,538,675 
5,053,242 
6,486,054 
7,907,837 
9,178,908 

10,180,764 
11,072,062 
12,406,393 
13,796,462 
15,794,454 



재정포럼 1 3 1

재정통계



1 3 2 2 0 0 2 년 1 0 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3 3

재정통계



1 3 4 2 0 0 2 년 1 0 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3 5

재정통계



1 3 6 2 0 0 2 년 1 0 월호

재정통계

1 9 4 8 6 0 5 5 5 1 2 6 1 2 5 1

1 9 4 9 1 4 5 1 3 6 9 1 5 3 1 5 3 < 2 1 2 >

1 9 5 0 4 3 5 4 2 8 7 1 5 7 1 5 7 < 1 1 0 >

1 9 5 1 3 , 9 5 3 3 , 9 2 4 2 9 8 8 4 8 8 4 < 5 4 4 >

1 9 5 2 9 , 7 7 8 9 , 6 6 0 1 1 8 6 6 6 2 1 6 4 5

1 9 5 3 2 0 , 9 6 3 5 6 6 3 9 7 1 , 4 6 4 7 2 1 , 3 9 2

1 9 5 4 5 1 , 9 8 9 5 1 , 4 3 1 5 5 8 5 1 1 2 1 0 3 0 1

1 9 5 5 1 1 0 , 5 4 2 1 0 9 , 3 8 1 1 , 1 6 1 1 0 , 2 8 2 7 2 1 9 , 5 6 1

1 9 5 7 1 1 7 , 3 6 1 1 1 5 , 8 9 8 1 , 4 6 3 7 , 5 3 4 8 3 6 6 , 6 9 8

1 9 5 8 1 4 6 , 5 9 4 1 4 3 , 4 8 7 3 , 1 0 7 6 , 4 3 8 9 3 7 5 , 5 0 1

1 9 5 9 2 2 0 , 8 5 6 2 1 5 , 9 7 6 4 , 8 8 1 2 , 7 9 5 1 , 1 1 6 1 , 6 7 9

1 9 6 0 2 4 9 , 7 1 3 2 4 6 , 1 1 5 3 , 5 9 8 5 , 9 9 5 9 3 3 5 , 0 6 2

1 9 6 1 2 3 , 2 0 7 2 2 , 8 0 7 4 0 0 1 , 2 3 4 1 2 3 1 , 1 1 1

1 9 6 2 2 6 , 0 2 4 2 5 , 3 6 5
4 )

6 5 9 3 , 5 1 5 2 3 3 3 , 2 8 2

1 9 6 3 3 1 , 0 7 8 3 0 , 3 0 2 7 7 6 3 , 9 3 8 2 1 7 3 , 7 2 1

1 9 6 4 3 7 , 4 2 1 3 6 , 5 6 4 8 5 7 1 , 6 7 3 3 2 6 1 , 3 4 7

1 9 6 5 5 4 , 6 3 4 5 3 , 8 9 6 7 3 8 2 , 5 5 7 4 5 9 2 , 0 9 8

1 9 6 6 8 7 , 6 4 6 8 6 , 1 3 4 1 , 5 1 2 2 , 8 1 8 2 4 0 2 , 5 7 8

1 9 6 7 1 2 9 , 2 4 1 1 2 6 , 9 7 4 2 , 2 6 7 3 , 8 8 3 1 9 7 3 , 6 8 6

1 9 6 8 1 9 4 , 2 8 8 1 9 1 , 6 8 2 2 , 6 0 6 3 , 8 2 1 2 1 9 3 , 6 0 2

1 9 6 9 2 6 2 , 8 2 3 2 5 9 , 7 0 9 3 , 1 1 4 2 , 9 3 1 3 2 6 2 , 6 0 5

1 9 7 0 3 3 4 , 7 2 3 3 3 3 , 0 6 9 1 , 6 5 4 5 , 3 5 0 3 5 1 4 , 9 9 9

1 9 7 1 4 5 3 , 0 5 5 4 5 0 , 6 5 5 2 , 4 0 0 1 0 , 2 2 9 4 3 2 9 , 7 9 7

1 9 7 2 4 7 6 , 3 4 6 4 6 8 , 4 9 1 7 , 8 5 5 8 , 4 0 4 5 8 2 7 , 8 2 2

1 9 7 3 5 7 8 , 4 9 2 5 7 0 , 1 9 9 8 , 2 9 3 2 , 1 1 1 6 9 5 1 , 4 1 6

1 9 7 4 9 1 3 , 6 7 3 8 9 9 , 9 6 5 1 3 , 7 0 8 3 , 3 6 8 1 , 0 3 2 2 , 3 3 6

1 9 7 5 1 , 3 9 0 , 9 7 9 1 , 3 7 8 , 2 0 7 1 2 , 7 7 2 6 , 2 5 7 1 , 4 0 3 4 , 8 5 4

1 9 7 6 2 , 0 9 2 , 7 4 7 2 , 0 7 8 , 1 4 4 1 4 , 6 0 3 8 , 3 5 7 1 , 7 5 4 6 , 6 0 3

1 9 7 7 2 , 6 2 2 , 6 8 2 2 , 6 0 3 , 3 5 4 1 9 , 3 2 8 1 0 , 5 2 6 2 , 4 6 4 8 , 0 6 2

1 9 7 8 3 , 6 5 2 , 2 6 2 3 , 6 2 7 , 3 6 5 2 4 , 8 9 7 9 , 5 1 0 4 , 2 6 8 5 , 2 4 2

1 9 7 9 4 , 7 6 1 , 7 0 8 4 , 7 2 4 , 3 9 1 3 7 , 3 1 7

1 9 8 0 5 , 8 0 7 , 7 0 0 5 , 7 7 3 , 8 1 0 3 3 , 8 9 0

1 9 8 1 7 , 2 5 7 , 9 3 8 7 , 2 0 8 , 2 6 0 4 9 , 6 7 8

1 9 8 2 8 , 3 9 6 , 4 3 5 8 , 3 4 2 , 2 0 8 5 4 , 2 2 7

1 9 8 3 1 0 , 0 5 0 , 7 1 9 9 , 9 8 6 , 5 0 7 6 4 , 2 1 2

1 9 8 4 1 0 , 8 9 9 , 7 2 4 1 0 , 8 3 0 , 8 8 4 6 8 , 8 4 0

1 9 8 5 1 1 , 8 7 6 , 4 2 7 1 1 , 8 0 0 , 7 5 6 7 5 , 6 7 1

1 9 8 6 1 3 , 6 0 6 , 3 1 9 1 3 , 5 2 2 , 7 9 0 8 3 , 5 2 9

1 9 8 7 1 6 , 3 4 3 , 7 0 9 1 6 , 2 4 3 , 9 3 7 9 9 , 7 7 2

1 9 8 8 1 9 , 4 8 4 , 1 9 2 1 9 , 3 6 3 , 2 3 1 1 2 0 , 9 6 1

1 9 8 9 2 1 , 2 3 4 , 1 0 0 2 1 , 0 7 1 , 7 9 5 1 6 2 , 3 0 5

1 9 9 0 2 6 , 8 4 7 , 4 3 0 2 6 , 6 5 4 , 3 5 3 1 9 3 , 0 7 7

1 9 9 1 2 8 , 2 0 9 , 4 4 4 2 7 , 9 8 5 , 2 2 1 2 2 4 , 2 2 3

1 9 9 2 3 2 , 1 7 2 , 0 7 8 3 1 , 9 5 7 , 0 9 5 2 1 4 , 9 8 3

1 9 9 3 3 5 , 8 6 6 , 0 7 1 3 5 , 6 2 3 , 4 5 2 2 4 2 , 6 1 9

1 9 9 4 4 2 , 7 0 7 , 9 5 0 4 2 , 4 3 2 , 6 5 1 2 7 5 , 2 9 9

1 9 9 5 5 0 , 4 3 1 , 4 9 1 5 0 , 1 1 1 , 6 6 1 3 1 9 , 8 3 0

1 9 9 6 5 7 , 0 5 8 , 0 9 1 5 6 , 7 0 2 , 1 2 3 3 5 5 , 9 6 8

1 9 9 7 6 0 , 9 0 9 , 2 1 8 6 0 , 5 1 9 , 1 1 3 3 9 0 , 1 0 5

1 9 9 8 5 8 , 8 3 7 , 5 6 9 5 8 , 5 3 4 , 0 3 6 3 0 3 , 5 3 3

1 9 9 9 6 5 , 0 6 7 , 0 3 4 6 4 , 6 9 6 , 1 0 5 3 7 0 , 9 2 9

2 0 0 0 8 1 , 9 8 4 , 5 5 6 8 1 , 5 9 6 , 9 9 6 3 8 7 , 5 6 0

1. 조세및인지수입 조세5 ) 인지수입
2 .관업및

관업수입2 ) 관유재산수입
관유재산수입

3. 일반회계세입성질별결산액
1 )

(단위: 1948∼6 0년백만환, 1961∼9 8년백만원)



재정포럼 1 3 7

재정통계

1 9 4 8 1 8 – 6 – – 9 9

1 9 4 9 2 4 – 1 3 5 – 2 4 5 1

1 9 5 0 1 6 1 1 9 0 3 0 1 3 1 1 , 5 2 6

1 9 5 1 2 1 4 < 4 1 4 > 7 6 8 3 0 6

1 9 5 2 2 8 7 – 7 , 9 4 5 –

1 9 5 3 7 3 1 – – –

1 9 5 4 4 , 7 6 1 – – –

1 9 5 5 5 , 0 8 7 – – –

1 9 5 7 3 , 1 3 6 –

1 9 5 8 2 , 9 7 2 2 2 , 3 0 0

1 9 5 9 4 , 8 7 4 5 , 4 0 0

1 9 6 0 5 , 3 1 0 8 , 0 0 7

1 9 6 1 2 , 3 2 9 – 6 0 0

1 9 6 2 1 , 3 2 5 – 3 , 8 0 0

1 9 6 3 1 , 6 5 2 6 1 4 6 2

1 9 6 4 – – –

1 9 6 5 – – –

1 9 6 6 – – –

1 9 6 7 – – –

1 9 6 8 – – –

1 9 6 9 – – –

1 9 7 0 – – –

1 9 7 1 2 , 8 4 8

1 9 7 2 2 , 3 6 9

1 9 7 3 3 , 0 9 0

1 9 7 4 2 , 8 7 9

1 9 7 5

1 9 7 6

1 9 7 7

1 9 7 8

1 9 7 9

1 9 8 0

1 9 8 1

1 9 8 2

1 9 8 3

1 9 8 4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3. 잡수익 4. 관유물판매대 5. 특별회계전입금 6. 농지대가상환금
7. 한국경제부흥

8. 차입금
보조자금

3. 일반회계세입성질별 결산액(계속)

(단위: 1948∼6 0년백만환, 1961∼9 8년 백만원)



1 3 8 2 0 0 2 년 1 0 월호

재정통계

1 9 4 8

1 9 4 9

1 9 5 0

1 9 5 1 – – – –

1 9 5 2 3 2 3 3 , 0 7 0 – –

1 9 5 3 4 2 9 8 , 0 1 1 – 1 3

1 9 5 4 1 , 6 8 3 8 , 0 8 3 – –

1 9 5 5 3 , 0 0 2 1 0 , 8 0 0 1 5 5 –

1 9 5 7 1 , 2 0 1 1 6 , 2 0 0 1 3 3 – –

1 9 5 8 5 , 3 0 0 6 9 , 5 0 7 – 1 8 , 0 0 0 8 , 4 9 4

1 9 5 9 1 , 5 7 3 7 5 , 7 0 0 – 5 , 0 0 0 2 , 0 9 6

1 9 6 0 9 , 8 6 7 7 9 , 6 0 0 – 1 0 , 0 0 0 1 , 9 1 3

1 9 6 1 1 , 8 8 2 1 8 , 7 4 9 7 0 0 3 , 2 8 5

1 9 6 2 1 , 0 6 3 2 3 , 9 6 0 1 , 1 0 0 1 4 , 7 3 8

1 9 6 3 4 1 5 2 0 , 4 8 3 1 , 3 0 0 1 , 4 3 4

1 9 6 4 8 8 2 2 0 , 1 4 9 – –

1 9 6 5 2 4 4 2 2 , 7 2 9 – –

1 9 6 6 1 , 0 1 4 3 3 , 4 0 8 – –

1 9 6 7 3 9 3 3 4 , 5 7 1 – –

1 9 6 8 6 , 9 1 9 3 5 , 8 3 7 – –

1 9 6 9 6 , 2 5 4 3 9 , 8 6 0 – –

1 9 7 0 7 4 2 , 8 4 5 – –

1 9 7 1 3 6 6 7 , 7 7 0

1 9 7 2 8 0 3 1 , 4 0 8

1 9 7 3 1 , 2 2 5 –

1 9 7 4 3 , 4 0 2 –

1 9 7 5 4 , 7 7 2 2 2 3

1 9 7 6 7 0 , 8 0 4 –

1 9 7 7 1 8 5 , 9 5 6 2 3 , 1 2 6

1 9 7 8 1 8 4 , 4 8 2 –

1 9 7 9 4 7 9 , 1 0 1 8 , 7 1 8

1 9 8 0 4 5 4 , 0 9 1 4 1 3

1 9 8 1 1 4 9 , 1 2 4 4 0 6

1 9 8 2 2 6 9 , 2 5 8 2 6 , 1 0 5

1 9 8 3 2 0 4 , 7 4 3 1 2 , 0 7 2

1 9 8 4 4 6 3 , 5 8 1

1 9 8 5 6 1 4 , 4 1 8

1 9 8 6 5 3 3 , 5 7 7

1 9 8 7 9 0 2 , 8 7 6

1 9 8 8 1 , 8 4 8 , 0 4 4

1 9 8 9 3 , 5 3 1 , 2 4 3

1 9 9 0 3 , 4 3 0 , 7 9 4

1 9 9 1 3 , 5 1 4 , 6 7 1

1 9 9 2 9 0 6 , 2 1 0

1 9 9 3 1 , 0 7 1 , 9 6 2

1 9 9 4 7 6 0 , 9 1 3

1 9 9 5 8 3 4 , 9 0 2

1 9 9 6 1 , 3 4 2 , 4 6 2

1 9 9 7 1 , 8 0 6 , 9 1 8

1 9 9 8 1 , 9 9 6 , 9 6 6

1 9 9 9 1 , 4 1 5 , 3 0 8

2 0 0 0 2 , 1 6 0 , 9 5 5

9. 전년도이월금 10. 타회계전입금
3 )

11. 적립금이입 12. 적립금전입금 13. 국채금수입 14. 산업부흥국채

3. 일반회계세입성질별 결산액(계속)

(단위: 1948∼6 0년백만환, 1961∼9 8년 백만원)



재정포럼 1 3 9

재정통계

1 9 4 8 1 0 5

1 9 4 9 5 9 3

1 9 5 0 1 , 8 8 7

1 9 5 1

1 9 5 2

1 9 5 3

1 9 5 4

1 9 5 5

1 9 5 7

1 9 5 8

1 9 5 9

1 9 6 0

1 9 6 1 – – – – – –

1 9 6 2 – – – – – –

1 9 6 3 – – – 1 6 5 –

1 9 6 4 1 , 3 5 7 – – – – 6 8 5

1 9 6 5 1 , 7 4 3 – – – – 2 , 3 6 6

1 9 6 6 2 , 4 6 4 – – – – 3 , 1 5 9

1 9 6 7 3 , 3 1 5 – – – – 2 , 1 9 2

1 9 6 8 5 , 2 0 4 – – – – 2 , 2 8 8

1 9 6 9 6 , 9 0 8 – – – – 2 , 5 3 4

1 9 7 0 1 0 , 5 9 3 – – – – 2 , 6 5 3

1 9 7 1 1 0 , 3 6 5

1 9 7 2 1 3 , 5 0 7

1 9 7 3 1 7 , 9 8 8

1 9 7 4 1 8 , 8 7 9

1 9 7 5 2 7 , 0 4 3 2 , 1 6 3

1 9 7 6 4 0 , 1 2 0 2 , 8 9 0

1 9 7 7 6 3 , 5 2 3 3 , 6 6 8

1 9 7 8 9 0 , 6 5 2 5 , 3 0 8

1 9 7 9 6 9 , 5 0 5 1 5 , 5 9 0

1 9 8 0 8 6 , 2 4 1 9 , 4 9 0

1 9 8 1 1 1 7 , 5 3 6 1 1 , 9 1 6

1 9 8 2 1 5 4 , 1 8 2 1 8 , 3 5 2

1 9 8 3 1 6 1 , 8 4 7 3 0 , 8 6 3

1 9 8 4 1 6 5 , 3 9 3 3 4 , 2 2 8

1 9 8 5 1 6 8 , 0 2 8 3 5 , 1 3 5

1 9 8 6 1 7 9 , 6 8 5 4 0 , 3 7 7

1 9 8 7 2 0 1 , 4 2 3 5 1 , 5 3 5

1 9 8 8 2 7 5 , 5 5 1 7 9 , 1 7 6

1 9 8 9 3 2 4 , 4 6 6 1 3 0 , 9 4 7

1 9 9 0 4 2 9 , 5 5 9 1 5 5 , 9 3 6

1 9 9 1 6 0 3 , 7 2 1 1 3 3 , 8 6 8

1 9 9 2 7 7 0 , 3 9 1 1 4 4 , 3 8 6

1 9 9 3 9 2 9 , 5 5 7 1 4 2 , 8 3 4

1 9 9 4 1 , 0 5 4 , 8 7 3 1 1 , 3 8 4

1 9 9 5 1 , 2 4 1 , 8 1 4 7 , 8 6 8

1 9 9 6 1 , 3 6 1 , 3 5 9 1 0 , 7 5 7

1 9 9 7 1 , 7 2 3 , 3 5 9 1 3 , 3 7 3

1 9 9 8 1 , 9 4 5 , 5 2 1 1 2 , 0 0 9

1 9 9 9 1 , 8 0 8 , 2 5 9 1 0 , 1 7 9

2 0 0 0 1 , 9 8 6 , 8 7 6 8 , 8 7 1

15. 경상이전수입 16. 행정수입 17. 자본수입 18. 부흥기금수입 19. 장려금상환 20. 관유물매각대

3. 일반회계세입성질별 결산액(계속)

(단위: 1948∼6 0년백만환, 1961∼9 8년백만원)



1 4 0 2 0 0 2 년 1 0 월호

재정통계

1 9 4 8

1 9 4 9

1 9 5 0

1 9 5 1

1 9 5 2

1 9 5 3

1 9 5 4

1 9 5 5

1 9 5 7

1 9 5 8

1 9 5 9

1 9 6 0

1 9 6 1 – –

1 9 6 2 – –

1 9 6 3 – –

1 9 6 4 7 9 6 1 8 9

1 9 6 5 – 1 1 2 – – – –

1 9 6 6 – 7 3 7 1 1 5 – – –

1 9 6 7 – 2 , 4 6 9 – 2 , 8 0 1 – –

1 9 6 8 – 5 2 1 6 2 , 7 6 2 3 0 6 3

1 9 6 9 – 5 , 3 8 8 – 2 , 0 3 3 2 0 8 –

1 9 7 0 – 2 , 7 5 5 – 6 , 0 0 2 2 1 7 –

1 9 7 1 8 , 7 6 0 –

1 9 7 2 7 , 3 0 0 9 8

1 9 7 3 2 , 8 6 8 3

1 9 7 4 – 5 1

1 9 7 5 – 2

1 9 7 6 – 1 2

1 9 7 7 – 4

1 9 7 8 – 1

1 9 7 9

1 9 8 0

1 9 8 1

1 9 8 2

1 9 8 3

1 9 8 4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1. 귀속재산수입 22. 융자금상환
23. 부정축재 24. 파월지원

25. 청원경찰수입 26. 기타
수금수입 원조수입

3. 일반회계세입성질별 결산액(계속)

(단위: 1948∼6 0년백만환, 1961∼9 8년 백만원)



재정포럼 1 4 1

재정통계

1 9 4 8

1 9 4 9

1 9 5 0

1 9 5 1

1 9 5 2

1 9 5 3

1 9 5 4

1 9 5 5

1 9 5 7

1 9 5 8

1 9 5 9

1 9 6 0

1 9 6 1

1 9 6 2

1 9 6 3

1 9 6 4

1 9 6 5

1 9 6 6

1 9 6 7

1 9 6 8

1 9 6 9

1 9 7 0

1 9 7 1 – – 1 , 1 4 2 – –

1 9 7 2 – – 7 9 – 9 , 5 0 0

1 9 7 3 – – 3 9 0 – –

1 9 7 4 – – 4 1 0 – –

1 9 7 5 – – 4 3 6 – 1 5 , 0 0 0

1 9 7 6 4 , 0 4 3 – 4 6 8 – –

1 9 7 7 6 , 2 2 5 7 4 , 6 3 8 4 9 6 – –

1 9 7 8 8 , 0 7 8 8 2 , 2 1 6 5 3 7 7 , 5 0 0 –

1 9 7 9 – 9 0 , 5 6 4

1 9 8 0 – 8 9 , 1 4 4

1 9 8 1 – 7 7 , 6 8 6

1 9 8 2 – 9 3 , 2 3 5

1 9 8 3 3 3 , 1 6 6 5 6 , 8 0 6

1 9 8 4 3 6 , 8 9 5 4 2 , 4 8 4

1 9 8 5 4 1 , 2 8 1 5 5 , 9 7 1

1 9 8 6 4 5 , 8 0 9 7 2 , 8 9 5

1 9 8 7 5 4 , 3 4 2 8 3 , 2 1 4

1 9 8 8 5 1 , 6 7 2

1 9 8 9 2 5 , 3 5 2

1 9 9 0 7 2 , 8 5 6

1 9 9 1 8 3 , 9 2 4

1 9 9 2 7 6 , 6 7 9

1 9 9 3 6 6 , 4 8 2

1 9 9 4 4 4 , 4 9 4

1 9 9 5 4 8 , 5 9 1

1 9 9 6 8 8 , 7 4 3

1 9 9 7 6 8 , 5 3 4

1 9 9 8 8 2 , 7 7 4

1 9 9 9 4 3 , 7 3 1

2 0 0 0 1 3 , 9 7 1

27. 수입대체경비 28. 차관수입 29. 회수금수입 30. 예수금수입 31. 공채수입6 ) 32. 공채및차입금

3. 일반회계세입성질별 결산액(계속)

(단위: 1948∼6 0년백만환, 1961∼9 8년백만원)



1 4 2 2 0 0 2 년 1 0 월호

재정통계

1 9 4 8 3 0 8

1 9 4 9 9 1 1

1 9 5 0 2 , 4 8 5

1 9 5 1 6 , 1 2 5

1 9 5 2 2 2 , 0 6 9

1 9 5 3 3 1 , 6 1 0

1 9 5 4 6 7 , 0 2 7

1 9 5 5 1 3 9 , 8 6 8

1 9 5 7 1 4 5 , 5 6 6

1 9 5 8 2 7 9 , 6 0 5

1 9 5 9 3 1 9 , 2 9 5

1 9 6 0 3 7 0 , 4 0 6

1 9 6 1 5 1 , 9 5 8

1 9 6 2 7 5 , 5 5 0

1 9 6 3 6 0 , 8 4 5

1 9 6 4 6 3 , 1 5 1

1 9 6 5 8 4 , 3 8 4

1 9 6 6 1 3 1 , 3 6 2

1 9 6 7 1 7 8 , 8 6 5

1 9 6 8 2 5 1 , 2 8 1

1 9 6 9 3 2 8 , 9 3 9

1 9 7 0 4 0 5 , 1 4 4

1 9 7 1 4 9 4 , 5 3 6

1 9 7 2 6 0 5 , 3 1 5

1 9 7 3 6 0 6 , 1 6 8

1 9 7 4 9 4 2 , 6 6 3

1 9 7 5 1 , 4 4 6 , 8 7 6

1 9 7 6 2 , 2 1 9 , 4 4 1

1 9 7 7 2 , 9 9 0 , 8 4 4

1 9 7 8 4 , 0 4 0 , 5 4 6

1 9 7 9 – 8 9 1 2 , 9 4 8 6 9 , 1 1 1 5 , 5 0 7 , 3 3 4

1 9 8 0 1 0 0 , 0 0 0 8 4 1 0 , 8 2 5 7 7 , 1 9 2 6 , 6 3 5 , 1 8 0

1 9 8 1 4 3 2 , 4 7 8 9 5 1 5 , 8 3 5 1 1 1 , 4 3 5 8 , 1 7 4 , 4 4 9

1 9 8 2 4 0 2 , 6 6 1 8 7 1 7 , 0 8 4 1 4 8 , 5 2 3 9 , 5 2 5 , 9 2 2

1 9 8 3 5 2 , 3 8 8 8 2 9 , 3 3 0 1 4 1 , 3 3 3 1 0 , 7 5 3 , 3 4 9

1 9 8 4 – 7 6 1 1 , 6 5 4 1 6 1 , 3 2 4 1 3 , 5 2 5 1 1 , 8 2 8 , 8 8 4

1 9 8 5 – 3 , 2 0 0 4 2 , 2 5 2 1 6 5 , 8 4 7 6 , 3 3 5 1 3 , 0 0 8 , 8 9 4

1 9 8 6 – 4 , 7 1 6 2 8 , 0 6 6 1 8 5 , 4 0 9 2 , 4 8 6 1 4 , 6 9 9 , 3 3 9

1 9 8 7 – 7 , 2 9 1 3 4 , 9 4 8 2 0 1 , 4 1 4 3 , 1 4 6 1 7 , 8 8 3 , 8 9 8

1 9 8 8 3 1 2 , 0 5 2 2 2 , 9 1 0 2 6 5 , 3 7 1 1 , 7 9 1 2 2 , 0 4 0 , 7 6 2

1 9 8 9 1 1 1 , 3 1 6 2 9 , 5 3 1 3 0 1 , 7 6 9 2 , 1 9 0 2 5 , 5 9 0 , 9 1 5

1 9 9 0 – 1 2 , 8 5 6 2 8 , 4 4 5 3 2 5 , 2 5 3 1 , 4 6 6 3 1 , 3 0 4 , 5 9 5

1 9 9 1 – 1 4 , 4 5 7 3 6 , 4 8 8 3 3 0 , 3 9 4 1 , 6 9 8 3 2 , 9 2 8 , 6 6 5

1 9 9 2 – 1 9 , 4 9 2 3 6 , 9 8 1 4 0 5 , 8 2 2 2 , 0 2 0 3 4 , 5 3 4 , 0 5 9

1 9 9 3 – 2 4 , 5 5 0 4 5 , 9 5 4 4 3 4 , 2 7 1 2 , 0 3 4 3 8 , 5 8 3 , 7 1 5

1 9 9 4 – 2 8 , 2 3 2 2 9 , 5 6 5 2 7 6 , 2 3 5 2 2 , 1 7 4 4 4 , 9 3 5 , 8 2 0

1 9 9 5 – 2 9 , 4 3 5 3 2 , 7 8 4 2 9 6 , 7 4 4 4 , 3 2 9 5 2 , 9 2 7 , 9 5 8

1 9 9 6 – 3 1 , 7 9 8 3 5 , 5 2 2 3 4 4 , 8 4 7 2 , 2 2 6 6 0 , 2 7 5 , 8 0 5

1 9 9 7 5 6 0 , 7 2 0 3 0 , 3 1 9 4 5 6 , 7 8 1 3 8 8 , 0 4 7 1 , 7 9 9 6 5 , 9 5 9 , 0 6 6

1 9 9 8 2 6 4 , 6 8 0 3 8 , 2 6 6 1 , 1 9 2 , 9 2 8 4 7 1 , 3 0 6 9 , 7 9 9 , 2 7 1 7 4 , 6 4 1 , 2 9 0

1 9 9 9 3 , 3 0 0 , 9 2 0 3 0 , 4 1 5 1 , 4 9 3 , 5 3 1 4 0 9 , 6 3 2 1 0 , 6 0 0 , 0 0 9 1 0 1 , 6 2 1 8 4 , 2 8 0 , 6 4 2

2 0 0 0 3 9 , 8 4 6 3 0 , 8 9 1 2 , 1 8 1 , 9 4 6 3 6 4 , 0 4 0 3 , 7 2 3 , 6 7 1 1 0 6 , 5 8 1 9 2 , 6 0 2 , 2 0 5

33. 국공채
34. 융자회수금 35. 재산수입

36. 재화및용역 37. 전입금 38. 수입대체
총계

및차입금
7 )

판매수입 및기타 경비

3. 일반회계세입성질별 결산액(계속)

(단위: 1948∼6 0년백만환, 1961∼9 8년 백만원)

주: 1)<  >는천환단위 2 ) 1 9 4 8 ~ 5 1년도관업수입에는전매익금포함. 3 ) 1 9 5 3년도부터1 9 7 1년도까지전매익금포함.

4 ) A I D관세2 , 2 1 8백만원제외. 5 ) 1 9 7 1년도부터조세에전매익금포함. 6 )공채수입은1 9 7 5년에공채및차입금수입으로변경

7 ) 1 9 8 2년도부터공채및차입금은국공채및차입금으로분류항목을변경

자료: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총계자료』, 제1집, 1961;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1961~2000.



재정포럼 1 4 3

카드납세왜안되나

지방자치단체의 7 0 %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내는것을허용치않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를감독

할 책임이있는행정자치부는한술

더 떠‘되도록이면카드를받지말

라.’고 공문까지 내려 보냈다고 한

다. 사회 투명성을높이기 위해 국

민들에게는카드이용을적극권장

하고있는정부와지자체들이스스

로는정반대의행태를보이는것은

비난을면키어렵다.

행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2 3 2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세를 카드

로 받기위해신용카드사와가맹점

계약을 맺은 곳은 전체의 3 1 . 5 %인

7 3곳에 불과했다. 서울·부산·대

구·광주·대전·경남등 6개광역

단체 산하 시·군·구는 단 한 곳

도 카드를 받지 않았다. 올 상반기

분 징수액 1 5조여원 중 카드를이

용한 징수액이 0 . 3 8 %인 5 9 7억원에

그친 점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곳

도 겉치레임을알 수 있다. 카드를

받지 않는 유흥업소나 병·의원에

는 세무조사까지 해가며 닦달하면

서 왜 정부·지자체스스로는카드

를 받지 않는 것인가. 1.5∼2 %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하는데그렇다면일반업

소에는이보다훨씬비싼수수료를

물어가며카드를받으라고하는것

이 이율배반아닌가.

카드이용은현금에 비해편리할

뿐만아니라거래의투명화를통해

막대한 세원 탈루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전산기록을 남기

기 때문에비리소지를없애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지자체들이 더 이

상 주민들의신뢰를잃지않으려면

즉시세금카드수납을허용해야한

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수수

료 인하 문제를 협의해볼 것을 제

안한다. 지자체의 공익성과 높은

신용도를 감안하면 현행 수수료율

1 . 5∼2 %는 낮출수 있는여지가충

분하다고본다.

「대한매일」2 0 0 2년1 0월4일사설

재정, 제역할할수있을까

정부가 1 1 2조원 규모의 내년 예

산안을확정했지만예년과달리사

실상임시예산에그칠가능성이크

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다 이라

크전쟁 등 불확실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해야할일도많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균형예산을 회복한다는 점을 내세

우고 있다. 5년 동안 계속됐던 적

자국채 발행을 약속대로 중단하지

만 내년상황이균형재정만을자랑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있다.

정부는 8∼9 %의 경상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외면하는 안이한 전망이다.

미국의이라크공격여부가불확실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 대한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주요 일간지의사설 및 칼럼등에 실린 조세·

재정관련 내용을발췌, 소개하고 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 의견도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 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이런의견
저런생각



1 4 4 2 0 0 2 년 1 0 월호

한 가운데국제유가는뛰고전세계

주가는내리막길을걷고있어내년

경기는극히불투명하다.

디플레 현상이 두드러지면 그동

안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과 과

다한 가계대출로 버텨온 우리 경

제는심각한 타격을입게 된다. 내

년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를 밑돌

게 되면 균형재정은 물건너가고

추경예산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

이 올 수도있다.

이번예산안에는내년경기가부

진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금융기능이 약화된 마당에

재정마저 경기조절기능을 못한다

면 경제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

다. 정부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을 해야 할 때가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

1인당 세부담이 처음 3 0 0만원을

넘어섰으나 정부는 조세부담이 높

아지지 않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성장률이 떨어지면 조세부담률은

커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

원 봉급을민간기업의예상임금상

승률5 . 0 %보다높은5 . 5 %나 올린다

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공무원

봉급이 이미 민간 수준에 육박한

만큼경직성경비를줄이는차원에

서조정했어야옳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도

제 역할을다해야 한다. 정부가대

충 짜놓은 예산을 대통령 선거 때

문에 날림으로 통과시키면 국가적

불행을초래할 수 있다. 예산이국

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에 도

움이되도록국회가잘 챙겨보아야

한다. 

「동아일보」2 0 0 2년9월 2 5일자사설

재산·소득세연결과세하자

필자가교수로 지냈던미국중서

부 도시의 부동산 보유세는 과표

대비(과표는 시가와 거의 동일함)

2 . 5 %였다. 예를 들면시가 5억원짜

리 주택의경우연 1천2백5 0만원의

보유세(재산세)를부담하므로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과수요

는 원천적으로발생할소지가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

유세는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용인의 신설아파트는 5 0만원에 이

르나강남의 3 0여평아파트는 1 0여

만원에그치고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기본은

낮은 보유세와 높은 거래세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 거래의 탄력성이

없어져, 부동산붐이일게되면가

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보유세를 올리자는 재정

경제부 안에 행정자치부는 조세저

항을이유로반대하다가여론에밀

려 투기지역의 재산세를 올리고,

국세청도 기준시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당분간 부동산시

장은진정되겠지만이는거래의억

제를통한규제이므로미봉책이될

가능성이크다. 

그러면 조세저항을 없애면서 보

유세를 올림으로써 부동산의 과수

요를차단하는방법은없을까. 

필자는 보유세를 시가의 1% 정

도 수준으로 일시에 올린 뒤 올린

부분은 종합소득세(또는 근로소득

세)에서차감시켜주는방법을제안

한다. 예를 들어강남의 5억원짜리

아파트의재산세가현행연간 2 0만

원에서 5백만원으로 증액되면, 증

액된 4백8 0만원은소득세에서동일

한 금액을 감면시켜주는방법이다.

이 방법은정상적으로열심히일해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는 추가

부담이 없이 혜택이 돌아가지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음성적인

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이에상응하는보유세(재

산세)를납부토록하는방안이다.

이를실행하려면몇 가지고려사

항이있다. 우선면세점 이하의저

소득층을 감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은 1% 부과 대상에서 제

외하도록 하자. 만일 열심히 일한

후 은퇴하여단지집 한 채를갖고

이런의견
저런생각



있다면 어떠한가. 이 경우 일정조

건이만족될경우퇴직금이나이자

소득 등 인정할 수 있는 공제항목

을 확대해주면될 것이다.

또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소득세

는 국세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정

부보조금의 조정이나 정책조정 등

으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본다. 

우리나라 토지의 기준시가 총액

은 1천4백조원이상으로 추정되며,

건물분까지합치면 2천조원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중심의세제개편은궁극적

으로제한된국토의투기장화를막

는다.

보유세를 시가 대비 1 %만 거두

면, 재산세 감면을 고려해도 세수

(稅收)가 1 0조원이상증가한다. 이

재원으로정부는계층간위화감방

지를 위한다양한 정책, 예컨대저

소득층 임대주택 건설, 노인복지시

설 확충등과사회간접자본에대한

투자등 실제적인부가가치창출을

위한다양한사업을벌일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무너지

면서 더욱 두터워진 저소득층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전셋값 때문

에 점점 서울에서 멀리 쫓겨나가

고 있다.

여론에 밀린 대안 없는 세제 개

혁으로무작정보유세를올리는것

보다는보유세의현실화를통해확

보된재원의적절한투자에정책의

초점을 맞춰, 외환위기 이후 소외

된 계층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실

행해야할 것이다.

또 아직도 기업경쟁력이 취약해

투하된 자산의 자본비용조차 벌지

못하는 상장기업이 과반수나 되는

현 실정에서부동산가격의하락은

기업의 생산요소 비용을 하락시켜

기업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는 원천이 되며, 근로자들의 임

금상승압박요인을없애는선순환

역할을할 것으로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소득세와 연계된 재

산세의대폭상승을통한부동산의

가격 안정화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종

부담자들인 우리 후세들의 어려움

도 덜어줄것이다.

趙章衍 / 한국외국어대교수·경영학

「중앙일보」2 0 0 2년9월 1 5일자칼럼·논단

손발안맞는부동산대책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주택안정

대책이시행에들어가기도전에여

러 곳에서 혼선과 마찰을 빚고 있

다. 사전에 관계기관간 충분한 준

비나협의없이발표에만급급했다

는 증거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모든수단을동원했다는

대책이 이 지경이니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것은

당연한일이다.

우선 건설교통부가 당초 투기과

열지구로지정키로한 곳과경기도

가 실제 지정한 곳이 다르다고 한

다. 현장확인결과건교부안의1 3

곳 중 4곳은‘시장 안정지역’으로

나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정부 안에 없던 1곳은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같이어처구니없는일이

어떻게있어날수 있는지한심하기

짝이 없다. 투기과열지구지정기준

은 집값상승률과청약경쟁률이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파악하는 일은

어려울 게 없다. 이달 초에도 건교

부는 투기과열지구 예정지를 발표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에 변경하

는 해프닝을 벌였다. 현지의 주민

을 우습게보는행태다.

정부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은

주택보유세를 강화키로 했으나 아

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주무부처

인 행정자치부가 조세저항을 이유

로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의 보유과세는 지역별 시세차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과표 현실화율도 매우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행자부는 조

재정포럼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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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저항에앞서과세의형평성과조

세정의라는 정책목표부터 고려해

야 마땅하다. 재산세 강화와 같은

근본적 정책 문제를 놓고 부처간

대립이 첨예하다면 대통령이 나서

서 풀어야 할 것이다. 정책방향을

잡아주든지, 인사권을 행사하든지

결단을내려혼선을없애야한다.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한국은행

총재와 재경부 장관, 금감위원장

등이 엇갈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

도 볼썽사납다. 금리조정은한은과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며, 재경부등

은 이에간섭하지않는다는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금리논란이 나라 경제에

어떤도움을줄 것인지당사자들은

자문해보기바란다. 

「경향신문」2 0 0 2년9월 1 1일자사설

주머니돈은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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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소득세법

중 부부의자산소득을합쳐누진세

율을적용하는부부자산합산과세

조항이 위헌이라는판결을 내렸다.

부부 모두에게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자산소득이 있더라도

부부중 주된소득자에게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머니

돈이쌈짓돈’이라는과세당국의논

리를사법부는혼인부부에대한차

별이라는이유로부인한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미국 하원에서는

혼인세(marriage tax)를 완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의혼인세란그러한명칭의조

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방

소득세하에서 부부 공동납세 신고

를 하는 것이 부부가 각자 개별납

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를 속칭하는 것이다. 많

은 맞벌이부부들이미국국세청을

상대로 절세행위를 하는 경우 중

필자가작년안식년으로있었던하

버드대법대교수에게서들은재미

있는에피소드들을살펴보자. 

기혼 부부가 소득세 신고 납부일

전에 법률적으로이혼을하고각자

독신자소득세신고를한후절약된

세금을환급받아그돈으로다시한

번 신혼여행을갔다온다는것이다.

어떤예비부부들은아예결혼후에

도직장생활을하려는경우혼인신

고는안하고동거생활을하는절세

계획을짜놓기도한다고한다. 나라

에 낼 돈이 있으면그 돈으로개인

의효용을높이기위해법률상이혼

까지도불사하는행태를보이는것

으로, 미국의‘공권력(Uncle Sam)’도

개인의 애정생활까지 간섭하기는

역부족인가보다. 

우리나라에서의부부자산합산과

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과 미

국에서의혼인세논쟁에따른올해

7월의세법개정을보면서몇 가지

점을생각하게됐다. 

첫째, 미국에서는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개별 신고 납부를

할지 부부 공동 신고 납부를 할지

를 납세자가선택할 수 있는반면,

우리나라의 자산 합산과세 규정은

강제적이었다는 점이다. 세무행정

적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유사

추정규정들이앞으로사법부의도

마에 오르기 전에 신고 납부 세목

의 납세자들에게 성실 신고할 수

있는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방향으

로개편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는 결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나는지의 문제

점을 입법부 쪽에서 먼저 깨닫고

해결하려고나선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종

보루인 사법부 쪽에서 판단이 나

왔다는 점이다. 향후 입법부의 조

세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납세자의

행태와 이를 막기 위한 조세당국

간의공방전은세금이만들어진이

후 어느나라에서나볼 수 있는자

연스러운현상이다. 국민들은세금

이런의견
저런생각



을 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바람직한조세는 국민들이

가급적세금에영향받지않고자연

스럽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부가

할 일에 필요한 재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좋은

세금인 것이다. 세금 때문에 의사

결정이나 행동방식이 바뀐다면 거

두어들인세금액보다도더 많은사

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어 자원 배

분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기회에

자산가들의부부간재산분할뿐아

니라 맞벌이 부부의 육아비 지출

증가등 인구사회학적경제활동변

화와납세자의의식변화를감안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魯英勳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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